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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관광은 21세기의 굴뚝 없는 산업의 대표적 사업으로서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

국도 국가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관심을 갖는 3차 산업이다. 관

광상품의 형태는 국민의 소득과 관광자원의 유형에 따라 국가별 지역별로 다르지만, 

관광유형은 대중관광에서 대안관광으로 나아가고 있다.

◦ 이러한 추세는 국제관광기구(International Tourism Organization)의 아젠다에서도 읽

을 수 있다. 즉 국제관광기구는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을 주요 아젠

다로 삼고 있다. 경제적 지속 가능한 관광, 사회․문화적 지속 가능한 관광, 환경적 지

속 가능한 관광의 3축으로 관광이 전개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 이러한 지속 가능한 관광의 형태 중의 하나가 생태관광(eco-tourism)이다. 다양한 먹

이사슬(food chain)로 구성되어 있는 바다는 생태관광의 공간으로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해양포유류 중에 고래는 생태관광자원으로서 매우 매력적이다. 육안으로 

관찰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포유류보다 인간과의 친밀도가 높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연안은 고래의 주요 회유경로이기 때문에 해상에서 고래를 관찰하는 생태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생태관광으로서 고래관광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2007년도에 연구가 진행되었다. 고래생태자원과 고래와 관련한 역사문

화자원, 고래관련 시설 등을 결합한 고래관광으로 해양관광의 특화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생태관광으로서 고래관광은 다른 생태관광과 마찬가지로 생태자원의 

훼손 위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고래생태관광이 

시행되기 전에 고래자원의 보호를 위해 고래관광에 필요한 법령정비의 필요성에 의

하여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

◦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생태자원의 이용의 한 방법으로서 바다에서 고래관광으로부터 

고래생태자원의 보호를 위한 고래생태관광의 가이드라인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고래자원의 대표적 보호국인 호주는 고래관광에 필요한 법령과 가이드라

인을 제정하여 고래관광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혹은 생태

관광협회 등 다양한 조직이 자체적으로 바다에서 고래관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 생태자원으로서 고래를 해양생태 관광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민에게 새로운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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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해양관광의 지역특화를 유도하고, 바다를 생산공간으로 활용

하고 있는 어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래관

광의 경제적 편익의 지속성은 고래의 생태 환경의 지속성이 전제될 때 가능하기 때

문에 바다에서 고래관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래생태자원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고래관광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 해양 포유류의 대부분은 다른 해양생물보다 번식률이 낮아 보호 또는 멸종위기 동물

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해양포유류 중의 하나인 고래는 국제포경위원회가 1986년에 

잠정적 상업포경금지 조치 이전에 상업포경으로 고래생태자원이 감소하였다. 상업적 

포경금지에 대한 고래자원의 활용 대체방법으로서 해상에서 고래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

◦ 바다에서 고래관광은 생태자원인 고래를 바다에서 관찰하고 싶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인기 있는 해양관광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바다에서 고래관광의 대부분은 선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래를 관찰하기 

위하여 선박이 고래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야생의 고래와 선

박이 가까워질수록 고래의 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고래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래를 관찰하는 선박이 고래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 이러한 조치로 고래를 관찰하는 고래관광을 하고 있는 국가들의 대부분은 가이드라

인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선 바다에서 고래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

국, 호주, 일본 등의 고래관광 관련의 법령을 조사․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고래관광에 필요한 법령 제정을 위한 기초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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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 및 추진체계

1) 연구내용

◦ 본 연구는 고래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중 2차년도 연구이다. 고래관광의 타당성 연

구는 2006년도에 1차년도 연구로 이미 수행되었다. 1차년도에서 고래관광이 우리나

라 연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고래생태자원의 타당성, 사회․문
화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을 포함한 “고래관광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 고래생태자원의 고래관광 타당성의 조사결과 우리연안에 돌고래와 밍크고래가 1,000 

마리정도 회유시기에 분포하고 있으며,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고래조우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 고래관광의 사회문화적 타당성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역사적 문헌에서 고래와 

관련한 자료가 풍부하고, 지명, 포경과 관련한 문화, 반구대 암각화, 고래음식문화 등

이 풍부하기 때문에 고래생태관광과 고래 관련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고래관광을 

결합할 경우에 다양한 고래관광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고래관광의 경제적 타당성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인구의 약 16% 정도가 바다에서 고

래관광이 실시될 경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래관광의 잠재적 시장은 존재하

며, 고래관광사업의 수익성은 고래 조우확률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고래가 회유하는 경로의 연안에 위치한 어촌의 경우에 고래관광 

상품은 어촌관광상품의 다양성에 기여하여 어촌의 어업외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 이러한 1차년도 고래관광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2차년도의 고래관광 

추진을 위한 법령정비 연구용역은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고래관광문화 자원조사 분석

- 해외 고래관광 사례 분석

- 고래관광과 생태자원의 영향에 관한 해외 사례 조사

- 고래관광 가이드라인과 법․제도적 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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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추진체계

◦ 연구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래관광 자원조사 분석

고래관광 자원특성

해외 고래관광 사례분석

해역별/계절별

고래관광 조사

고래관광

인문자원 조사

고래관광

활동유형조사
고래관광 관련

법/제도조사

고래관광에 따른 

생태자원 영향조사

고래관광 법제도적 정비방안

고래관광

제약요인 검토

고래관광

가이드라인(안) 제정

고래관광

법/제도적 정비방안

시사점 제시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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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고래관광 추진상황

◦ 고래관광은 고래생태관광과 고래관련 역사문화관광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

는 고래생태자원을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관찰하는 관광이며, 후자는 고래와 

관련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이다.

◦ 고래생태자원과 고래와 관련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이 미국, 호주와 일본 등

에서 개발되어 관광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래생태자

원의 해상에서 관찰행위는 울산광역시가 고래축제의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울산광역시가 울산 연안의 고래자원 조사를 위한 행정선을 활용하여 고

래 관련 전문가와 기자 등을 승선시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고래관련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은 울산광역시의 선사시대 유적으로 추정되는 

반구대 암각화, 고래박물관. 신당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고래생태자

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소재로 ‘고래테마관광도시 조성’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남구의 고래특화지구 선정, 대왕암과 일산해수욕장의 고래생태체험 공간 조성, 울주

군의 반구대 암각화와 전시관의 관광상품화, 북구의 강동유원지와 정자항을 연계한 

관경사업화 등을 결합한 고래테마관광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 또한 포항시는 행정자치부의 지원으로 ‘다무포 고래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고래를 주제로 하는 어촌의 지역특화사업으로 어촌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울산광역시의 고래테마관광도시 조성과 연계할 경우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시의 경우에는 연안에 정착하는 돌고래를 대상으로 고래

관광의 활성화를 논의 중에 있다. 

◦ 지방정부의 고래관광에 대한 계획이 실현되어 지역특화 관광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서는 중앙정부의 경제적․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고래생태관광은 고래생태자원의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래생태관광의 가이드라인을 고래생태자원을 관리

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에 해양생태관광의 효율적 추진과 관광객의 다양한 해양관광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래와 

관련한 무형자산인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및 인적자원 육성에 대한 지원

을 하여야 하며, 교육과학부는 고래생태자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현장체험 프로그

램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2. 고래관광 자원조사 분석

고래관광

추진을 위한 

법제도

1. 고래관련 인문자원 현황

2. 고래관련 생태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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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래관광 자원조사 분석

◦ 고래관광은 광의로 고래를 소재로 한 모든 형태의 관광을 의미하며, 협의로는 인공시

설물이 아닌 자연에서 훈련받지 않은 고래를 관찰하는 관광을 의미한다. 협의 고래관

광은 관경(Whale Watching)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흔히 선박을 이용하여 고래 서식

지(혹은 이동경로)로 이동한 후 고래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관광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형태의 관광은 관광객이 고래를 보는 조우확률이 높아야 성공할 수 있다. 

◦ 과거 우리나라 동해는 경해(鯨海)라 불릴 정도로 고래자원이 풍부했으나, 19세기 말 

고래를 쫓아 우리나라 동해로 들어온 서구 포경선들에 의해 상업포경이 시작되면서 

고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 물론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의 상업포경 중단 선

언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고래 개체 수가 점점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래관광의 사

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래관광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래관련 역사자

원, 문화자원,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여 고래관광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장에서는 고래관광(협의로 Whale Watching을 의미함)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고래관광자원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1절 고래관련 인문자원 현황

1. 역사자원

◦ 과거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고래자원이 풍부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로 고래관련 

역사유적이 발견된 시기는 신석기시대며, 이후 시대별로 고래자원의 활용방법이 달랐

다. 

<그림 2-1> 시대별 고래자원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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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대(古代) 

(1) 역사자원

◦ 전 세계적으로 정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기 이전에는 채집․어로․수렵활동을 통해 생활

했었다. 우리나라 역시 울산시 성암동패총․황성동패총, 그리고 부산시 동삼동패총 등

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이들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 석기 및 골각기로 만들어진 생활도구

와 어구와 조개, 물고기뼈, 그리고 고래뼈 등이 출토되어, 신석기인들이 소형의 어류

뿐만 아니라 큰 고래도 집적 포획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울산

시 반구대 암각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2>참고). 

구  분 내  용 의  미

성암동·황성동·

동삼동 패총
패총 속 다양한 종의 고래뼈 발견 고래를 식량자원으로 활용함

반구대 암각화

혹등고래, 귀신고래, 범고래 등
동해안에 다양한 종의 대형고래 

서식함

새끼고래를 업은 그림, 탯줄이 있

는 새끼고래 그림

인근 해역은 이동성 고래의 번식

장으로 추정됨

작살 맞은 고래, 그물 등이 그림 포경이 이루진 것으로 추정됨

<표 2-1> 신석기 고래 역사자원

<그림 2-2>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

◦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60여점의 고래 그림 중에는 그물, 혹은 작살에 맞은 고래가 

표현되어 있어, 이를 통해 해안가에 좌초된 고래를 취득하거나 포경활동을 통해 고래 

고기를 식량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그리고 고래 그림은 혹등고래, 참고래, 귀신고래, 범고래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새

끼를 업고 있는 고래, 탯줄이 달린 새끼 고래 등 고래생태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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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석기 고래자원의 특징 및 시사점

◦ 이를 통해 신석기 당시 우리나라 연안에는 여러 종의 대형고래가 분포하였으며, 선박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도 고래생태의 관찰이 용이할 정도로 고래 개체수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울산지역은 이동하는 습성을 가진 수염고래들의 번식장

으로 추측할 수 있다. 

◦ 고래 암각화는 멕시코 산 프란시스코산맥과 노르웨이 산네피요르드시에서도 발견되

었으나, 반구대암각화의 고래에 대한 표현이 가장 세밀하여 그 가치가 크다 할 수 있

다. 

2) 삼국시대

(1) 역사자원

◦ 신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삼국시대 역시 고래관련 자료가 많지 않다. 그러나 이 시

대는 문자가 보급된 시기로 삼국유사, 해동금석원 등의 문헌에 고래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다. 

◦ 해동금석원에는 문무대왕릉비문의 내용을 실고 있는데, 여기에 분골경진(粉骨鯨津)이라

는 문구가 있다. 이를 해석하면 ‘고래나루에 뼛가루를 날리다’로 지금의 경주 인근 바

다를 고래나루로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삼국시대 역시 동해에 고래가 많이 서식하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그리고 신라시대 토기인 토우장식장경호에는 사람, 토끼, 뱀, 새, 거북이, 가야금 등

과 함께 고래모양의 토우가 있다. 이를 통해 신라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래는 토끼, 

뱀, 새 등과 마찬가지로 친밀한 동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문무대왕릉비 토우장식장경호
(상)성덕대왕신종 당목
(하) 수덕사 범종각 당목

<그림 2-3> 삼국시대 고래관련 역사자원

◦ 한편 종 머리에 조각된 포뢰는 용의 아홉 아들 중 하나로 소리 지르기를 좋아해 종신

(鐘身), 종뉴(鐘紐) 등에 새기는 상상 속의 동물이다. 특히 천적인 고래를 보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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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소리로 운다하여 신라의 성덕대왕신종과 백제의 수덕사 범종 등 종을 치는 당목을 

고래모양으로 만들었다.

  

구  분 내용 의미

문무대왕릉비
분골경진(粉骨鯨津) : 고래나루에 

뼛가루를 날리다

고래나루로 포현할 정도로 경주 

인근 바다에는 고래가 많이 분포

한 것으로 추정됨

토우장식 

장경호

고래모양의 토우 (토우는 생산, 풍

요, 주술적인 의미가 있음)

토우로 만들어진 개구리, 갬, 거북 

등과 같이 고래도 친밀한 동물이

었던 것으로 생각됨

성덕대왕신종, 

수덕사 범종각 

종 등의 

고래모양 당목

종 상부를 장식하는 상상의 동물인 

포뢰는 고래를 무서워하여, 종소리

를 크게 하고자는 바람으로 당목을 

고래모양으로 함

상상의 동물과 함께 매력적인 이

야기를 만들 수 있는 소재임

<표 2-2> 삼국시대 고래 역사자원

(2) 신라시대 고래자원의 특징 및 시사점

◦ 신라시대 역시 신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고래역사자원이 많지 않으나, 신라인들의 

불교 및 생활토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문무대왕릉비 혹은 범

종을 치는 당목과 얽힌 고래이야기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소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고려시대

(1) 역사자원

◦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가 발간한 「지명의 지리학」에 의하면 원나라와 명나라 때에

는 동해를 고래가 많다는 의미로 경해(鯨海)라 불렸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동해를 

경주지해(鯨州之海)라 칭한 만주원류고와 환우동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고려사에서는 원나라의 “계유년에 다루가치가 경상도에서 고래기름을 구해갔

다”는 기록이 있다. 고래기름을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울산MBC의 귀신고래 다큐멘터리에서는 고려사, 만주원류고, 삼국지, 물리소식 등의 

문헌을 근거로 고래기름을 초탄을 만드는데 사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 즉 명나라 방위지가 「물리소식」에서는 쇠를 녹일 때 쓰이는 매연재(煤煉材)로 초탄

을 사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초탄은 취매로 고래기름을 태워 녹이다가 흙으

로 덮어 돌이 되도록 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원나라는 정복전쟁에 쓰이는 철

제무기 생산을 위해 다량의 고래기름을 경상도에서 가져갔다는 것이다. 



❙Chapter 02고래관광 자원조사 분석  

- 15 -

◦ 이러한 중국과 우리나라 문헌을 통해 고려시대 역시 동해에 고래가 많았으며, 고래기

름을 제철을 위한 산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래 포획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의  미

환우통지

만주원류고
동해를 경주지해(鯨州之海)라 표현함

고래바다로 불릴 정도로 고래자원

이 풍부했음

고려사
유년에 다루가치가 경상도에서 고래

기름을 구해갔다'는 기록
″

물리소식

(명나라 방위지)

제련․제철에 쓰이는 초탄을 만들기 

위해 고래기름을 이용하였음
고래기름을 산업용으로 씀

<표 2-3> 고려시대 고래 역사자원

(2) 고려시대 고래자원의 특징 및 시사점

◦ 고려시대의 역사자원 중 고래를 소재로 한 유형문화재는 전해지는 것이 없으나 원나

라와의 고래기름 거래에 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래기름이 산업용

으로 제철과정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

구를 통해 고래기름을 이용한 제철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조선시대

(1) 역사자원

◦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이전과 달리 고래의 생태, 모습, 이용방법 등 보다 실제적인 기

록이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 유행했던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대표적인 저서로 정약전

의 자산어보, 서유구의 난호어목지와 임원경제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가 있

다. 

(2) 자산어보(혹은 현산어보)

◦ 자산어보는 정약전이 유배 생활하던 흑산도에서 1814년에 기록한 어류학서로, 권1 

인류(鱗類), 권2 무린류(無鱗類), 권3 잡류(雜類)로 나뉘어져 있다. 이 책에는 흑산도 

근해에서 실제로 조사하고 채집한 수산생물 155종의 명칭, 분포, 형태, 습성, 이용방

법 등이 담겨있다. 이중 제2권 무린류에 경어(鯨魚, 고래)는 칠흑색에 비늘이 없고, 

길이가 10장 또는 20~30장 정도이며, 흑산도 앞바다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고래의 살을 삶으면 10여독의 기름을 얻을 수 있고, 눈은 잔(杯), 수염은 자(尺), 척

추는 잘라 절구(春臼)로 만들 수 있다고 기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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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헌은 동해뿐만 아니라 서해에서도 고래가 서식했다는 것으로 알려주는 자료이

다. 당시 흑산도 주변으로 고래가 분포했으며, 좌초된 고래의 기름, 수염, 눈 등을 활

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서유구의 난호어목지와 임원경제지(혹은 임원십육지)

◦ 실학자인 서유구는 1820년 경 목축과 어로를 다룬 책을 저술하였으나 대부분 소실되

고 물고기에 대한 부분만이 ‘난호어목지’라는 책명으로 낙본되어 전해졌다. 이 책은 

‘고래’라는 한글을 최초로 기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여기서 고래 ‘경(鯨)’자에 ‘고

래’라는 한글 주석을 달았으며, 이외 한 페이지에 걸쳐 ‘몸이 흑색이고 비늘은 없다’ 

등의 고래 특징에 대해 기록하였다. 

◦ 임원경제지는 그 후에 저술된 책으로 전원생활을 하는 선비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을 정리한 생활과학서 성격을 띠고 있다. 주제에 따라 16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중 

전어지(佃漁志)는 목축, 사냥, 어로(고기잡이 기술), 물고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

다. 고래에 관한 부분은 제3권 어로부분에서 돌고래를 낚는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4

권 물고기 명칭의 고찰부분에서 고래를 언급하였다. 

◦ 그 외에도 좌초된 고래에서 상당량의 수염과 고래껍질, 고래고기를 취득하였으며, 

고래 1마리에서 얻는 이익이 상당히 컸으나 이익이 모두 관으로 돌아가 적극적인 포

경활동이 이루지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1)  

◦ 그리고 범고래가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며 고래의 혀를 공격하여 죽이거나, 조류를 

따라 해안으로 왔던 고래가 밀물 때 돌아서 나오지 못해 좌초된다는 기록하고 있다. 

또한 고래는 5~6월에 새끼를 낳는다고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험적으로 고래

의 산란, 사냥 등 고래생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래가 해안 가까이 근

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오주연문장전산고

◦ 오주연문장전산고는 실학자 이규경이 편찬한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총 60권에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기타 외국의 문물․제도 등을 망라하여 연혁과 내용을 기록하

였다. 이 책은 내용이 방대하여 일부는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였다기보다는 서술이 

잘못되었거나 세상에서 유전되는 이야기가 그대로 실린 경우도 있다. 

1) “살피건대 우리나라 어호(漁戶)는 포경을 할 수 없는 자이다. 다만 자사(自死)하여 사상(沙上)에 부출

(浮出)하는 것이 있으면 관에서 반드시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칼과 도끼로 수염과 피육(皮肉)을 베어 

낸다. 말에 싣고 사람이 날라 수일이 걸려도 다하지 않는다. 한 마리의 큰 고래를 얻으면 그 값이 무

상 무려 천금이다. 그러나 이익이 모두 관에 돌아가고 어호(漁戶)는 얻는 것이 없으므로 척경(刺鯨)의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임원경제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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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산부계곽변증설(産婦鷄藿辨證說)'에 “사람이 물속에 헤엄쳐 들어갔다가 갓 새끼 

낳은 고래에게 삼켜 고래뱃 속에 들어갔다. 고래의 뱃속을 보니 미역이 가득 붙어 있

었으며 장부의 악혈이 모두 물로 변해 있었다. 고래뱃속에서 겨우 빠져나와 미역이 

산후 조리하는 데 효험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세인에 알려져 그 양험이 처음으

로 알려졌다”2)는 구절이 있다. 

◦ 이를 통해 고래의 식습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고래를 근접하여 관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기타 고래의 용도를 기록한 문헌

◦ 이외 세종시대에 기록된 ‘향약집성방(향약집성방)’과 조선후시 수필집 ‘송천필담’에서

는 고래의 용도를 기록해 두고 있다. 향약집성방에서는 고래고기는 맛이 짜고 독이 없

으며 포(脯)로 만들어 먹으며, 장학(瘴瘧), 고독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

고 송천필담에서는 바다에 접해있는 관북지방에서 고래기름을 등유로 썼다고 기록하

고 있다. 

◦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는 일반서민들이 고래 기름과 고기를 실생활에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내  용 의  미

자산어보

(玆山魚譜)
고래의 모습과 고래 눈, 고래기름 

등을 설명함
고래를 자세히 관찰하여 기록함

난호어목지

(蘭湖漁牧志)

‘고래’, 수컷 고래를 경(鯨)이라 하

고, 암놈은 애라고 함. 그 외 고래

의 생태적 특성을 설명함

고래라는 순우리말을 처음으로 

소개함

임원경제지

(林園經濟志)

죽은 고래의 이익이 모두 관에 돌 

아가 고래잡는 법을 배우지 않음. 

범고래가 먹이 사냥하는 모습 설명

연안에 고래가 있음에도 포경을 하

지 않은 이유 설명, 고래를 자세히 

관찰하였음

오주연문장전산고

(五洲衍文長箋散稿)

고래 뱃속에서 미역이 가득한 것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이 산후에 미역

을 먹게 되었다고 소개 함

떠도는 풍문을 적은 것으로 당시 

미역을 먹는 고래의 식습성을 알고 

있었음

향약집성방

(鄕藥集成方)

고래고기의 맛, 약효, 요리방법

을 기술함
고래고기를 먹었음

송천필담

(松泉筆談)
고래기름을 등유로 사용함 고래기름을 실생활에서 이용함

<표 2-4> 조선시대 고래 역사자원

2) 김장근, “고래와 한국의 문화” ‘제13회 울산고래축제 개최 기념 학술심포지움’ 프로시딩,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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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선시대 고래자원의 특징 및 시사점

◦ 조선시대 고래관련 자료는 대부분 실학사상이 등장한 조선후기에 집필되었으며, 이전 

시대와는 달리 고래를 자원으로 간주하여 고래생태 및 이용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는 특징이 있다. 

◦ 이들 문헌을 통해 당시 고래는 동해안뿐만 아니라 서해안, 특히 흑산도 인근 바다에

도 출몰하였으며, 고래기름, 고래수염, 고래고기, 고래눈 등을 실생활에 활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래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컸으나, 그 이익이 관의 횡포로 

어업인들에게 돌아가지 않아 고래잡이가 기피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근대포경시기

(1) 시대적 배경

◦ 19세기까지 우리나라는 좌초된 고래만을 이용하였을 뿐 적극적인 포경작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말부터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서구의 포경선이 우리나라 동

해안으로 진출하여 고래를 잡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근대 포경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고래관련 역사는 세계적인 흐름을 따르게 되었다. 

◦ <그림 2-4>는 근대포경이 실시된 구한말 이후 우리나라의 포경역사를 간략하게 보

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근대포경시기로 한반도 해역

에서 고래포획이 성행하였고, 이후 국제포경위원회에 의해 포경이 중단된 이후에는 

관련자원을 관광자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림 2-4> 우리나라 포경역사

◦ 포경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세기 유럽은 산업화되면서 고래기름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노르웨이에서 포경장비가 발명되면서 소위 근대포경이 시작되었

다. 근대포경법은 과거 인력(人力)에 의지하여 그물이나 작살로 고래를 잡던 시대에 

비해 많은 고래를 잡을 수 있다. 

◦ 초기에는 대서양을 무대로 포경작업을 하였으나 무분별한 포획으로 고래자원이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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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감소하자, 그 무대를 태평양으로 점점 이동해 가면서 고래자원이 풍부하였던 우

리나라 연안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 조선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이양선의 대부분은 포경선이었으며, 이중 프랑스의 리앙

크루호가 독도를 처음으로 서양에 소개하여 당시 독도는 ‘리앙크루 락’으로 불리게 

되었다. 

◦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조선은 포경선을 통해 고래의 경제적 가치를 깨닫고 개항이후 

1883년에 김옥균을 동남제도 개척사겸 포경사로 임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884년 

갑신정변 발발로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하여 포경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 이후 대한제국이 설립되었으며, 1899년에 러시아와 울산 장생포를 포경기지로 제공한

다는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면서 우리나라 해역

에서의 독점적인 포경권리는 일본의 동양어업(주)에게 넘어갔다. 

◦ 이로 인해 우리나라 해역에서 본격적인 포경이 시작되었다. 근대포경은 국제포경위원

회가 상업포경의 중단을 결정한 1986년까지 계획되었다. 

◦ 이후에는 연구목적의 과학적 포경이나 국제포경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소수 국가의 

상업적 포경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업적 포경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국제포경위원회의 회원국으로써 고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다른 물

고기와 혼획(混獲)되거나 좌초된 고래에 한하여서 유통을 허락하고 있다.

◦ <그림 2-5>는 20세기 근대포경시기의 고래관련 역사자원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장

생포를 중심으로 포경역사를 복원하고 있으나, 고래해체장 등은 아직 방치되고 있다. 

<고래해체장> <포경선> <리앙쿠르호가 그린 독도>

<그림 2-5> 포경관련 역사자원

(2) 근대포경시기 고래자원의 특징 및 시사점

◦ 일제강점기부터 국제포경위원회가 포경을 중단한 1986년까지 우리나라는 근대포경시

기로 대부분의 역사자원은 포경과 관련된다. 관련역사는 특히 포경기지였던 울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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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한 경남연안에 많으며, 포경선, 고래해체장, 국내외 포경선의 기록 등이 있

다. 

◦ 세계적으로 포경업이 성행했다가 쇠락한 도시들은 관련 역사자원을 보전하여 관광자

원화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미국의 뉴베드포드이다. 미국은 과거 포경기지

였던 뉴베드포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포경업 관련 역사유적을 보존관리하

고 있으며, 연간 약 38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 우리나라 역시 울산에서 고래잡이 옛모습 전시관 건립을 계획과 함께 울산광역시 남

구 장생포 일원을 고래특구로 조성하여 고래문화와 역사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있다

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2. 문화자원 및 관광시설 

1) 문화자원

(1) 고래관련 문화자원

◦ 고래를 소재로 한 문화자원으로는 풍어제 및 제당, 고래음식, 지명, 고래축제, 문화재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문화는 고래잡이와 관련되어 있다. 지역적으로는 주로 울산을 

중심으로 한 동해에 밀집되어 있다. 

고래축제-고래잡이재현 제당 풍어제

극경회유해면(천연기념물 제12호)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고래고기 음식점

주 : 고래축제 및 풍어제 사진은 울산고래축제 홈페이지에서 가져옴.

<그림 2-6> 고래관련 문화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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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관련 문화 중 지금까지 이어지는 문화는 고래음식이다. 포경이 성행하던 시대에

는 포경기지였던 울산, 포항, 부산, 마산 등 경남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번창했으며, 

현재는 혼획된 고래가 울산에서 유통되고 있다. 

◦ 현재 울산에서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고래축제를 통해 고래관련 문화를 계승∙발전시

키고 있다. 울산고래축제는 1995년에 시작되었으며, 반구대암각화와 포경기지였던 

장생포 일대를 중심으로 반구대암각화 현장답사, 고래테마탐사, 고래잡이 재현, 고래

점토만들기∙고래얼음조각 등 고래를 소재로 한 문화행사 등을 실시한다. 특히 2008년

에는 고래음식을 통해 일본과의 문화교류도 시도하였다.

◦ 한편 일본에서도 과거 포경이 성해했던 무로토시, 다이치정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의 풍어제, 제당과 유사한 고래영혼제, 고래무덤, 풍어제 등이 있어 문화교류도 가능

하다. 

◦ 그리고 반구대 암각화는 국보로, 한국계 귀신고래가 회유하는 울산인근 해역은 극경

회유해면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 <표 2-5>는 고래의 출현이나 포획, 혹은 고래 관련 전설로 생긴 지명들이 있다. 이

들은 향후 고래와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때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시사점

◦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고래자원이 풍부하여 관련 문화가 생활 속에서 녹아 있었으나, 

경제발전 과정에서 관련 문화가 소실되거나 계승∙발전되지 못하였다. 다만 최근 울산

을 중심으로 고래축제를 통해 고래음식, 풍어제 등 고래관련 문화를 계승함과 더불어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 한편 고래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소재이므로 지명, 전설 등을 발굴하여 문화

콘텐츠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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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의 출현 및 포획으로 명명된 지명

o 고래불 :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에서 휘리리까지의 길이 약 4km 백사

장. 그전에 고래를 잡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불’은 영남지방 동해안에서 ‘모

래톱’을 말함 

o 고래바우짬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구미 남쪽끝에 있는 바위. 그전에 

이 바위 밑으로 고래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함

o 고랫방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장진 남쪽에 있는 바위. 그전에 고래치

라는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함

o 고래내깃개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닭섬 동쪽 개. 1백여 년 전 이곳에

서 고래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함

o 고래달아맨데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볼락개 북쪽에 있는 후미. 그

전에 고래를 잡아서 매달았던 곳이라고 함

o 고래당 :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송산리 서남쪽에 있는 들. 옛날 바닷물이 드나

들었는데, 이 때 파도에 고래가 밀려왔다고 함

o 고래미 :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이미 서북쪽 후미. 그전에 고래 떼가 

바닷물에 밀려와서 많이 잡혔던 곳이라고 함

o 고래미 :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진섬 서북쪽 후미. 그전에 고래 떼가 

죽어서 몰려있던 곳이라고 함

o 고래판장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 예미 동북쪽에 있는 마을. 그전에 고래 

고기를 팔았던 곳이었다고 함

o 참경도(斬鯨島) :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의 구항과 돌산도 사이의 섬. 조선시대 

좁은 수로에 고래가 자주 나타나서 이 량(李 良)장군이 고래를 베었다고 함

o 고래언 : 충청남도 당진군 우강면 내경리에서 으뜸 되는 마을. 약 250년 전 고래

가 조수를 따라 들어왔다가 죽었는데, 그 후 언을 쌓아서 마을이 들어섰다고 함

o 고래엉 :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차귀섬 북쪽에 있는 벼랑. 그전에 벼랑 

밑에서 고래를 잡았다고 함

o 고래코지 :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수원리 수원 남쪽에 있는 곶. 그전에 이 앞

바다에서 고래를 잡았다고 함

고래관련 전설로 명명된 지명

o 고래내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의 테미산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내. 옛날 홍수 때 고래가 바닷물에 밀려 들어왔다고 하며, 

일명 서답(빨래)내라고도 함. ‘고래내’는 ‘고려내’와의 관련성도 아울러 검토되어

야 하며, 인근에 고려산이 있고 고려시대의 유적이 있음.

o 고래구무바우 :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거매리 미밑에 있는 바위. 두개가 나란히 

있으며, 구멍이 뚫려있는데, 옛날 고래가 지나다가 꼬리로 쳐서 그리되었다고 함

o 고래산: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상원리와 고곡리 경계에 있는 산. 높이 301m로

서 옛날 이곳이 모두 바다에 잠겼는데, 이 산이 고래 등만큼 보였다고 함. 두 봉

우리가 있어서 큰 것을 큰 고래산, 작은 것을 작은 고래산이라 부르고 있으며, 일

명 옥녀봉이라고도 하며, 꼭대기에 성터가 있음

자료 : 김기빈, 「한국의 지명유래」, 지식산업사.

<표 2-5> 고래와 관련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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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시설

(1) 우리나라의 고래관광시설

◦ 고래를 소재로 한 관광시설로 동해시 고래화석박물관, 울산시 고래박물관과 반구대 

암각화전시관, 과천 서울대공원과 제주 퍼시픽랜드의 돌고래쇼장이 있다. 울산시 고

래박물관에서는 한국계 귀신고래를 비롯한 고래생태와 우리나라 포경역사에 관한 자

료를 관람할 수 있고, 반구대 암각화전시관에는 선사시대의 고래유적이 전시되어 있

다. 그리고 고래화석박물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1,300만 년 전의 돌고래 

화석,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고래화석이 전시되어 있다. 

동해시 고래화석박물관 울산시 고래박물관 반구대 암각화전시관

<그림 2-7> 고래를 소재로 한 관광시설

◦ 한편 과거 포경기지였던 울산과 인근의 포항을 중심으로 고래를 관광자원화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울산시는 현재 도시정비, 체험시설, 순치장, 고래관광사업을 통해 고

래테마관광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포항시 다무포지역은 

2007년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되어 고래해안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진

행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포항 YMCA와 연안보전네트워크가 중심이 된 이 사업은 고

래문화기행, 청소년 돌고래체험 캠프, 다무포 고래맞이 축제 등이 기획되어 있다.  

◦ 미국이나 일본에는 고래를 전시하는 수족관이나 고래를 만지거나 함께 수영할 수 있

는 체험시설이 다수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살아있는 고래는 볼 수 있는 시설

이 과천과 제주도의 돌고래쇼장 2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제주도에 돌고래 

체험장을 설치할 예정이고, 울산시와 포항시는 각각 고래테마관광도시 조성사업과 고

래해안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고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고래를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은 다소 좋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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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고래자원의 보전적 활용

◦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는 상업적 포경이 금지된 이후, 과거 포경업을 영

위하면서 취득한 경험 및 자료를 토대로 고래생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

게 축척한 고래생태 지식을 이용하여 고래 자원을 보호하면서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그 대표적인 활동이 바다에서 야생의 고래를 관찰하는 고래관광이다. 고래관광은 

1970년대 북미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참가자 수는 연평

균 12%, 총지출 규모는 연평균 19% 증가하였다. 국제동물복지기금(IFAW, 

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의 발표에 의하면 1987년 현재 전 세계 87개

국에서 고래관광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래관광 참가자 수는 900만 명이고 총지출 규

모는 1,049백만US$이다. 

◦ 고래관광이 고래쇼, 수족관 등과 구별되는 점은 인위적으로 훈련을 시키거나 인공적

으로 시설을 조성하지 않고, 고래를 야생의 상태에서 관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

광형태는 고래 개체 수를 보전하면서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3) 시사점

◦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래를 소재로 한 관광시설이 5개소로 한정되어 있는데, 전시된 

고래관련 유적이나 자료를 관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 및 전시

관과 훈련된 돌고래의 공연을 감상하는 돌래쇼장이 그것이다. 즉 살아있는 고래, 그 

본래의 모습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 우리나라는 과거 경해(鯨海)라 불릴 정도로 고래자원이 풍부했으며, 20세기 과도한 

포경으로 개체 수와 종류가 급감하였다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

라 연안의 고유한 고래자원에 대한 교육과 고래자원의 보호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래관광은 고래자원에 대한 관심과 고래 생태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므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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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래관련 생태자원 현황

1. 고래의 생태적 특징

◦ 고래는 관습적으로 크기가 큰 것을 고래(Whale)로 크기가 작은 것을 돌고래

(Dolphins, Porpoises)로 분류한다. 그리고 생태적으로는 수염고래와 이빨고래로 나

누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표 2-6>과 같다. 

◦ 수염고래는 이빨대신 수염을 가지고 동물성 플랑크톤 등을 먹으며, 분기공이 2개인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체장(體長)이 길고 2~3마리 이내의 군을 이루어 유영하기 때

문에 근접하여 관찰하기 용이하다. 이러한 이유로 고래관광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호주에서는 수염고래인 혹등고래를 대상으로 고래관광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계절에 따라 먹이 확보 및 번식을 위해 남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고래관광을 

실시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단점이 있다. 

◦ 한편 이빨고래는 이빨을 이용하여 오징어나 어류 등을 먹으며, 분기공이 1개이고, 

대부분 체장(體長)이 짧다. 이들은 일정수역에서 체류하며 수백 마리의 무리를 이루

는 종도 있어 고래관광(Whale Watching)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구분 수염고래 이빨고래

특징

- 수염이 있음

- 분기공이 2개임

- 크기는 대개 10~30m로 큼

- 2~3마리 이내 군을 이룸

- 계절에 따라 남북으로 회유함

- 먹이는 동물성 플랑크톤 등

- 이빨이 있음

- 분기공이 1개임

- 크기는 대개 4~6m 작음

- 수마리~수백마리 무리를 이룸

- 일정수역에 체류함

- 먹이는 오징어류나 군집성 어류

<표 2-6> 고래의 생태적 특징

2. 우리나라 연안의 고래생태자원

◦ 우리나라에서 고래관광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안에 분포하고 있는 고래생

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서구의 경우 18~20세기 중반까지 실시한 

포경역사를 통해 축척한 자료와 이후 실시한 연구 성과를 통해 고래생태에 대한 지식

이 풍부한 편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포경자료의 보전 및 활용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고래생태에 관한 

연구 역시 2004년 이후에야 국립수산과학원의 고래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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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고래자원의 분

포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진 못하지만, 최근 목시조사 등을 통해 고래자원이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20세기 초의 포경 기록물을 이용하여 고래자원이 훼손되기 전 우리나라 연안의 고래

분포실태를, 최근 목시조사 및 혼획자료를 이용하여 현재 고래자원의 분포실태를 검

토해보자.

1) 20세기 초 고래생태자원

(1) 우리나라 연안의 고래 종류

◦ 우리나라 연안의 고래자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시기는 일제강점기이다. 당

시 일본은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고래를 포획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일본의 일본

포경협회, 조선수산개발원 등에 남아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우리나라 연안에 분포해 

있던 고래의 종류 및 서식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 

◦ <표 2-7>은 일본포경협회의 참고래, 돌고래, 귀신고래 포획실적과 조선수산개발주식

회사의 밍크고래 포획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20세기 초 우리나라 연

안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대형고래는 참고래, 귀신고래, 밍크고래였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참고래 귀신고래 밍크고래 합계

1911 182 118 - 300

1920 146 66 - 212

1930 196 30 - 226

1940 113 0 95 208

1941 128 0 182 310

1942 163 0 240 403

1943 113 0 183 296

1944 163 0 168 331

원자료 : 일본포경협회, 조선수산개발주식회사.

자료 : 박구병(1995),「한반도연해 포경사」의 표를 재구성함.

<표 2-7> 일제강점기 대형고래 종류별 포획두수
(단위: 마리) 

◦ 일본포경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귀신고래는 1911년에 118마리가 포획되었으나 1940

년 이후에는 잡은 기록이 없다. 또한 1977년 울산 앞바다에서 2마리가 관찰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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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었다는 기록도 없다. 즉 현재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계 귀신고래

는 20세기 초반에 이미 개체수가 상당히 줄었던 것으로 보인다. 

◦ 참고래는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연간 100마리 이상 꾸준히 포획된 종으로, 우리나라 

연안에 많이 분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수산통계연보에 의하면 1979년 참고

래 포획두수는 18마리에 불과하여, 광복이후 고래자원의 적절한 보호 및 연구 없이 

포경을 실시하여 참고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 연안에서 밍크고래를 포획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부터이며, 1979년까지 

연간 100~20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후 밍크고래 포획 쿼터가 실시되어, 1980년부

터 1984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연안에서 포획 가능한 밍크고래 두수는 3,634마리, 

연간 최대포획두수는 940마리로 제한되었다. 즉 밍크고래는 포경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대형고래의 지역별 분포는 <표 2-8>과 <표 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

점기동안 가장 많이 잡힌 참고래의 지역별 포획현황을 살펴보면, 참고래는 울산에서 

가장 많이 잡혔으며, 다음으로 대흑산도와 대청도 순으로 나타났다. 즉 참고래는 울

산 인근 동해와 흑산도 인근 남해에 주로 서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간
동해 남서해

장전 구룡포 울산 합계 제주도 대흑산도 대청도 합계

30~44년 111 26 979 1,116 285 591 237 1,113

원자료 : 조선수산개발주식회사.

자료 : 박구병(1995)의 표를 재구성함.

<표 2-8> 우리나라 지역별 참고래 포획두수
(단위: 마리) 

◦ <표 2-9>는 조선수산개발주식회사가 1941년에 포획한 밍크고래의 지역별 포획두수

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밍크고래는 동해안에서만 포획하였는데, 영일만에

서 가장 많이 잡혔다. 

  

기간 영일만 주문진 정자 갑포

1941년 31 7 3 1

원자료 : 조선수산개발주식회사.

자료 : 박구병(1995)의 표를 재구성함.

<표 2-9> 우리나라 지역별 밍크고래 포획두수
(단위: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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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0>은 조선수산개발주식회사가 정리한 우리나라 연안의 돌고래 분포실태이다. 

구 분 어장 및 어황 종류

함북해안
무리를 이루어 멸치 또는 정어리무리를 

쫓음

참돌고래

포르포이스 (common 

porpoise)

함남해안 함남해역 일대에 회유함 포르포이스

강원해안 울진해역과 장전해역 사이에 가장 많음

참돌고래

포르포이스

낫돌고래

경북해안 울릉도방면에서 회유하는 것이 가장 많음
낫돌고래

고추돌고래

경남해안
거제도방면에 가장 많으며, 멸치를 쫓아 

이동함

참돌고래

고추돌고래

낫돌고래

전남해안 대마도방면에서 회유함
낫돌고래

포르포이스

전북해안 어청도 인근해역에서 가장 많음
참돌고래

낫돌고래

황해해안 연평도 인근해역에 가장 많음 참돌고래

평남해안 연평도에서 이동해 오는 것으로 보임 참돌고래

평북해안 철산군 대화도 근해에 가장 많음
상괭이류

(Finless Black porpoise)

원자료 : 조선수산개발주식회사.

자료 : 박구병, 「한반도연해 포경사」, 민족문화, 1995.

  주 : 돌고래명은 「한반도연안 고래류」를 참고하여 영명(英名)을 국명(國名)으로 바꿈.

<표 2-10> 우리나라 지역별 돌고래 분포 실태 및 포경법

◦ 이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연안에는 참돌고래, 낫돌고래, 고추돌고래, 

상괭이, 포르포이스(common porpoise)3) 등의 돌고래가 많이 분포했던 것으로 보인

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참돌고래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낫돌고래는 한

반도 중부이남 해역에, 고추돌고래는 경상도 해역에 분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상도 해역의 돌고래 종류가 가장 다양했던 것으로 보인다.

3) 납작하고 주둥이가 눈에 잘 띄는 종류를 돌핀(Dolphin)이라고 하고, 앞머리가 둥글고 주둥이

가 눈에 잘 띄지 않는 종류를 포르포이스(Porpoise)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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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 20세기 초 포경자료를 검토해 보면, 본래 우리나라 연안에는 참고래, 귀신고래, 밍크

고래 등의 대형고래와 참돌고래, 포르포이스, 상괭이, 낫돌고래 등의 소형고래가 많이 

서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 지역별로는 동해안, 특히 경북북부와 울산지역에 고래 및 돌고래의 종류도 많고 개체

수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인문자원 조사에서 살펴본 동해를 경해(鯨海)

라 일컬었던 역사적 사실과도 일맥상통하다. 

2) 최근 고래생태자원

◦ 20세기 세계적인 포경열풍 속에서 고래 개체수가 감소하자, 무분별한 포경을 금지하

고 고래자원의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국제포경위원회에서 1986년 포경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기 이르렀고, 그 후 고래자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우리나라 역시 고래자원이 점점 회복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고래연구

소에서 지난 1999년부터 동․서․남해를 목시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연안에서 밍크고래와 

소형돌고래가 자주 발견되었고, 혼획(混獲․)좌초(坐礁)된 고래 역시 1990년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 목시(目視)조사

◦ <표 2-11>과 <표 2-12>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한 우리나라 연안에서 고래 목시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는 봄철인 4월과 

5월에 주로 행해졌으며, 해역별로는 동해에서 8회, 서해에서 3회 실시하였다. 그외 

경남 연안과 제주도 연안은 동해를 조사할 때 각각 1회와 4회 실시하였다.

◦ 지난 9년간의 목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된 고래는 총 10종으로 밍크

고래, 흑범고래, 범고래, 상괭이, 참돌고래, 낫돌고래, 큰머리돌고래, 큰돌고래, 까치

돌고래, 짧은부리참돌고래이다. 이중 해역과 관계없이 가장 자주 발견되는 종은 밍크

고래이다. 

◦ 해역별로 살펴보면 동해는 밍크고래, 참돌고래, 상괭이, 낫돌고래, 큰머리돌고래, 큰돌

고래, 까치돌고래, 흑범고래, 짧은부리참돌고래 등 9종이 목시조사기간에 발견되었다. 

횟수로는 밍크고래가 가장 많고, 이어서 참돌고래, 낫돌고래, 큰머리돌고래, 참돌고래 

순으로 자주 목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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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계절

목시 

거리 

(마일)

고래류

밍크 

고래

흑범 

고래
상괭이

참 

돌고래

낫 

돌고래

큰머리 

돌고래

큰 

돌고래

까치 

돌고래

미확인 

대형

고래

미분류 

돌고래

2002 춘계 1,155 32 - - 530 25 58 - - - 4

2003
춘계 1,082 16 - 6 430 - - - - - -

추계 578 1 - - - - - - - - -

2005 춘계 1,041 41 700 - 4,200 3 10 430 17 - -

2006 춘계 1,078 25 - 3 2,302 3 - - 20 1 -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류의 생태계 기반에 관한 연구」, 2007.

<표 2-11> 동해 목시조사 결과

◦ 서해에서는 밍크고래, 참돌고래, 상괭이, 큰돌고래, 범고래 등 총 5종이 목시조사기간

에 발견되었다. 상괭이와 밍크고래는 발견 횟수가 많은 반면, 그외 종은 1,2회에 불

과했다(<표 2-12> 참고). 

연도 계절

목시 

거리 

(마일)

고래류

밍크 

고래

흑범 

고래
상괭이

참 

돌고래

낫 

돌고래

큰머리 

돌고래

큰 

돌고래

까치 

돌고래

미확인 

대형

고래

미분류 

돌고래

2002 추계 665 10 - 5 - - - - - - -

2004 춘계 1,791 20 - 94 20 - - - - - -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류의 생태계 기반에 관한 연구」, 2007.

<표 2-12> 서해 목시조사 결과

◦ 한편 목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고래연구소가 예측한 우리나라 연안의 밍크고래의 개

체수는 <표 2-13>과 같다. 즉 2002년에 1,154.8마일을 항해하여 발견한 밍크고래 

31마리를 토대로 예측한 우리나라 연안에는 밍크고래 약 5백여 마리가 분포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006년 1,077.7마일을 항해하여 발견한 24마리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 약 1천6백여 마리의 밍크고래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 해역
발견 

개체수 
(마리)

조사 항정 
(마일)

추정 
개체수 
(마리)

95% 신뢰구간 

(마리)

하한 상한

2002 동해 31 1,154.80 521 231 1,176

2003 동해 12 1,081.60 758 208 2,762
2004 서해 18 1,790.70 1,287 385 4,303

2005 동해 32 1,040.60 1,349 500 3,640

2006 동해 24 1,077.70 1,645 593 4,561
자료 : 국립수산과학원, 「고래류의 생태계 기반에 관한 연구」, 2007.

<표 2-13> 밍크고래 분포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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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래 혼획(混獲)․좌초(坐礁) 현황

◦ 우리나라는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의 포경중단 결정에 따라 고래포획을 법적으로 금

지하였으나, 어구에 걸려 어류와 함께 잡힌 고래의 경우에는 유통을 허가하고 있다. 

<그림 2-8>은 2005~2007년 고래 혼획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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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14%

상괭이
8%

낫돌고래
2%

기타
30%

돌고래
46%

서해
3%

남해
7%

동해
90%

<그림 2-8> 고래 혼획 현황

자료 : 해양경찰청 2005~2007년.

◦ 이를 살펴보면 혼획된 고래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혼획은 포항과 

울산을 중심으로 한 동해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획된 고래 

종류를 살펴보면 돌고래4)가 전체의 46%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이어서 밍크고래

(14%)가 많은 편이다. 

(3) 시사점

◦ 목시조사 결과와 고래 혼획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 보건대, 우리나라 연안에는 참돌고

래와 상괭이를 중심으로 한 돌고래와 밍크고래의 개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20세기 초에는 밍크고래와 돌고래뿐만 아니라 참고래와 귀신고래가 많이 서

식하고 있었던 것을 되뇌어 보면 아직 참고래와 귀신고래는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 특히 미국의 탐험가이자 고래연구가인 Roy Champman Andrew에 의해 한국계 귀신

고래로 명명된 북동아시아의 귀신고래에 대한 생태연구 및 고래 개체수의 회복은 중

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귀신고래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이 소극적인  

4) 고래연구소의 목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해양경찰청에서 분류한‘돌고래’는 참돌고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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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은 오호츠크해에서 서식하는 고래 개체 수 및 일본

의 동해안으로 이동하는 회유경로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체계적이고 지속적

인 귀신고래 연구가 시급하다 하겠다.  

3) 시기별 분포현황 및 회유경로

◦ 대형고래의 대부분이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회유성이기 때문에 시기별로 우리나라 연안

에 분포하는 개체수가 달라진다. 과거 포경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고래 종류별 우리나라 

연안에 분포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밍크고래

◦ <그림 2-9>는 1958~59년 밍크고래 월별 포획두수와 회유도이다. 밍크고래는 겨울

철에는 따뜻한 동중국해에서 보내고 봄철에 우리나라로 올라와서 동해와 서해에서 

새끼를 분만한다. 그리고 여름에 동해 북부에서 성육한 후 가을에 다시 동중국해로 

남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 즉 우리나라에는 봄철에 와서 가을철에 떠나며 새끼를 분만하는 시기에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포획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58~1959

년의 포획두수를 살펴보면 분만기에 해당하는 5~6월에 가장 많고 겨울철인 12월에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밍크고래를 대상으로 고래관광을 한다면 이동시기

인 봄철과 가을철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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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문교부,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 1967년.

공영, 「한국근해의 밍크고래자원의 분포 및 풍도」, 수진연구보고 41:35~54, 1988.

<그림 2-9> 밍크고래 월별 포획두수 및 회유도

5) 김장근외 다수, 「한반도 연안 고래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진흥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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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고래

◦ 고래연구소의 목시조사에 의하면 현재 동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돌고래는 참돌

고래이고 서해는 상괭이다. 돌고래는 이빨고래에 속하는데, 이 종은 대부분 일정 유

역에서 체류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포경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연안을 

벗어나진 않더라도 계절에 따라 남북으로 다소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2-14>는 조선수산개발주식회사가 1940년대에 정리한 돌고래 포경시기이다. 여

기에는 참돌고래는 동․서․남해 모든 해역에 분포하나, 중부이남은 6~7월이, 중부이북

은 8~9월이 포경하기 적합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 연안에 체류하나 여름

철에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 상괭이의 경우 포경자료에서는 평북해안에만 언급되어 있으나, 최근 목시조사에 의하

면 서해안 전역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초기 최적기 말기 종류

함북해안 7월 8월 9월
참돌고래

포르포이스

함남해안 7월 8,9월 10월 포르포이스

강원해안 5월 6,7월 11월

참돌고래

포르포이스

낫돌고래

경북해안 5월 6,7월 12월
낫돌고래

고추돌고래

경남해안 4월 6,7월 12월

참돌고래

고추돌고래

낫돌고래

전남해안 3월 5,6,7월 12월
낫돌고래

포르포이스

전북해안 6월 7,8월 10월
참돌고래

낫돌고래

황해해안 6월 8월 10월 참돌고래

평남해안 7월 8월 9월 참돌고래

평북해안 7월 8월 9월
상괭이류(Finless 

Black porpoise)

원자료 : 조선수산개발주식회사.

자료 : 박구병, 「한반도연해 포경사」, 민족문화, 1995.

<표 2-14> 돌고래 포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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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래와 귀신고래

◦ 20세기 초 포경자료로 판단해 보건데, 참고래와 귀신고래는 무분별한 포경으로 현재

는 거의 사라졌지만 개체 수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다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수염고래로 계절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

다. 

◦ 참고래는 198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연안에서 포획되었는데, 최근 고래연구소에 의

하면 봄철과 가을철에는 북한의 동한만에서, 8~11월에는 경북과 경남 연안에서 관찰

된다고 한다. 특히 동한만, 경북, 경남 연안, 울릉도가 밀집지역이다. 그리고 서해는 

10~5월 사이에 관찰되는데, 전역에 분산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그러나 정

확한 이동경로는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위의 사실은 50년대 말 참고래의 월별 포획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0>의 월별 포획두수를 살펴보면 5월부터 포획이 시작되며 7~8월에 절정을 이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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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문교부, 「한구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 1967년.

<그림 2-10> 참고래 월별 포획두수 및 회유도

◦ 한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계 귀신고래는 오호츠크해 사할린 연안과 우리나라 남

쪽의 따뜻한 해역을 이동한다. 여름철 오호츠크해에서 영양분을 축척한 후 겨울이 되

기 전에 동해 수심이 얕은 동해 연안을 따라 이동한다. 겨울철에는 우리나라 남해에서 

새끼를 낳아 수유한 후 봄철이 되면 다시 동해를 따라 먹이장인 오호츠크해로 다시 이

동한다.

◦ 이러한 회유습성은 <그림 2-11>의 월별 포경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50년

대 말에는 1월과 2월에만 귀신고래를 잡을 수 있었다.

6)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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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문교부, 「한국동식물도감」, 제7권 동물편, 1967년.

<그림 2-11> 귀신고래 월별 포획두수 및 회유도

(4) 시사점

◦ 포경자료, 교육인적자원부의 동식물도감, 고래연구소의 목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최근 우리나라 연안에서 자주 발견되는 밍크고래는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는 봄철

과 북에서 남으로 이동하는 가을철에 관찰하기 가장 적합하다. 

◦ 돌고래는 남부지방에서는 3월~12월까지, 중부지방에서는 5월~11월까지가 관찰이 용

이하고, 상괭이는 여름철인 7~9월에 관찰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참고래와 귀신고래의 개체수가 회복된다면 참고래는 7~8월, 귀신고래는 1~2월

이 관찰 적기이다. 

3. 고래자원의 활용 여건

1) 분포실태를 통해 본 고래관광 여건

◦ 고래 생태자원조사 결과 우리나라 연안에는 밍크고래, 참돌고래, 상괭이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 이것들이 고래관광의 주요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2-15>는 분

포실태를 고려하여 고래관광 실시여건을 검토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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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밍크고래

 Minke Whale

참돌고래

Common Dolphine

상괭이 

Finless Porpoise

주요

분포 장소
우리나라 연안

우리나라 연안

특히 동해안 일대
서해안 일대

분포

시기

봄, 가을

(특히 5~6월)

- 남부지방 : 3~12월

- 중부지방 : 5~11월

여름철

(7~9월)

고래관광

실시 여건

-계절적으로 고래관광

을 실시하기 적합함

-관찰가능한 지역이 넓음

-분만 직후 새끼고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관찰가능 시기가 김

-관광가능 지역이 넒음

-관광객이 집중되는 

하계휴가철이 고래

관광의 최적기임

-관광객이 집중되

는 하계휴가철에 

관광활동이 가능

함

고래관광

적합성
○ ◎ ○

<표 2-15> 분포실태를 통해 본 고래관광 여건

◦ 밍크고래는 우리나라 모든 연안에서 관찰이 가능한데 시기적으로는 봄철과 가을철이 

적합하다. 다만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서 분만하기 때문에 대부분 새끼고래와 함께 

이동할 것이므로, 관경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분만 시기 및 장소 그리고 새끼고래의 

생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래관광사

업을 실시하여야 고래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고래관광사

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의 기후여건 상 봄철과 가을철은 야외활동하기 적합하여 5~6월과 9~10월

에 관광객이 많으므로, 밍크고래를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의 수요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리고 돌고래류인 참고래는 우리나라 연안 전체에 분포해 있으며, 특히 동해안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서해는 상괭이의 발견빈도가 높다. 이들의 관찰시기는 

여름철이 최적기인데, 우리나라는 하계 휴가철에 관광객이 집중되므로, 돌고래를 대

상으로 한 고래관광사업은 시기적으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분포실태를 토대로 고래관광여건을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 연안에서 가장 많이 발견

되는 밍크고래, 참돌고래, 상괭이 모두 고래관광 대상으로 적합하다. 특히 참고래가 

그 중에서도 고래관광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생태적 특징으로 본 고래관광 여건 

◦ <표 2-16>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가장 흔히 관찰되는 밍크고래, 참돌고래, 상괭이의 

생태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밍크고래는 체장이 길고 소수의 집단을 이루어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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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관찰하기 적합한 종이다. 참돌고래는 크기는 작지만 수십에서 수백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이동하기 때문에 좋은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자세한 

관찰은 어려운 단점이 있다. 한편 상괭이는 회백색의 생김새는 특이하고 매력적이지

만 성격이 예민하고 등지느러미가 없어 바다에서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생

각된다. 

◦ 즉 밍크고래가 고래관광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참돌고래 

역시 고래관광 대상으로 적합하다. 그러나 상괭이는 근접하여 관찰하기는 어려운 종

이므로 고래관광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밍크고래

 Minke Whale

참돌고래

Common Dolphine

상괭이 

Finless Porpoise

생김새

수염고래, 머리부터 가

슴지느러미 후단까지 30 

~70개의 주름이 있음

이빨고래, 양쪽 눈사이 검은 

띠가 뚜렷함, 배부위, 눈에서 

가슴지느러미, 가슴지느러미

에서 꼬리까지 색이 다름

이빨고래, 회백색 몸체, 등

지느러미가 없는 대신 용골

과 같은 융기가 솟아 있음

고래

관광 

여건

장

점

체장이 최대 8m로 김

많이 알려진 고래종임

소수 집단을 이루어 움

직임으로 관찰이 용이함 

근해에 서식함

큰 무리를 지어 이동하

여 장관을 이룸

연안가까이에 서식함

온내, 한냉수역 서식 가능

몸체가 회백색으로 특이함

생김새가 독특하고 귀여움

단

점
-

온대/열대에 서식하므로 

겨울철 관찰은 어려움

체장이 짧음

등지느러미가 없어 관

찰이 어려움

체장이 0.8~1.8m로 짧음

예민하여 사람의 접근

을 싫어함

고래

사진

<짧은부리참돌고래>

<긴부리참돌고래>

고래관

광

적합성

◎ ○ △

주 : 김장근외 다수(2000년)의 「한반도 연안 고래류」를 토대로 작성함. 

<표 2-16> 생태적 특징을 통해 본 고래관광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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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검토

◦ 분포실태와 생태적 특징을 고려해 볼 때 고래관광으로 활용하기 가장 적합한 종은 

밍크고래와 참돌고래이다. 지역적으로는 이것들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동해안이 

적합하며, 시기적으로는 밍크고래는 봄철과 가을철, 참돌고래는 여름철이 적합하다. 

◦ 고래관광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우율이 높아야 하는데 아직 그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으므로, 어느 지역이, 어느 시기에 조우율이 높은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밍크고래는 우리나라에서 분만을 하기 때문에 분만, 

수유 등의 생태적 습성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고래가 자주 발견되는 경북이남 해안은 항구, 도시가 발달하여 고래가 연안 가까이 

근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고래관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래 개체 

수의 회복과 함께 고래를 연안으로 유인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서 밍크고래와 참돌고래를 조우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확신

할 수 어려우므로, 초기에는 고래관광(협의의 고래관광, 즉 Whale Watching)을 단독

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앞에서 검토한 역사․문화자원, 관광시설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귀신고래와 참고래의 고래관광

◦ 아직 개체수가 회복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연안에 많이 분포했었던 참고래와 귀신고래 

역시 관광 매력도가 큰 고래이다. 참고래의 경우 하계 휴가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에 유리하다. 그리고 체장(體長)이 20m가 넘는 대형고래라는 점에서 관광 매력도가 

상당히 높고, 수염고래로 소수의 집단을 이루기 때문에 관찰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 귀신고래는 겨울철 관찰이 가능해 고래관광사업을 4계절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귀신고래는 한국계로 명명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생태관광 

상품으로 매력도가 높다. 실제 멕시코의 리에브레라 군은 귀신고래를 대상으로 한 고래

관광이 성행하고 있다. 20세기 초에는 과도한 포경으로 멸종위기에 놓였었는데, 인접국

과의 보호 노력으로 현재는 개체군이 회복되어 ‘관광’을 통해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

어 우리나라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 우리나라 역시 참고래와 귀신고래의 개체 수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귀신

고래는 미국과 러시아가 먹이장인 사할린에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원양

수산연구소가 주도가 되어 연구하고 있으므로 이들 연구단체와 협력한다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3. 해외 고래관광 사례분석

고래관광

추진을 위한 

법제도

1. 고래관광 산업동향

2. 고래관광 관련 법․제도적 여건조사 

3. 시사점



❙Chapter 03해외 고래관광 사례분석  

- 41 -

제3장 해외 고래관광 사례분석

제1절 고래관광 산업동향

1. 고래관광 사업의 국제 동향

◦ 국제 관광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대중관광, 대형관광과 같은 매스투어리즘에서 점

점 그 규모가 줄어든 소규모 관광으로 발전하고 있다. 소규모 관광은 특히 생태관광

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대형관광이 가지는 자연과 생태에 악영

향의 인식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 또한, 이러한 악영향의 인식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자연자원을 훼손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관광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관광이 자연보호와 보전에 도움이 되는 관광을 선호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생태관광으로서의 고래관광은 1950년대 미국 샌디에고의 카브리요 국립공원(Cabrillo 

National Monument)에 귀신고래를 관찰하기 위한 관찰대가 마련되면서 처음 시작되

었다. 

◦ 그리고 1955년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앞바다에 나타나는 귀신고래를 관찰하기 위한 

관광유람선이 운행되면서 선박을 이용한 고래생태관광이 시작되었다.

자료 :「Whale Watching 2001」, 국제동물복지기금.

<그림 3-1>  고래생태관광 참여 국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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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1995년 이후 고래관광을 시작한 국가는 타이완, 피지, 오만 등 22개국으로 계

속 늘어나고 있으며, 관광객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나라는 미국, 캐나다, 스페인, 호

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다(국제동물복지기금, 2001).

◦ 국제동물복지기금(IFAW, 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에서 발표된 

「Whale Watching 2001」 보고서에 의하면, 1998년 87(66개의 독립국가, 21개의 

부속도서)개국에서 9백만 명 이상이 고래관광에 참가하였으며, 최소한 10억 달러 이

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다.

<표 3-1> 고래관광의 추이분석

년도 고래관광객 수
입장권 판매를 통한 

직접수입($)
전체경제효과($)*

1981 400,000 4,100,000 14,000,000

1988 1,500,000
11,000,000 ~ 

16,000,000

38,500,000 ~ 

56,000,000

1991 4,046,957 77,034,000 317,854,000

1994 5,425,506 122,455,000 504,278,000

1998 9,020,196 299,509,000 1,049,057,000

자료 : 국제동물복지기금(2001). Whale Watching 2001.

   * : 입장권구매를 통한 직접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효과임(이동교통비용, 숙박비, 기념품 구매

비 포함)

◦ <표 3-2>에서 보는 것처럼, 1991년 이후 1998년까지 고래관광 참여율은 123% 증

가하였다. 1990년부터 1994년의 90년대 초반에는 3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1994년

대부터 1998년의 90년대 중반에는 66%의 참가율 증가를 보여서 고래관광의 성장가

능성은 높은 편이다.

◦ 또한 국제포경위원회에서도 고래자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지속적 이용을 위한 방

안의 하나로 고래생태관광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래관찰에 필요

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 고래관광에 대한 시장수요의 분석은 1988년 Erich Hoyt가 최초로 시작하였으며 조사

결과, 87개 국가에서 고래생태관광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동물복지기금의 조사에 따르면 고래관광의 참가

자는 1991년 400만명 수준에서 1994년 540만명, 1998년 900만명 정도로 매년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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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래관광 

참여자
직접지출(US$) 총지출(US$)

1인당 

지출비용US$ 

1991년 4,046,957 77,034,000 317,854,000 19.0 

1994년 5,425,506 122,455,000 504,278,000 22.6 

1998년 9,020,196 299,509,000 1,049,057,000 33.2 

증가율 123% 289% 230% 75%

자료 : 「Whale Watching 2001」, 국제동물복지기금.

<표 3-2> 세계 고래생태관광시장 변화

◦ 그리고 고래관광 참여자의 증가에 따라 고래관광객의 지출은 1991년 317,854,000천 

달러에서 1998년 1,049,057천 달러로 7년간 230%증가율로 크게 증가하였다.

자료 : 「Whale Watching 2001」, 국제동물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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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세계 고래관광시장 증가추이

◦ <표 3-3>는 고래생태관광을 실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관광객과 관광객 지출 및 세

계 고래생태 관광시장에서 주요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 세계 고래생태관광시장에서 2%이상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47.9%), 호주(8.1%), 남아

프리카공화국(5.7%), 뉴질랜드(2.5%)와 아일랜드(2.0%)등으로 총 66.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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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제포경

위원회

가입연도

고래관광 

시작연도

방문객 

규모(명)
구성비 지출규모

미국 1948년 1955년 4,316,537 47.9% $357,020,000 

호주 1948년 1960년대 후반 734,962 8.1% $56,196,000 

남아프리카 1948년 1980년대 초반 510,000 5.7% $69,186,000 

뉴질랜드 1976년 1987년 230,000 2.5% $48,736,000 

아일랜드 1985년 1986년 177,600 2.0% -

브라질 1974년 1980년대 중반 167,107 1.9% -

영국 1948년 1980년대 중반 121,125 1.3% $8,231,000 

멕시코 1949년 1970년 108,206 1.2% -

일본 1951년 1988년 102,785 1.1% -

아르헨티나 1960년 1983년 84,164 0.9% $59,384,000 

소계 6,552,486 72.6% -

전체 9,020,196 100.0% -

자료 : 「Whale Watching 2001」, 국제동물복지기금.

<표 3-3> 주요 국가별 고래생태관광시장 규모

◦ 특히 고래생태관광을 처음으로 시작한 미국이 전체 시장의 47.9%를 차지하고 관광

객의 지출은 $357,020,000로 호주 지출의 약 6배에 달한다.

◦ 그리고 우리나라와 해역특성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1988년 고래생태관광을 시작하

였으며 시장 규모 또한 10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2. 고래관광 산업 분석

1) 관광 형태에 따른 분류

(1) 육상의 고래관광

◦ 육상 고래관광은 미국과 호주 등지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고래의 회유경로가 가까운 

지역에서 망원경 등을 이용하여 관찰 하는 방법이다.

◦ 미국, 호주, 스코틀랜드 등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멕시코로 

이어지는 서부연안지역은 캘리포니아 귀신고래가 자주 출몰한다. 이 고래는 알라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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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짝짓기와 출산을 위해 멕시코만 연안으로 회유하는 습성으로 인해 해안선 

가까이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육상 고래관광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또한, 이러한 이동경로에 연구소와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이 비치되어 있어 해양관광

과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3> 육상의 고래관광 

(2) 선박을 이용한 고래관광

◦ 고래관광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사업자등이 선박을 이용 고래가 빈번히 출몰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관광객에게 고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평균적으로 3~5

시간을 소요한다.

◦ 선박의 형태와 크기는 다양하며 고래를 가장 근접해서 관찰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

해 대부분의 고래관광이 선박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그림 3-4> 선박을 이용한 고래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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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기를 이용한 고래관광

◦ 수상비행기나 헬리콥터를 활용하여 고래를 관찰하는 방법으로(항공기를 제외하는 일

부국가, 지역을 제외) 고래관광과 더불어 해양경관 감상을 함께 실시하며 선박에 비

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 대중적이지는 않으나 주로 대형 리조트에서 실시한다.

<그림 3-5> 항공기를 이용한 고래관광

2) 고래관광의 산업유형

(1) 고래관광 단일사업

◦ 고래관광 단일사업은 반나절 또는 당일 일정으로 근해로 나가 고래나 돌고래를 관찰

하는 형태로, 이는 고래와의 조우에 있어 시간적인 제한으로 인해 고래관광 단일 목

적으로 가장 일반적이다.

◦ 미국과 호주는 고래와의 조우확률이 90% 이상이며, 고래와의 조우와 더불어 다른 해

양 포유류 등의 서식지를 돌아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 고래관광은 각 고래의 회유경로에 따라 회귀시기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고래관광과 

알래스카 북방 범고래, 적도 부근의 고래와 같이 회유하지 않는 고래관찰을 통한 고

래관광이 이루어진다. 노르웨이나 알래스카지역과 같이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고래를 

관찰하는 고래관광과는 달리 회귀시기에 이루어지는 고래관광은 시기가 한정된다. 

◦ 호주의 경우 6월부터 10월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고래관광이 이루어 지지 않는 시

기에는 다른 용도로 선박을 이용한다. 해안절경을 관광하는 크루즈, 파티, 전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박을 운영한다.

◦ 고래관광의 소요시간은 3~5시간이 가장 많으며 하루의 일정인 경우 오전에 한번, 오

후에 한번 조우하는 기회를 가진다.

◦ 고래관광에 사용되는 선박은 10명~50명까지 다양한 크기의 선박을 이용하며 고래관

광에 용이하도록 선박의 데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난간 등을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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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래관광 연계상품 

◦ 미국과 호주의 고래관광의 경우 다양한 방식의 고래관광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고래

관광 단일사업과는 달리 패키지 형태의 연계상품은 주로 선박을 이용하여 고래와의 

조우를 하는 방식을 포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패키지 상품은 고래와의 조우가 실패할 경우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해양레저관광 형태의 연계상품은 고래관광을 포함한 낚시,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

을 제공함으로써 고래관광과 더불어 다른 관광형태를 제공한다.

◦ 해양생태관광 형태의 연계상품은 레저형 관광과 더불어 호주의 경우 생태관광의 일

종으로 고래관광과 더불어 해양공원, 국립공원 등의 트래킹을 제공한다.

◦ 어드벤처관광 형태의 연계상품은 난파선투어 모래 적벽 투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리조트 형태의 사업

◦ 리조트에서 이루어지는 고래관광은 리조트내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고래관광

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고래관광은 선택관광의 한 종류로 제공된다. 

◦ 리조트의 형태에 따라 고래관광의 형태가 다양하며 육상, 선박, 항공기를 이용한 형

태 등 다양한 형태를 제공한다.

◦ 하지만, 대부분 숙박시설위주의 리조트들은 단일 고래관광사업체와의 연결을 통한 고

래관광을 제공한다. 

◦ 호주의 고래관광 해변리조트(Whale Watch Ocean Beach Resort)의 경우는 지형적

으로 섬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어 고래가 회유하는 관경을 육지에서 관찰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을 이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선박을 이용하지 않

더라도 고래관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호주 탕갈루마 리조트의 경우 돌고래 먹이주기 프로그램을 통해 돌고래가 해변으로 

찾아오게 하여 관광객들에게 돌고래와의 조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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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리조트 형태의 사업

3) 고래생태관광 운영사례

(1) 미국 보스턴의 고래생태

◦ 미국 보스턴 연안의 국립해양보호구역(Stellwagen Bank)은 북아메리카 참고래와 혹

등고래, 돌고래의 회유경로로 과거부터 고래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 고래의 회유경로에서 고래의 출현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고래자원관

리와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뉴잉글랜드아쿠아리움을 중심으로 고래생태관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뉴잉글랜드아쿠아리움은 보스턴 연안의 해양생물에 대한 연구/보호사업을 위해 조성

되었으며 1977년부터 고래생태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한다.

◦ 고래생태모니터링 조사를 바탕으로 고래회유경로에서 관경사업과 해양생태교육사업 

실시한다.

<그림 3-7> 보스턴의 고래생태 관광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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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뉴베드포드의 고래역사국립공원과 고래박물관

◦ 메세추세추연안의 고래포경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고래역사국립공원과 고래박물관 

운영한다.

◦ 고래역사국립공원에는 380만 명 방문하며 고래와 관련된 다양한 포경역사와 문화를 

체험한다.

<그림 3-8> 뉴베드포드의 고래박물관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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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래관광 관련 법․제도적 여건조사

1. 세계의 고래관광 법‧가이드라인

◦ 국제포경위원회 2007년 자료에 의하면 총 40여 개국이 가이드라인 또는 법률을 시

행하고 있으며 그 중 일본, 버진아일랜드, 갈라파고스 등 약 17개 국가는 가이드라

인,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등 약 11개 국가는 법률,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등 약 

9개 국가는 가이드라인과 법률을 모두 가지고 있다.

◦ 주요국가의 가이드와 법률을 살펴보면, 일본은 한국의 어촌 형태와 법제도가 가장 근

접해 있으며. 미국은 고래관련 쇼와 순치장의 활용이 높다. 또한 호주는 고래생태관

광과 관련한 가이드와 법적 제도 등이 가장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 고래관광이 가장 발달한 미국은 고래관광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없으며 환경보전과 

멸종동물에 대한 보존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고래관광이 실시되고 있다.

◦ 고래관광의 생태적 보전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호주의 경우 고래관광에 대한 주정부

와 연방정부법에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고래관광을 하기 위한 허가제도를 도입

고 있으며 각 연방정부에 따른 고래관광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있다.

가이드라인 법률 가이드라인과 법률

총 17 11 9

국가

ACOCOBAMS7), 남극, 바

하마, 버진아일랜드, 칠레, 

콜롬비아, 갈라파고스, 과다

루프, 홍콩, 아이스란드, 아

일랜드, 일본, 오만, 탄자니

아, 통가, 터크스케이커스제

도

아르헨티나, 아조레스

제도브라질, 카나리아

제도, 에콰도르, 인도

네시아 뉴질랜드, 푸

레르 토리코, 남아프

리카, ST.루시아, 우

루과이 

호주, 캐나다, 그

리스, 도미니카연

방, 도미니카공화

국,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영국, 미

국

자료 : 국제 포경 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표 3-4> 각 국가의 고래관광 법률/ 가이드라인

7) 고래보존을 위한 흑해와 지중해 연안국가 협회(ACOCOBAMS) : Albania, Algeria, Bulgaria, 

Croatia, Cyprus, France, Georgia, Greece, Italy, Lebanon, Libya, Malta, Monaco, Morocco, 

Portugal, Romania, Slovenia, Spain, Syria, Tunisia,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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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의 고래관광 법‧가이드라인

1) 호주의 고래관광 법률

◦ 호주는 고래관광에 대한 법률과 가이드라인이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다. 호주의 

고래관광에 대한 법‧가이드라인 체계는 국가법, 국가가이드라인과 각 주에 따라 법률

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지역이 있다. 

◦ 호주는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퀸즐랜드(Queensland), 사우스오스트레

일리아(South Australia), 타스마니아(Tasmania), 빅토리아(Victoria), 웨스턴오스트레

일리아(Western Australia), 6개 주에서 고래관광을 하고 있으며 퀸즐랜드와 뉴사우

스웨일즈는 각 연방법에 따른 고래관광을 실시한다. 고래관광에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법률은 국가 가이드라인과 국가법에 기초하고 있다. 

◦ 고래관광에 대한 법률을 부가적으로 제정한 뉴사우스웨일즈와 퀸즐랜드를 제외한 나

머지 4개 주는 국가의 법률 및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 호주의 고래관광에 대한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은 <표 3-5>과 같다.

구분 법률

주정부

고래관광 법‧제도

환경보호와 생태 다양성 보존에 관한 

법률

(Environment Protect & Biodiversity 

Conservation regulation 2000)

고래관광가이드
국가 가이드라인

(The Australian National Guidelines)

퀸즐랜드

고래관광 법‧제도
퀸즐랜드 고래와 돌고래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고래관광가이드 퀸즐랜드 가이드라인

선박에 관한 법‧제도
운송운영(해양안전)에 관한 법률

(Transport Operation Act)

자료 : 호주 환경청(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표 3-5> 고래관광에 대한 법 제도와 가이드라인

◦ 호주 국가법에 따르면 환경보호와 생태 다양성 보존의 관한 법률 고래관광에 관련된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래관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호주 환경

청으로부터 고래관광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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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즐랜드는 선박운영에 관한 ‘운송운영(해양안전)에 관한법률’과 고래관광과 직접적

인 연관이 있는 ‘고래와 돌고래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 선박소유자는 운송운영(해양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선박과 

어업에 사용하는 선박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또한 운항과 

항구에 따른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 퀸즐랜드의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퀸즐랜드

의 생태접근소비자센터를 통해 고래관광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인은 자격증 신청서를 제출, 처리되면 허가가 되어 자격증이 부여되며. 자격증은 6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허용연령은 19살 이상이며, 적절한 지식, 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능력과 적절한 설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자격증은 양도될 수 없다.

◦ 퀸즐랜드의 허가에 필요한 비용은 <표 3-6>과 같다.

내용 금액

선박의 길이가 15미터 이하 $588

선박의 길이가 15미터 ~20미터 미만 $893

선박의 길이가 20미터 이상 $1674

자료 : 호주 환경청(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표 3-6> 허가신청에 따른 비용

◦ 또한,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에 관한 법률은 고래관광업자와 고래관광객들이 지

켜야할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 즉, 고래관광을 하고자 하는 호주의 선박 소유자는 운송운영에 관한 법에 의한 선박

을 이용하여 고래관광 허가증을 교부받아 고래관광을 실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

래관광을 위해 따로 제정되어 있는 선박의 형태와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

◦ 호주의 고래관광 관련법의 세부적 사항은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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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내용

환경보호와 

생태다양성보존에 

관한 법률

8.04 다른 종류의 선박

(1) 이 법은 호주고래구역에서 운영되는 허가된 선박을 운영하

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2) 고래의 경계지역에 있을 경우 개인이 해야 하는 것 

8.12 고래관광의 이행

(1) 금지된 탈것들은 고래관광에 이용하지 못한다.

(2) 고래관광에 사용되는 선박을 운영하는 사람은 법률 8.04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

퀸즐랜드 고래, 

돌고래 보호와 

관리에 관한법률

상업적 고래관광

10.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상업적 고래관광 사업을 허

락하지 않는다.

 (a) 법이 정하는 고래관광 허가증을 교부 받은 사업자

운송운영(해양안

전)에 관한 법률

Part3, Division4 선박의 등록

(1) 모든 선박들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2) 예외

 (a) 연방선박법과 선박에 관한 법률 1981에 의해 등록된 선박

 (b) 동력을 이용하지 않거나 3kw이하의 동력을 사용하는 선박

Part4, Division2 선주, 선장, 선원의 자격

(1)상업용선박과 어선의 선주는 선장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a) 선장은 자격증을 소지

 (b) 개인 선박의 경우 개인 선박 자격증 또는 다른 주에서 발

행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료 : 호주 환경청(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표 3-7> 호주의 고래관광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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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의 고래관광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은 2008년 현재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 법 규정 2000에 속하는 국

가법으로 통합되었다.

◦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고래와 돌고래 관광이 개별 고래와 돌고래와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고래와 돌고래를 관찰할 때 사람들이 올바르게 행동하

는 법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 가이드라인의 역할은 국가 기준을 세우고 고래와 돌고래 관광을 위한 정책이나 법률

을 만들 때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 

◦ 고래와 돌고래는 사람이나, 선박들 혹은 항공기가 있으면 동요할 수도 있다. 동물들

이 지속적으로 동요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

에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은 이 동물들의 서식지와 행동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 호주의 가이드라인은 호주국가 가이드라인과 각 주에서 지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국가의 가이드라인은 국가법에 기초하여 만들어 졌으며 생태적인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고래접근방법에 대해 <표 3-8>과 같이 구체적인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규제 구체적 내용

선박규제

◦ 모든 개인소유의 모터 선박들, 패러세일, 원격 조정 소형선박, 위

그선, 후버크라프트(hovercraft)등은 고래관광에 사용이 금지된다.

◦ 금지된 선박들은 고래나 돌고래로부터 300M 이상 가까이 접근해

서는 안 되며, 만약 금지된 선박이 의도치 않게 이 거리 내로 움직

이고 있다면 천천히 속도를 늦추고 고래나 돌고래를 피하면서 적어

도 300M이상 멀어지기 전까지는 항적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이동한다.

◦ 허용 가능한 선박인 국가 기준에 맞는 선박들로는 모든 다른 종류

의 모터 선박들, 노 젓는 선박들, 그리고/또는 돛을 단 선박들(예를 

들면, 보터보트, 카약, 카누, 서핑 스키(surfskis), 고무보트 등이 있

다.

항공규제

◦ 고래로부터 좌, 우, 위로 500M(1,650 피트) 상공에서는 헬리콥터

가 날거나 공중에 정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 고래로부터 좌, 우, 위로 300M(1,000 피트) 상공에서는 항공기의 

접근을 금지한다.

<표 3-8> 호주의 고래광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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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규제

◦ 고래와 돌고래에게 접근하는 거리에 따라 경계구역과 접근금지 

구역으로 나눈다. 경계구역 내에서는 한 번에 3척 이하의 선박

만 있을 수 있고, 선박들은 이 구역 내에서는 항적이 생기지 않

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 고래의 경우 경계구역 좌우 100m, 앞뒤 300m 이며 접근금지구

역은 100m 이내 이다. 돌고래의 경우 경계구역은 좌우 50m,앞

뒤 150m 이며 접근금지구역은 50m 이내이다.

◦ 선박들은 접근금지구역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고래나 돌고래가 

동요하는 낌새가 보이면 즉시 이탈해야 한다. 

◦ 접근금지구역 내에 진입해서는 안되며 고래가 이동하는 방향 앞

쪽에서 대기하는 것과 뒤쪽에서 접근하는 것을 금지

◦ 만이나 하구, 해협, 강과 같이 수로가 좁은 곳에서는 선박들이 

접근 거리를 지키거나 경계구역 내에서 3대 이상의 선박이 있을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하기가 불가피하게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고래와 돌고래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

구해야 한다.

◦ 접근 금지 구역 안으로 고의적인 진입금지하며 느린 속도로 움

직여야 하며 갑작스럽거나 반복적으로 방향 변경을 금지한다.

◦ 갑작스럽거나 지나친 소음(선박에 탄 승객들의 소리도 포함해서)

발생 시켜서는 안된다.

◦ 새끼들이나 새끼들이 있는 무리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새끼란 

보통 가까이에서 머무르는 어미 길이의 반보다 작은 경우

◦ 고래와 돌고래를 떠날 때, 선박들은 천천히 항적을 남기지 않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자리를 떠야 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로부터 

경계 구역을 넘어서서야 속도를 천천히 높일 수 있다. 

◦ 선박들은 고의적으로 동물들이 파도타기를 하도록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돌고래 혹은 새끼 고래가 파도타기를 할 경우

에 선박들은 경로와 속도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선박들이 멈춰

서야 할 경우에는 점차 속도를 감속해서 멈춰서야 한다. 

관광객

 규제

◦ 수영과 다이빙의 경우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사람들만이 고래나 

돌고래 근처에서 신중하게 수영하거나 다이빙을 해야 한다. 또

한 동물들이 동요하는 낌새가 보이면, 고래나 돌고래와 수영하

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 모든 사법권들은 법률에 따라 사람들이 승인받지 않고 고래나 

돌고래와 어울리는 것(죽이고, 상해를 입히고, 잡고, 판매하고, 

키우고, 옮기거나 만지는 것)을 금한다. 

◦ 특별히 허가받은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조심스럽게 

고래나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들이 야생 고래나 돌고래에게 의도적으로 먹이를 주려고 하거나 

주어서는 안 된다. 호주 정부, 주 또는 관련기관이 허가한 프로

그램에서만 허가되며. 먹이 주기 프로그램을 추가로 만들거나 

확대해서는 안 된다. 

◦ 고래와 돌고래를 만지는 것은 관련 호주 정부, 주 또는 준주 기

관의 승인이나 지침이 없을 때에는 허가되지 않는다.
자료 : 호주 환경청(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표 3-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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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고래관광 법‧가이드라인

1) 미국의 고래관광 관한 법

◦ 미국의 고래관광에 대한 법률과 가이드라인은 멸종동물 보존에 관한 법률

(Endangered Species Act), 해양포유류 보호에 관한 법률(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을 기초로 한다.

2) 미국의 고래관광 가이드

(1) 미국정부의 고래관광 가이드

◦ 미국은 6개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알래스카, 태평양 군도, 북동, 북서, 

남동, 남서 6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에 따른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있다.

◦ 미국의 고래관광가이드는 고래와 돌고래를 포함하는 해양포유류를 포함하여 제시한

다. 이는 고래와 돌고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해양포유류 전체에 대해 관광을 실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생태적인 보존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고래와의 접촉방

법과 시간을 규정하여 고래와 돌고래가 받을 스트레스를 최소화 한다.

◦ 미국정부의 고래관광가이드의 경우 선박이 고래나 돌고래에게 접근할 경우에 따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노스웨스트지역의 경우는 관광객이 지켜야 할 

가이드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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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구체적 내용

선박규제 내용 없음

항공규제 내용 없음

접근규제

◦ 선박과 해변 사이에 혹은 다른 선박과 선박 사이에 고래나 다른 

해양 동물들이 갇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항상 동물들이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도록 해야 한다.

◦ 운항 도중에 해양 포유동물들이 가까이 접근해 왔다면, 속도를 줄

이고 기어를 중립에 두어야 한다. 동물들이 선박에서 멀리 떨어져

서 수면에 보일 때까지는 속력을 높이지 않아야 한다.

◦ 다른 고래 관광선들을 밀치고 들어가서는 안된다. 다른 고래 관광

선들과 마주치면, 떨어져서 차례를 기다렸다가 다른 선박들이 떠

나고 난 후에 조심해서 접근해야하며, 해양 포유동물을 보는 시간

이 3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고래나 다른 해양 포유동물을 뒤에서 따라가거나 혹은 바로 앞으

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며, 고래가 가는 경로와 나란히 가려고 해

야 한다. 

◦ 고래나 해양 포유동물 근처에서는 속도나 방향을 갑작스럽게 바꾸

거나 속도를 지나치게 내는 것을 피해야 한다.

◦ 고래와 해양 동물들은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일정하게 소리를 내면 선박의 위치를 고래가 알 수 있어서 

선박과 고래가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엔진이 작동하

지 않는다면, 선박의 측면을 단단한 물체로 일정하게 두드리도록 

한다. 

관광객

 규제

◦ 모든 관찰자는 고래와 돌고래 또는 육지, 바위, 빙하 위에 있는 물

개와 바다사자들로부터 적어도 100야드(역주: 1야드는 0.9144M로 

100야드는 91.44M이 됨)는 떨어져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 : 미국해양대기관리처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표 3-9> 미국정부의 고래관광가이드

(2) 노스웨스트 가이드라인

◦ 해양 포유동물의 정상적인 행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항공기 또는 선박을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운항해서는 안되며 해양 포유동물

의 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런 행위들은 해양 

포유류를 괴롭히는 것으로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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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구체적 내용

선박규제 내용 없음

항공규제

◦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항공기는 고래 위로 300M의 고도보다 더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항공기에는 수상비행기와 경비행기가 

포함된다. 어떤 항공기도 고래관광을 위해 수면에 착륙할 수 없으

며 만약 항공기가 고래 근처에 착륙해야 한다면 2,000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항공기로 고래와 마주치는 시간은 5분 또는 2회 접근(정찰)으로 제

한하며 5KM 이내에는 한 대의 고래 관광용 항공기만 있을 수 있

다. 고래관광에는 헬리콥터 사용을 금한다.

접근규제

◦ 다음은 해양포유류의 비정상적인 행동들이다. 이런 행동을 보일 경

우 즉시 해양포유류로부터 떨어져야 한다.

- 방향이나 속도를 급속하게 바꾸는 것

- 장시간 다이빙, 수중 경로 바꾸기 또는 수중 호흡과 같은 도망가려

는 행동들

- 급속하게 헤엄치기 또는 수면을 스치며 쏜살같이 질주하기와 같은 

도피하는 헤엄 패턴

- 어미 고래가 꼬리를 휘두르거나 다른 보호 행동을 하면서 선박이

나 관광하는 사람들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 선박들은 해양 포유동물에게 100야드 이상 고의적으로 근접해서는 

안 된다. 해양 포유동물로부터 100야드 이내에서는 주의해서 행동

해야 하고 50야드 이상 가깝게 접근하는 것은 동물을 괴롭힐 가능

성이 매우 크다. 또한, 선박들은 해양 포유동물을 모으거나 뒤쫓아

서는 안 되며 무리들 흩어놓아서도 안 되며 선박들은 해양 동물 

인근의 물속에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 선박을 이용 고래 관광을 하거나 또는 고래로부터 100야드 이내에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

- 고래의 반응을 통해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 삼가

- 고래 근처에 있는 동안에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

- 고래 뒤를 뒤쫓거나 고래 바로 정면으로 접근 금지 

- 고래에게 접근할 때 비스듬히 45도 각도

- 선박들은 제일 뒤처진 고래보다 빠른 속도로 운항 금지

- 고래에게 접근하거나 떠날 때 급격한 과속, 방향변화 금지

- 가능하다면, 엔진을 중립에 두고 고래가 선박으로 접근

- 고래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변형하게 않도록 선박을 위

치

- 고래 무리 또는 어미, 새끼, 고래 쌍을 흩어놓는 행위 금지

관광객

 규제

◦ 사람의 존재 때문에 고래의 행동이 변하지 않도록 해양 포유동물로

부터 100야드 이내에서는 개인들의 활동을 제한한다. 수영하는 이

들이나 다이버들은 해양 포유동물로부터 50야드 이내로 접근해서

는 안 된다. 

자료 : 미국해양대기관리처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표 3-10> 노스트웨스트 지역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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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고래관광 법‧가이드라인

1) 일본의 고래관광 관련법

◦ 일본은 고래관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각 지역의 특성과 고래의 생

태습성 등을 고려하여 만든 자체 규정이 지역별로 마련되어있다.

◦ 즉, 고래관광을 하기 위한 선박은 선박에 관한 법률과 항해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

다.

◦ 선박의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어선, 보트, 여객선 등 모든 선박에 있어 고래

관광이 가능하나 단, 선박의 안전성 확보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사전에 해당되는 

기관에 선박등록을 하고 일본선박으로서 국적을 증명하는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선박은 운항이 불가능하다. 

◦ 일본선박소유자는 '선박법'에 따라 일본의 선적항구를 결정하여 그 선적항구를 관할

하는 관해관청에 선박의 총 톤수의 측정을 신청해야 한다. 선박등록은 선박이 20t이

상일 경우는 국토교통청, 20t이하일 경우는 소형선박검사기관을 통해 등록을 해야 한

다.

◦ 사람을 운송하는 부정기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의 선박으로 여객선이 아닌 경우에

는 해상운송법 제20조의 2 에 근거하여 신고가, 일정한 항로로 선박을 취항시켜 사

람을 운송하는 부정기항로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의 선박으로 승선정원인원이 

1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상운송법 제 21조에 근거하여 해당 항로마다의 허가가 필요

하다.

◦ 즉, 고래관광을 하고자 하는 일본의 선박 소유자는 선박을 선적할 항구를 정하고 그 

선적 항구를 관할하는 관해관청을 통해 선박의 톤수를 측정 받는다. 이 등록을 통해 

선각국적증서를 교부받아 등기를 한 후 부정기 사업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게 된다. 

고래관광에 대한 신고나 허가 과정은 없으나 고래관광을 실시할 해당지역의 지역별 

사업자들 또는 협회에서 만든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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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내용
허가/

등록

선박법

1. 일본선박소유자는 일본의 선적항구를 결정하여 그 선적항

구를 관할하는 관해관청에 선박의 총 톤수의 측정을 신청

해야 한다.

허가

제5조 

1. 일본선박의 소유자는 등기를 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관

해관청에 구비되어 있는 선박원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2. 전항에서 정한 등록을 할 때 관해관청은 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허가

제7조 

1. 일본 선박은 법령이 정한 곳에 따라 일본 국기를 게양하

며 또한 그 명칭, 선적항, 번호, 총 톤수, 흘수(끽수)의 척

도 그 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소형선박

의 등록 

등에 

관현 

법률

제2조 이 법률에서「소형 선박」이란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가운데 일본선박(선박법(1899년 법률 제 46호) 제1조

에 규정하는 일본 선박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다) 또는 일

본 선박 이외의 선박（일본의 각 항 간 또는 호수, 강 혹

은 항구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한정한다)이며 하기에 명시

하는 선박 이외의 것을 말한다.

1. 어선법(1950년 법률 제178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어선

2. 노와 상앗대 또는 주로 노와 상앗대를 사용하여 운전하는 

선박, 계류선 그 외 국토교통청법률에서 정하는 선박

등록

해상운송

법

제20조 (부정기항로사업의 신고）

1. 부정기항로사업(사람을 운송하는 것은 제외)을 영위하는 

사람은 국토교통청에서 정한 법률 절차에 따라 그 사업의 

개시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장관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고를 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제21조（여객 부정기 항로 사업의 허가） 

1. 일정한 항로로 여객선을 취항시켜 사람을 운송하는 부정

기항로사업(일본의 항구와 일본 이외 지역의 항구와의 사

이 또는 일본 이외의 지역의 각 항 간에 있어서 사람을 운

송하는 부정기항로사업 및 특정 인물의 수요에 따라 특정 

범위의 사람을 운송하는 부정기항로 사업은 제외한다. 이

하「여객부정기항로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로마다 국토교통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 제3조 제2항 및 제4항, 제4조（제6호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 및 제５조의 규정은 전항의 허가를 준용한다. 

허가

자료 : 일본법무성.

<표 3-11> 일본의 선박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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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고래관광 가이드

◦ 일본은 총 18곳에서 고래관광을 실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 3-12> 와 

같다. 

◦ 일본의 오가사와라마을 가자미마을 시레토코·라우스마을 등 여러 마을이 가이드라인 

제정하고 있다.

지역 관광지역

홋카이도

1. 시레토코(知床)

2. 시베츠(標津)

3. 무로란(室蘭)

관동지역

4. 치바현 : 쵸우시(銚子) 

5. 시즈오카현 : 후토(富戸)

6. 동경도 : 오가사와라(小笠原)

킨키지방 7. 와카야마현 : 나치카츠우라(那智勝浦)

시코쿠지방 

(코우치현)

8. 무로토시(市)의 사키하마(佐喜浜)

9. 사가(佐賀)

10. 우사(宇佐)

11. 이케노우라(池ノ浦)

12. 오오가타(大方)

13. 아시즈리(足摺)

14. 쿠보츠(窪津)

15. 우라도(浦戸)

오키나와

16. 케라마제도 : 사가미(座間味)

17. 케라마제도 : 토카시키(渡嘉敷) 

18.이에섬 : 온난(恩納) 
자료 : 일본고래협회.

<표 3-12> 일본의 고래관광 지역

   

자료 : 일본고래협회

<그림 3-9> 일본의 고래관광사업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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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고래관광에 관한 오가사와라(보닌)섬 가이드라인

◦ 오가사와라 고래관광 협회(OWA) 자체 규정(voluntary rule)

◦ 이 규정들은 오가사와라의 천연 자원일 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의 천연 자원인 고래

의 자연 습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가사와라 고래관광협회(OWA)가 자발

적으로 제정하였다. 이 규정들은 또한 오가사와라 지역에서 고래관광이 행해지지만 

혹등고래의 번식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이 규정은 오가사와라 해안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 이 규정은 모든 종의 수염고래와 향유고래에게 적용된다. 

◦ 고래관광 선박과 규정 사이의 상호 관계 협회의 회원 선박은 협회 규정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비회원 선박은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규제 구체적 내용

선박규제

◦ 수상 혹은 수중에서 고래의 행동을 혼란시킬 수 있는 소리들을 내

지 않는다. 그러나 선박에서 나는 정상적인 모터 소리는 예외로 한

다. 

항공규제
항공기나 헬리콥터 등으로부터 접근 각도에 무관하게 목격된 고래로

부터 30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접근규제

◦ 목격된 고래로부터 200M 이내는 감속 구역으로 고래관광 선박은 

고래에 접근할 때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또한, 목격된 고래가 가는 

방향에서 접근하거나 다른 행동들을 야기할 수 있는 식으로 선박을 

조정해서는 안된다.

◦ 목격된 고래로부터 100M 이내는 배타 구역으로 어떤 고래관광 선

박들도 이 구역에 들어갈 수 없으며 만약 고래가 선박으로 접근해 

온다면, 느린 속도로 떠나거나 그 지역을 벗어날 때까지 멈춰야 한

다.

◦ 20톤 이상의 대형 선박은 감속 구역은 1000M 이내가 되며, 배타 

구역은 300M 이내로 하고 감속구역과 배타구역의 적용은 동일하다.

관광객

 규제
내용 없음

자료 : 국제 포경 위원회(IWC).

<표 3-13> 오가사와라 가이드라인

(2) 일본의 고래관광에 관한 자마미마을 가이드라인

◦ 이 규정은 자마미마을 주변의 해역에 있어서 고래관광을 행할 시에 소중한 자연자원

인 고래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음과 동시에 혹등고래의 번식해역을 보호하는 것을 목

적으로 자마미마을 고래관광협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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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자마미마을 주변에 있는 섬(해안)으로부터 10마일이내의 해역에 있어서 적

용된다.

◦ 이 규정은 수염고래아목 및 향유고래에게 적용된다.

규제 구체적 내용

선박규제 내용 없음

항공규제 내용 없음

접근규제

◦ 선박의 감속수역 : 대상이 되는 고래로부터 300m이내를 저속수역

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고래관광보트는 속도를 낮추어 접근

- 대상이 되는 고래의 진행방향을 방해하는 등의 조종 금지

-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래의 행동을 방해할만한 조종 금지

◦ 선박의 접근금지수역 : 대상 고래로부터 100m이내를 접근금지수역

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고래관광보트는 이 수역을 침입 금지

- 대상 고래가 부모와 자식 함께일 경우 접근금지수역은 500m

- 대상이 되는 고래가 접근을 해왔을 경우는 느린 속도로 고래로부터 

떨어지거나 선박을 그 자리에 정박시키는 등 고래와의 거리가 접근

금지수역을 벗어날 때까지 이와 같은 행동을 유지

◦ 선박의 척수와 시간의 제한 : 고래관광을 할 때에 관광보트는 다음

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1마리 또는 한 무리의 고래에 대해 관광보트는 3척까지로 제한하고 

관광시간은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 4척 이상이 되었을 경

우는 진입금지수역을 200m 이내로 하며 관광시간은 1시간으로 한

다.

◦ 새끼고래가 함께 있는 고래가 있을 경우 관광시간을 30분 이내로 

한다.

관광객

 규제

◦ 해면에서의 수영을 포함한 바다 속에서의 수영을 금한다.

◦ 바다 속에 고래의 울음소리 및 그와 비슷한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단 선박이 움직일 때 자체에서 발생하는 동력음은 제외한다.

자료 : 국제 포경 위원회(IWC).

<표 3-14> 자마미마을 가이드라인

(3) 일본의 고래관광에 관한 시레토코· 라우스 가이드라인

◦ 이 규정은 네무로해협(북해도동쪽해안과 쿠나시리섬 사이에 위치한 해협)에서의 고래

관광을 시행으로 인한 고래의 생식환경 안전에 힘쓰는 일을 목적으로서 제정하였다.

◦ 협정한 자체 규정은 네무로해협의 고래관광을 대상으로 한 전 해역에 적용되며 ‘시레

토코·라우스 고래관광 자체 규정’이라고 명칭을 정하였다.

◦ 고래관광선의 운항에 있어서 항상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며 항로의 이탈, 영해의 침범 

등의 행동은 취하지 않는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러시아영역 내’에서 고래를 발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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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경우에는 허용해역의 중간선에서 관찰하도록 한다.

◦ 민간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법인 시레토코·라우시의 직원이 승선하는 

경우에는 선장과 협력하여 선장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승객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승객의 적절한 관찰 자세에 관해 지시하도록 한다.

◦ 생태조사나 취재에 관해서도 승선하는 인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선장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 ‘시레토코·라우시의 자체 규정’의 대상이 되는 고래는 수염고래아목과 향유고래로 한

다.

◦ 조사·취재 등으로 상기에 나타나는 ‘시레토코·라우스 자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대상 동물에게 접근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NPO법인 시레토코·라우시의 이사장 앞

으로 조사계획서·취재계획서를 제출하여 NPO법인 시레토코·라우시의 이사장의 허가

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수중에서의 촬영이나 관찰활동은 지역주민의 베테랑 다이버 

선도 하에 이루어지는 조사연구·촬영 등의 특별사례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규제 구체적 내용

선박규제 내용 없음

항공규제 내용 없음

접근규제

◦ 바다 속에서 고래의 울음소리 및 그와 유사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

상기 이외의 소리라 하더라도 고래의 행동을 착란 시키는 등의 인공

을 내지 않는다. 단, 선박이 움직이는데 있어 자체에서 나오는 통

상적인 동력음은 예외.

◦ 고래를 뒤쫓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또한 고래를 향해 돌진하

거나 고래의 진행방향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

다.

◦ 대상이 되는 고래로부터 300m이내의 수역에서는 느린 속도로 항

해를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한다.

- 고래관광보트는 느린 속도로 접근

- 대상이 되는 고래의 진행방향을 방해하는 등의 조종 금지

- 고래가 현재 취하고 있는 행동을 방해할 만한 조종 금지

- 수염고래아목의 고래에 대해서는 100m이내, 향유고래에 대해서는 

50m이내를 접근금지수역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

- 고래관광보트이외는 이 수역에 들어올 수 없음

◦ 대상이 되는 고래쪽에서 접근을 해올 경우에는 고래로부터 낮은 속

도로 천천히 떨어지거나 그 자리에 정박을 하는 등 고래 접근금지

수역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한다.

관광객 

규제
내용 없음

자료 : 시레토코·라우스 비영리단체.

<표 3-15> 시레토코· 라우스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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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사점

◦ 우리나라는 고래관광이 전무하여 고래관광에 의한 고래와의 조우에 대한 자료가 없

다. 하지만 기존의 고래관광 타당성을 위한 연구를 통한 조사에 따르면 약 50%의 조

우가 기대 된다.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호미곶과 울기 우도에서 고래관광 

가능일 기준 내에서 171일간 고래와 조우가 가능했다. 이러한 조우는 고래관광 단일

사업으로는 고래관광의 흥미를 유발하기 어렵다.

◦ 고래관광은 생태관광 사업으로 기존의 관광사업과 같이 무분별한 사업진입은 고래관

광에 대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질적 저하를 불러 올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쟁을 막

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고래관광에 대한 교육과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허가와 같은 간접적 제재가 필요하다. 

◦ 또한 생태적 입장에서 고래관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가이드의 제공이 필

요하다. 이는 지속가능한 고래관광을 위해 고래관광사업자와 더불어 고래관광객의 의

무를 명시함으로써 고래생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고래관광의 발전은 고래와의 조우에 좌우된다. 2005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호

미곶과 울기 우도에서 조사한 고래관광가능일수는 171일로 50%가 되지 않는 수치였

다. 하지만 고래의 조우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생태적인 고래관광의 무분별한 

사업진입을 막기 위해서 고래관광을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는 중요하다. 

◦ 고래관광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의 유무는 일본과 같이 선박법에 저촉되지 않는 

모든 선박이 가능한 경우와 호주와 같이 기본적인 선박과 운항에 관한 법률아래 고

래관광에 관한 허가에 필요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일본은 고래관광사업에 대한 법률이 없다. 그로 인해 선박법과 운항법에 저촉되지 않

는 모든 선박은 고래관광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역단체 또는 협회 등에 등록을 하며 

단체 또는 협회에서 지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 호주는 고래관광사업에 따른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에 따른 생태적 보존에 

관한 법률이 있다. 또한 고래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 

◦ 퀸즐랜드의 경우는 선박의 크기와 관광객의 수에 따라 그 사용료가 제시되며 허가 

받은 사업자만이 고래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으며 6년의 기한을 둔다.

◦ 허가에 따른 고래관광이익의 일부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 돌려 고래와 돌고래의 

보존에 사용하며 이를 통해 고래관광이 이루어지는 기초 자료를 수집 활용하기 때문

에 매우 유용하다. 하지만 이러한 허가는 엄격한 기준에 의한 허가가 아닌 등록의 개

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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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관광에 대한 법률과는 달리 가이드는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명확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특히 호주의 체계는 고래관광사업자, 고래관광객과 더불어 고

래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만들었다.

◦ 또한, 호주 연방 정부와 달리 지역적으로는 주 단위로 주 법률에 근거하여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고 있다.

규제 호주 미국 일본

선박규제

◦ 법적으로 허가된 선

박만 운영가능

◦ 상업적 고래관광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

요 

내용 없음

◦ 선박법에 의해 

합법한 모든 선

박은 고래관광이 

가능

항공규제

◦ 항공기와 헬리콥터의 

이용이 가능

◦ 거리와 시간제한

◦ 항공기의 이용이 가능

◦ 헬리콥터 사용을 금지
내용 없음

접근규제

◦ 경계구역과 접근가능 

구역을 나누어 제시

◦ 접근시 지켜야할 규

칙을 구체적으로 제

시

◦ 경계구역과 접근가능 

구역을 나누어 제시

◦ 접근시 지켜야할 규칙

을 구체적으로 제시

◦ 경계구역과 접

근가능 구역을 

나누어 제시

◦ 접근시 지켜야

할 규칙을 구체

적으로 제시

관광객 

규제

◦ 먹이를 주거나 만지

거나 입수하는 것은 

금지

◦ 법적허가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

◦ 고래와 유사한 소리

를 내는 것을 금지 

◦ 해양 포유동물로부터 

100야드 이내에서는 개

인들의 활동을 제한

◦ 수영, 다이버들은 해양 

포유동물로부터 50야드 

이내로 접근 금지

◦ 고래와 유사한 소리를 

내는 것을 금지

◦ 수영을 금지

◦ 고래와 유사한 

소리를 내는 것

을 금지

<표 3-16> 각국의 고래관광 가이드 비교



4. 고래관광과 생태자원의 영향에 

관한 해외사례조사

고래관광

추진을 위한 

법제도

1.해양생태자원과 영향에 관한 사례분석

2. 고래생태관광의 도입에 따른 고래자원의 영향 

3. 시사점



❙Chapter 04고래관광과 생태자원의 영향에 관한 해외사례조사  

- 69 -

제4장 고래관광과 생태자원의 영향에 관한 해외사례조사

제1절 해양생태자원과 영향에 관한 사례분석

1. 고래자원과 해양생태자원의 영향관계

◦ 1986년 포경업중단 이후 고래자원과 수산자원을 포함한 해양생태자원의 영향에 관한 

자료는 고래자원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상반된 견해를 가진다.

◦ 즉 포경업이 중단된 이후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고래자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

므로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서 포경의 재개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 포경업의 재개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랜

드 등 현재 과학적 포경이나 혹은 상업적 포경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 반면, 고래자원은 아직까지도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며 고래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

련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 고래자원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고래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고래서

식환경의 보전을 위한 대책마련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고래생태관광의 

도입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의 국가에서 주장되고 있다.

구분 고래자원에 대한 입장

이용적 시각

- 포경업 중단이후 고래자원 증가

-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포경의 도입여부 검토

- 과학적 포경, 상업적 포경 실시

-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보호적 시각

- 고래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속적 관리와 보전 필요

- 고래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 고래생태관광 도입방안

- 혼획의 금지와 대처방안

- 미국, 호주, 영국

<표 4-1> 고래자원에 대한 이용적 시각과 보호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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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래자원과 수산자원의 영향관계에 대한 사례 분석

1) 해양생태계의 관리를 위한 포경의 도입에 대한 의견

◦ 고래자원에 따른 수산자원의 영향 중 포경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상업적 포경의 전면적인 재개나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포경을 주장하고 

있다.

◦ 즉, 생태적 측면이나 수산업활동 측면을 고려 할 때, 해양생태자원의 관리와 수산자

원의 보호를 위하여 포경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분 주장 내용

생태적 

측면

 - 고래는 최상위 포식자로 고래자원의 증가에 따라 수산

물이 감소

 - 고래는 해양생물 중 크기가 크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소

비량이 많음

수산업활동

측면

 - 고래가 활동하는 공간과 수산업활동공간이 상호 중첩됨

에 따라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함

 - 고래의 출현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함

▼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과학적 포경의 실시와 더불어 수산자원의 관리

를 위하여 포경을 재개할 필요가 있음

<표 4-2>고래자원에 대한 이용적 시각과 보호적 시각

◦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관리와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포경이 필요하다고는 주장은 

포경찬성 국가로 분류되는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등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

한 주장의 배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래의 먹이 생태계에 대한 조사결과, 고래는 연간 280~500만톤의 해양생물을 소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소비량은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의 3배~6배정도 많다.8)

- 밍크고래의 개체수가 10% 증가되면 연간 1천 9백만 달러(US $)의 수산업 손실(고

래의 먹이가 되는 어종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이 발생될 수 있다

(Norwegian Government Progress Report to IWC, 1997).

- 아이슬랜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래자원의 증가는 아이슬랜드의 수산업(대구)의 

장기적인 어획량 손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Icelandic Minister of Fisheries, 2000).

8) Tamura, T. and S. Ohsumi. 1999. “Estimation of total food consumption by cetaceans in 

the world’'s oceans”. Institute of Cetacean Research,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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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경업의 재개를 주장하는 국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면 이들 국가들은 고래자원이 각

국의 수산업과 수산업 생산량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포경(수산자원의 

관리목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편 포경업의 재개를 주장하는 이들 국가의 주장과 관련하여 현재 국제포경위원회

의 허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적 포경 및 상업적 포경 추이를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 우선 국제포경위원회의 「2006년~2007년 과학적 포경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아이

슬랜드와 일본이 동 기간 동안 926마리의 고래를 포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일본의 경우 전체 과학적 포경의 9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학적 포경을 통

하여 가장 많이 포획되는 고래종은 밍크고래로 연간 765마리가 포경되었다.

구분 기간
참고래

(Fin)

향고래

(Sperm)

보리고래

(Sei)

브라이드

고래

(Brydes)

밍크고래

(Minke)
합계

아이슬랜드 6월~8월(‘06) - - - - 60 60 

일본(원양) 5월~8월(‘06) - 6 101 51 100 258 

일본(연안) 4월~10월(‘06) - - - - 97 97 

일본(원양) 12월(‘06)~2월(‘07) 3 - - - 508 511 

합계 3 6 101 51 765 926 

자료 : www.iwcoffice.org

주 : 1985년 이후 과학적 포경을 통하여 11,358마리의 고래들이 포획됨.

<표 4-3> 일본, 아이슬랜드의 과학적 포경(2006년~2007년)

◦ 과학적 포경 이외에도 아이슬랜드와 노르웨이에서는 상업적 포경을 하고 있으며 

2006년~2007년 상업적 포경통계자료를 살펴보면, 553마리의 고래가 포획 되었고 

노르웨이가 전체 상업적 포경의 98.6%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향고래

(Sperm)

참고래

(Fin)

브라이드고래

(Brydes)

밍크고래

(Minke)
합계

노르웨이 - - - 545 545

아이슬랜드 - 7 - 1 8

합계 - 7 - 546 553
자료 : www.iwcoffice.org

주 : 1985년 이후 상업적 포경을 통하여 총 19,071마리의 고래들이 포획됨.

<표 4-4> 노르웨이, 아이슬랜드의 상업적 포경(2006년~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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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포경위원회에 보고된 상업적 포경이나 과학적 포경을 통하여 포획된 통계자료를 

종합해보면, 2006년~2007년 시즌 동안 1,479마리의 고래가 포획되었다.

◦ 과학적 포경을 통하여 포획된 고래들은 고래의 먹이체계 분석, DNA 검사 등을 수행

한 이후 부산물은 시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업적 포경에 의한 고래 또한 고래 

고기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 한편, 그린피스나 세계야생동물 보호기금 등의 환경단체에서는 해양생태자원의 관리

를 위한 포경의 재개 논쟁에서 벗어나더라도 현재의 과학적/상업적 포경을 통해서 

포획되는 고래자원이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고래자원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가된 포

획량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2) 해양생태계/수산자원 관리목적의 포경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 해양생태계의 관리와 더불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포경을 재개해야한다는 일부 

포경찬성국에 대한 반대의견은 야생동물보호기금(IFAW), 고래돌고래보존협회(WDCS)

외에 국제환경보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 포경의 재개를 반대하는 가장 큰 논리는 자연생태계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으며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포경이 어업활동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입

증근거가 없다는데 있다.

◦ 즉 고래가 소비하는 수산물의 양이 인간의 소비량보다 크다는 주장이나 고래가 에너

지소비량이 크기 때문에 많은 수산자원을 먹는다는 주장 등은 과학적 포경에 의한 

표본조사 자료에 근거를 한 것으로 모든 고래자원에 공통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이다.

◦ 즉, 고래자원은 각 고래종류별 먹이특성이나 회귀경로, 서식환경이 각기 다르게 때문

이 일부 고래에 대한 실험적 결과자료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는 주장이다.

◦ 또한 고래가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래자원을 관리하면 상

업적 가치가 있는 수산자원이나 해양생태계가 적정하게 관리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먹이사슬체계를 포함한 해양생태계를 단편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즉, 바다에 고래와 어류 2가지 개체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고래자원을 감소시키면 

물고기는 증가될 수 있다. 한편, 바다에 고래, 상업적 가치가 있는 어종을 먹는 중간 

포식자(오징어), 상업적 가치 어종의 3가지 개체가 존재 한다고 가정 할 경우, 포경

으로 인하여 상업적가치가 있는 어종이 오히려 감소될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 한편, 해양생태계는 매우 복잡한 먹이사슬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고래자원을 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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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해서 해양생태계가 관리 될 수 없다는 것이 포경반대자들의 주장이다(<그림 

4-1> 참조).

자료 : www.ifaw.org.

<그림 4-1> 해양생태계 먹이사슬 체계도 

◦ 또한, 수산업 생산량의 증가를 위해 포경을 재개하여 수산자원이 증가된다고 할지라

도 증가된 수산자원이 모두 어업인의 그물에 포획된다는 가정 또한 이루어지기 어렵

다.

◦ 즉, 해양생태계의 복잡한 먹이사슬체계 속에서 고래자원을 관리하여도 또 다른 포식

자들이 등장하므로 고래자원만을 대상으로 한 인위적 해양생태계의 관리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포경반대자들의 주장이다. 

◦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는 포경의 찬반 논리를 먹이

사슬체계, 어획대상, 수산자원의 관리와 고갈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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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포경재개 포경반대

먹이사슬 

체계

- 고래는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먹이사슬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고래 이외에 수산자원 내에서도 먹이

사슬체계가 별도로 형성되어 있음

→ 먹이사슬체계는 매우 복잡한 체계를 

형성함

어획대상

- 고래가 수산업활동을 방해

하여 어획량/어업소득이 

감소됨

- 고래가 소비하는 자원은 상업적 가치

가 낮은 어종임

→ 고래는 주로 무척추동물(오징어, 크

릴새우)을 먹고 있으며 이들은 상업

적 가치가 낮음

수산자원

의 관리

- 고래자원의 포경을 통하여 

해양생태자원을 관리

- 고래를 포획(관리적 차원의 포경)한

다고 해서 상업적 가치가 있는 어종

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자료

는 없음

→ 고래자원의 포경이 상업적 가치어종

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판

단하기 어려움

수산자원

의

고갈

- 최근 들어 증가한 고래자

원에 의해 수산자원이 감

소함

- 지난 30년간 수산자원의 감소와 더

불어 고래자원도 감소하였으므로 고

래가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없음

→ 수산자원의 고갈은 수산업의 남획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임

자료 : 「Whales & Fisheries」, IFAW, 2001의 자료 인용 재작성

<표 4-5>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포경재개의 찬반 논리 

◦ 포경에 대한 찬반 논리를 종합해 볼 때,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포경의 도입은 과학

적 입증근거나 해양생태계의 인위적 조절 등의 측면에서 논리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한편 이상의 찬반논리에서 벗어나 검토되어야 할 것은 수산업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

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각 국가마다 어업활동 형태나 생산어종에서 차이

가 있으므로 고래자원이 미치는 영향 또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 그리고 각 국가별로 연안에서 회귀하는 고래자원이 상이하며 이들 고래의 먹이체계 

등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래자원의 증가가 수산업에 영향관계를 가진다는 

주장 또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 따라서 고래와 해양생태계와의 영향관계를 일반화시키기 위한 통계자료나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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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한적이며 지역적 특성이 다르게 때문에 영향관계를 긍정/부정의 이분법적으로

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3) 고래자원에 의한 수산업활동 피해 대처관련 사례 분석

◦ 고래자원의 증가가 수산자원 및 수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관

리와 보호를 위하여 포경 혹은 상업적 포경을 재개해야 한다는 찬반논리와는 다른 

측면에서 수산업활동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 즉 고래자원의 증가와 이에 따른 포경의 재개여부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현실적으

로 나타나고 있는 수산자원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포경이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자료가 국제포경위원회에 제출되었다9).

◦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는 수산업과 생태적 측면 혹은 수산업 

활동적 측면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생태적 측면(간접적 영향) : 고래(해양포유류)는 일반 수산자원과 동일하게 해양생물

을 포식하고 있으므로 일정부분 상호 경합관계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수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수산업 활동적 측면(직접적 영향) : 수산업활동 공간에 고래가 출현하게 됨에 따라 

어군 형성을 방해하거나 연승에 잡힌 물고기를 먹는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러한 영향과 관련하여 남극해에서 나타나고 있는 파타고니아 이빨고기(Patagonian 

Toothfish)의 어업활동피해에 보고 자료에 따르면 범고래와 향고래의 출현으로 연승

어업의 어획량에 손실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극해양 생물자원 보존위원회(CCAMLR)의 과학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고래를 포함

한 해양포유류가 이 지역의 연승어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업활동 장소 및 시기에 따라 피해정도는 다르게 보고되었으나 범고래의 출현으로 

어군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연승어업을 통한 어획량의 피해는 미끼를 먹거나 포획된 물고기를 먹는 것이 주된 

형태임(1개 연승주낙에 30~40%정도의 피해를 주기도 함).

◦ 한편 이들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국가들은 어업활동의 보호를 위한 포경업의 재

개를 주장하는 대신 고래로부터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이 특징적이다.

9) 자료 : Interactions between Cetaceans and Fisheries in the Southern Ocean-Progress Report 2008, 

I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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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출몰시기 혹은 출몰지역에서의 어업활동 회피 및 선단간의 상호 연계체제 구축

- 연승작업 및 어획물 인양기간 동안의 수중 음파기기 활용

- 연승선단의 내연기관 선박사용을 통한 고래의 약탈 회피

- 고래가 싫어하는 냄새 혹은 맛의 미끼사용

- 연승어구의 변형이나 어법의 변경

- 고래 출현 시기 동안의 어업활동 중단이나 포획대상 어종의 변경, 혹은 어업활동 중

지

- 가짜 부표의 사용

◦ 한편, 이상의 방법 중 수중음파기의 사용은 범고래의 생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이상의 연구 자료에서 보듯이 상업적 포경의 재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등을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고래자원을 보호하면서 어업활동을 

지속하는 방향으로의 수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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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래자원의 보호와 관리사례 분석

1) 고래자원의 보호와 관리방향

◦ 포경 찬성국을 중심으로 하는 포경재개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논쟁에서 벗어나 대부

분의 국가에서는 고래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제포경위원회 회원국들의 고래자원과 관련된 정책은 고래자원의 증가가 수산업활

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앞서 고래자원이 현재까지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이들 고래자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 정책이 우선시되고 있다. 

◦ 고래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는 고래자원의 모니터링 조사를 통한 서식

환경이나 이동경로의 조사, 고래와 선박간의 충돌사고나 혼획의 방지대책 수립, 해양

오염방지대책 등이다.

◦ 이와 더불어 고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고래생태관광(관경

산업)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정이나 추진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2) 고래자원의 보호와 관리 사례분석(Stellwagen Bank) 

◦ 고래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주장하는 선진국의 관리방향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국립해

양보호구역(National Marine Sanctuary)내 고래를 포함한 해양생물자원의 관리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 현재 미국에는 14개의 국립해양보호구역이 있으며 이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자

원의 보호와 더불어 해저유물, 난파선 등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호하기 위

하여 지정되었다.

◦ 이러한 해양보호구역 중 Hawaiian Islands Humpback Whale, Florida Keys, 

Stellwagen Bank 등은 미국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혹등고래나 북대서양참고래 등

이 서식하는 장소이다.

◦ 한편, 메사추세츠만의 Stellwagen Bank는 혹등고래와 북대서양참고래 이외에도 보리

고래, 참고래, 밍크고래 등의 고래자원과 더불어 각종 수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고래자원의 보호와 함께 해양생태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해양보호구역으

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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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llwagen Bank는 세계 10대 고래생태관광(관경)지역으로 연간 100만명 정도가 이

곳의 고래를 관찰하기 위하여 방문하고 있으며 보스턴을 중심으로 16개 관경선박회

사가 운영 중에 있다. 

<그림 4-2> Stellwagen Bank 해양보호구역

◦ Stellwagen Bank국립해양보호구역에서는 고래를 포함한 해양생물자원의 관리를 위하

여 고래자원을 중심으로 한 생태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특히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고래자원의 경우 보스턴아쿠아리움, 관경회사 등과의 연

대를 통하여 개체수의 변화, 이들의 이동경로, 생태특성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조

사하고 있다. 

◦ 한편, Stellwagen Bank에서 선박과 고래의 충돌로 인하여 고래가 죽는 일이 발생하

게 되자 해양보호구역에서는 「Vessel Strike Action Plan」을 별도로 수립하고 고래

자원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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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ww.wdcs.org.

<그림 4-3> 고래와 이동 선박의 충돌모습 

◦ 즉, <그림 4-4>와 같이 보호구역내 출몰하는 고래에 대하여 전자텍을 부착시켜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래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외해로부터 보스턴 연안으로 접근하는 항로를 수정함으로써 고래자원을 보호하고 있

다.

<그림 4-4> Stellwagen Bank의 고래자원 모니터링 조사

      자료 : 「Stellwagen Bank Draft Management Plan Reivew」. 2008.

◦ 한편, 고래자원과 선박이 충돌하는 원인과 이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4-6>과 같다. 고래와 선박이 충돌하는 원인은 선박이 원인이 되는 경우와 고래가 원

인이 되는 경우의 2가지로 분류되며 고래와 선박의 이동공간이 중첩되면서 충돌사고

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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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대처방안의 경우, Stellwagen Bank와 같이 선박의 항로를 수정하는 것 이외에

도 음파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으나 고래의 생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이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구분 고래와 선박의 충돌 원인

선박의 원인

 - 선박의 속도 

 - 선박의 형태와 크기 

 - 선박에서의 가시거리

고래의 원인

 - 어리거나 아픈 고래 

 - 먹이/이동경로와의 중첩 

 - 고래의 생태특성(크기, 먹는 습관, 숨 쉬는 습관) 

 - 선박 소음에 대한 반응

대처방안

 - 선박의 건조방법 및 디자인 표준의 개발, 

 - 선박이동경로나 운항속도의 조정, 

 - 수중 음파 등의 발사

자료 : 「Vessel collisions and cetaceans」, WDCS(2008)의 자료 인용 재작성

<표 4-6> 고래와 선박의 충돌 원인과 대처방안 

◦ 선박과의 충돌방지 대책과 더불어 고래자원의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는 수산업활동 

중 나타날 수 있는 혼획의 방지를 위하여 어구어법을 제한하는 것이다. 

◦ Stellwagen Bank는 고래자원 이외에도 수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수산업활동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림 4-5> 어업활동 중 나타나는 혼흭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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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어업활동 중 고래가 그물이나 낚싯바늘에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자 Stellwagen 

Bank에서는 고래자원의 혼획 위험성이 낮은 어구나 어법을 도입하거나(자망이나 트

롤 등의 어업을 제한) 고래와 근접한 어업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고래자원의 모니터링을 통한 서식환경의 조사와 더불어 선박충돌이나 혼획에 대한 

대책과는 별도로 Stellwagen Bank에서는 관경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 즉, 앞서 설명한 것처럼 Stellwagen Bank는 세계 10대 관경사업지역으로 미국 동부

에서는 관경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4-6> 고래의 관경에 따른 영향

◦ 한편, 관경선박으로 인하여 고래자원의 생태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

으므로 Stellwagen Bank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의 핵심사항은 고래에 대한 과도한 접근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형 

관경선박의 경우에는 이의 준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인요트나 모터보트 등 소

형 선박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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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래생태관광의 도입에 따른 고래자원의 영향

1. 고래생태관광이 고래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 대부분의 국제포경위원회가입국들은 고래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측면에서 관경사업을 중심으로 고래생태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한편, 고래라는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상품은 올바른 가이드라인의 준수와 

더불어 생태환경을 고려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여도 고래자원에 일정부문 

영향을 미치게 됨 

  

자료 : www.wdcs.org.

<그림 4-7> 고래생태관찰을 위한 관경선박의 접근

◦ 고래생태관광이 고래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사례는 국제포경위원

회의 제58회 과학위원회(58th Annual Meeting of the Scientific Committee, 2006)

에 보고된 연구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 관경선박과 고래개체수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관경선박의 숫자가 증가하면 고래

의 출현빈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국제포경위원회 연구자료 SC/58/WW12) : 

범고래와 관경선박의 출현에 대한 실험적 연구결과 관경선박이 3척 이상 증가한 경

우, 범고래가 먹이활동을 중단하고 영역을 회피함 ⇒ 먹이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고

래의 에너지 섭취량에 제한을 가져와 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추정.

- 관경선박 출현에 따른 고래의 영역회피에 대한 연구결과, 관경선박의 출현이나 과도

한 접근으로 고래가 자신의 영역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남(국제포경위원회 연구자

료 SC/58/WW9, SC/58/WW14) : 브라질과 코스타리카에서는 관경선박이 과도하게 

접근하자 어미고래의 먹이 활동이 변화되거나 회유경로, 이동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남 ⇒ 고래의 서식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면 고래의 성장환경 또한 변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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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관경선박의 증가가 고래개체수의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됨(국

제포경위원회 연구자료 SC/58/9).

◦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고래를 관찰하기 위한 관경선박의 접근이나 

과도한 접촉은 고래의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등 고래의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국제포경위원회의 과학위원회에 보고된 연구결과는 고래가 처한 상황이나 고래

관경사업이 활성화된 지역과 비활성화지역간에 차이를 가져오는 등 각기 다른 환경

에서 연구된 실험적 성격이 강한 결과이다.

◦ 이에 따라 국제포경위원회에서는 고래생태관광과 고래의 영향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 

설계를 마련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는 중장기 조사연

구가 이루어지기를 권장하고 있다.

- 각기 다른 자연환경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연구설계

- 실험적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모델의 개발

- 데이터의 축척(고래생태관광 활동시기, 인간의 영향관계, 고래생태관광의 역사 등)

◦ 고래생태관광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중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은 

고래와 함께 수영하는 관광상품으로 고래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고래의 생태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자료 : www.wdcs.org, www.blackcat.co.nz

<그림 4-8> 고래와 함께 수영하는 관광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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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돌고래 수영프로그램(Swim-With Programs)의 영향

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고래수영 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고

래 서식지에 나타나는 고래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래와의 수영프로그램의 추진으로 고래의 개체수가 감소되는 것이 이외에도 수영프

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다.

  

구분 영향 관계

고래자원 측면

 - 고래에게 과도한 스트레스 부여

 - 고래의 먹이체계와 휴식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줌

 - 과도한 접근으로 고래가 서식지를 이탈함

 - 고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고래의 자연성

을 상실시키고 한곳에 정착시키는 영향을 줌

인간 측면

 - 고래의 습격 등에 무방비함(잠재적 위험성 내포)

 -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사고의 위험성

 - 보트와의 접촉사고 위험 내포

자료 : 호주 고래 및 돌고래 보호회, WDCS policy on swiming with dolphins, WDCS(2008).

<표 4-7> 고래와의 수영프로그램에 따른 고래자원의 영향 

◦ 호주 고래 및 돌고래 보호회(WDCS)를 포함한 고래자원의 보호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에서는 고래와의 수영을 포함한 과도한 접촉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는 가이드라인

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제포경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2. 고래관광산업과 포경산업의 중첩에 따른 영향

◦ 전통적인 포경국가로 분류되는 아이슬랜드는 과학적 포경과는 별도로 2006년부터 상

업적 포경을 실시하겠다고 선포하면서 1995년부터 추진해왔던 고래생태관광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포경업의 재개와 관련된 아이슬랜드의 입장변화를 살펴보면, 아이슬랜드는 1986년부

터 국제포경위원회의 포경업 중단 발표이후 상업적 포경은 중단하였으나 1989년까지 

과학적 포경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 이후 1992년 국제포경위원회의 가입을 탈퇴하였다가 2002년 재가입하면서 과학적 

포경 쿼터를 새롭게 배정받았으며 2006년에는 상업적 포경의 재개를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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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아이슬랜드의 상업적 포경재개와 관련하여 고래고기의 자국내 소비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고래고기의 판매량은 생산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2003년의 

경우 35톤의 밍크고래 고기 중 23톤은 판매되지 않음) 소비층의 경우에도 전 국민의 

1.1% 정도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 아이슬랜드의 포경업과 관련된 제반여건이 점차 사양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1995년부

터 시작된 관경사업은 방문객 숫자가 매년 증가되면서 2007년 한 해 동안에는 연간 

10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9> 참조). 

◦ 관경사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2천 4백만달러(US$)의 소득효과를 얻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고래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숙박업, 요식업 등도 함께 발달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아이슬랜드의 관경방문객 증가추이 

           자료 : 아이슬랜드 관경협회, Icelandic Whaling, WDCS.

◦ 하지만 2006년 상업적 포경을 하겠다는 발표이후 포경업의 실시에 따라 관경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아이슬랜드 관경협회(Icelandic Whale Watching 

Association)는 상업적 포경의 중단을 요청하게 되었다.

◦ 특히 <그림 4-10>과 같이 아이슬랜드 연안을 따라서 관경선박이 운항되는 지역과 

포경지역이 상호중첩을 이루게 됨에 따라 관경사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점차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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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아이슬랜드의 관경사업 및 포경지역 분포

◦ 아이슬랜드의 정부에서는 상업적 포경과 관경사업은 별개의 문제로 상호 영향이 없

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상업적 포경이 전면적으로 확산될 경우 관경사업은 크

게 활성화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아이슬랜드 관경업자와 유럽지역 환경보호론자

들의 주장이다.

◦ 따라서 고래자원을 둘러싼 관경사업과 포경사업이 상호 배타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감안할 때 포경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효과와 

관경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제반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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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사점

1) 고래와 수산업의 영향관계 

◦ 고래자원의 증가에 따른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연구는 각 국가별/지역별로 생산어

종, 어업활동 형태, 수산업이 GDP에 미치는 영향 등 수산업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고래자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할 만큼의 고래개체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확보되지 

못했으며 고래만이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 또한 부족한 것

이 현실이다. 

◦ 그리고 고래자원 이외에 해양환경오염에 따른 수온상승 등의 해양환경 여건변화와 

더불어 수산업의 남획이 수산자원의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고래자원이 수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 또한, 해양생물자원을 포함한 자연자원에 대한 균형을 포경업의 재개 등 인위적인 수

단으로 유지 할 수 없으므로 과학적 혹은 상업적 포경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포

경재개 주장은 현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고래생태관광에 따른 고래생태환경의 영향관계

◦ 인간과 자연과의 접촉은 긍정 혹은 부정의 영향관계를 가지게 되며, 특히 고래생태관

광의 경우 관광활동에 따른 고래와의 접촉으로 고래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국제포경위원회의 연구결과 자료를 토대로 할 때, 연구대상 고래자원의 특성과 고래

생태관광의 운영 기간,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관경선박의 증가나 고래와의 과도한 접촉은 고래의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따라서 고래생태관광과 관련된 관광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고래서식환경에 대한 일

차적인 조사와 더불어 고래자원의 보호에 초점을 둔 관관광상품의 운영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5. 고래관광 가이드라인과 법 제도적 

제정방안

고래관광

추진을 위한 

법제도

1.고래관광 법령의 검토사항

2. 고래관광 추진 법․제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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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고래관광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제1절 고래관광 법령의 검토사항

1. 선박관련법

◦ 바다의 생태자원인 고래를 관찰하는 방법은 고래의 서식환경과 회유경로, 그리고 해

양관광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해변 가까이 고래가 접근하는 지역에선 육지에서 고래

를 관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 혹은 항공기를 타고 해상에서 고래

를 관찰하여야 한다. 

◦ 해상에서 고래관광은 대부분 선박에 승선하여 이루어지며, 해양리조트 중에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고래관광상품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 해변에서 고래를 거의 관찰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박을 이용한 해상 고

래관광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박의 승선은 바다의 해황에 따라 승선자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선박을 이용한 해상에서 고래관광은 선박의 안전성 확

보,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이 필수적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상에서 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

래관광만을 위한 선박을 건조 혹은 구입하여 해상에서 고래관광만의 단독사업은 매

우 어려운 실정이다.

◦ 따라서 관광객의 안전과 사업의 수익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선박 중에서 관

광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에 고래관광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관광객은 안전한 

고래생태관광을 하고, 사업자는 수익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수익성의 안전성을 제

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관광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광유람선업자가 해상에서 고래관광사업을 추가 운영

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업자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

선업자가 해상에서 고래관광사업을 추가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다. 

◦ 우리나라의 경우엔 고래조우확률이 낮기 때문에 해상에서 고래관광사업을 추진하려

는 사업자가 드물다. 유선업자와 여객선업자에게 해상에서 고래관광사업의 기회를 제

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리고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일한 공간에서 고래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의 경우와 같이 어업인에게 해상에서 고래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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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낚시어선업법의 낚시어선업자도 해상에서 고래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표 5-1>은 해상에서 고래관광에 필요한 선박의 활용의 근거가 되는 낚시어선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해운법 등의 관련 법조항을 나타낸다.

법률 내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
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

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

려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하

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

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장

낚 시 어

선어법

제4조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개정 2002.5.13>) ①낚시어선업을 하

고자 하는 자는 낚시어선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

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선적항)을 관할하는 시

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8.8, 2002.5.13, 2008.2.29>

  ②시장·군수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신설 2002.5.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의 규모·선령(선령)등의 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운법

제4조 (사업 면허) ①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부

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

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

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

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08.2.29>  

<표 5-1> 우리나라의 선박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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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용

해운법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하는 기간 안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조 (면허기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

려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을 것

  2.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

  3.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

가 없을 것

  4.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

을 수립하고 있을 것

  5. 여객선의 보유량과 여객선의 선령(선령)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

<표 5-1> 계속

2. 해양생태계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법령

◦ 국제포경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 고래자원을 생태관광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

령은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수산

자원 보호령이 대표적인 법령이다.

◦ 전자의 제16조는 회유성 해양 포유동물인 고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이다. 제1항

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와 회유경로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후자의 제16조는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종의 지정 및 수산동식

물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 이와 같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식물 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해양동식물의 관

리의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다. 따라서 해양생태계는 중요한 자원으로

서 생태계의 유지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을 유지하는 먹이사슬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위적 행위가 과도하게 가해지는 것을 막는데 상기 두 법령이 기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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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용

해 양 생 태

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제16조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

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산란지·회유경로 등을 보호하

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

전·관리를 위하여 전시관 및 교육·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산란·번식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연구·조

사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수 산 자 원

보호령

제16조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식물의 보호)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수산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의 의

견을 들어 그 수산동식물의 종류를 지정하고, 해당 수산동식물의 번

식․보호를 위하여 포획된 것을 방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식물의 종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

  3.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수산동식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나 교육

기관이 시험조사․연구를 거쳐 그 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수

산동식물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 수산동

식물을 지정하는 경우와 그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표 5-2> 해양생태계보전, 수산자원 보호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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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래관광 추진 법･제도 방안

1. 고래관광의 추진 법･제도 방안

◦ 해상에서 생태자원인 고래를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고래자원의 이용측면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래는 해양포유류로서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가

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 따라서 해상에서 생태관광으로서 고래관광뿐만 아니라 고래를 순치시켜 육상이나 해

상 가두리 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연안국에서 개발

하여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고래관광은 식용이나 기름을 

확보하기 위한 포경업에 대한 국제포경위원회의 고래포획 금지조치에 대응한 고래자

원의 이용 대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특히 해상에서 고래관광은 해양생태자원인 고래자원의 활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고래자원의 보호와 관리는 단지 생태자원의 보전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의 구성요소로서 고래를 생태환경에 영향을 최소로 하고, 국민

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태자원의 활용이 가능할 경우에 고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측면에서 해상에서 고래관광은 해양생태자원의 보호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에게 새로운 해양생태관광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고려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는 

다음과 같다. 

- 해상에서 고래관광을 위한 단독 법령을 제정

- 고래생태자원 보호를 위한 법령의 개정

- 해상에서 고래관광을 위한 고시제정

◦ 해상에서 고래관광을 위한 단독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양생태계

를 구성하는 생태자원을 생태관광에 활용할 경우에 각 자원마다 관광 추진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태관광 자원의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제 하에서 생태관광을 추진할 수 있다면 생태관광자

원별 단독 법령제정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래생태자원의 보호가 포함되어 있지만, 동 

법령이 고래자원의 관리와 국제포경위원회의 연례회의에 참석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관할하는 법령이 아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가 관할하는 수산자원보호령은 멸종 

해양동식물과 관련한 법령이기 때문에 멸종위기의 종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나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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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회유하는 고래를 대상으로 하는 해상에서 고래관광을 위한 동 법령의 개정은 

타당하지 않다.

◦ 따라서 국제포경위원회의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국제포경위원회의 고래생태자원의 보

호와 관리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고사항을 준수함에 있어서 해상 

고래관광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로 제정함으로써 고래생태자원을 

보호하면서 국민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상에서 고래관광을 추진할 수 있

는 제도의 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2. 고래관광 가이드라인의 방향

◦ 과도한 고래잡이로 인하여 고래의 멸종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고래관광이 

생태계를 보전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되면서 무엇보다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검

토하여야 한다.

◦ 고래관광과 같은 생태관광은 관광객과 생태자원과의 만남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

문에 고래생태자원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고래관광 가이드라인에서 가장중요한 부분은 고래관광을 하는 관광객의 안전과 고래

생태자원의 보존이다.

◦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고래관광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관광객이 

지켜야할 의무, 사업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첫째, 관경사업자의 필수사항으로는 상업적 고래관광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고 있다. 사업자의 고래에 대한 지식과 선박의 기준,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 둘째, 고래에게 주어질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래생태적인관점에서 고래보

존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관찰시간에 있어서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5분의 관광을 권유하고 있으며 1시간이내에서 관광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래와의 조우확률이 낮으며, 고래관광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30분 내외로 권유하며 다른 고래관광선박이 없을 

경우 1시간 내외로 관찰을 허용할 수 있다. 최대 1시간 30분으로 하며 이는 고래관

광사업자들의 경쟁으로 시간 배분을 위한 방안이다. 

◦ 셋째, 선박의 접근으로부터 부정적영향을 중리기 위하여 고래관광가능 접근 범위와 

운항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의 국가에서 고래접근 허용범위를 

지정하였으며 평균 5노트의 속도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선박의 운항으로 인해 생기

는 항적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운항시 최소한의 속도로 운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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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금지행위에서는 환경보호와 고래관광의 안전을 위한 금지사항을 포함한 금지행

위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된다. 주요한 내용은 고래와의 접촉과 입수를 금지, 쓰레기와 

음식물투기금지 등이다.

3. 고래관광의 고시(안)

◦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해상에서 고래관광(이하 관경이라 함)을 추

진할 때 필요한 법령은 고래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안)를 제시한

다.

◦ 동 고시는 목적, 용어의 정의 선박의 범위, 신고절차, 행정처분, 그리고 부칙으로 구

성된다. 제1조에 고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해상에서 고래관광(이하 

관경이라 함)사업의 신고절차와 운영사항을 정하는 것을 고시의 목적으로 규정한다.

◦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바다에서 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관경사업을 정의함과 동시에 관경사업자를 선박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가 관경사업을 신고하여 관경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정의한다.

◦ 제3조에서 관경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규정한다. 관경사업에서 선박은 

중요한 고정자산일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관경사업의 관광객의 안전보장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관경사업자가 관경을 위한 전

용 선박을 건조하거나 구매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연안을 회유하는 고래의 관찰시

기가 제한적이고 고래조우확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엔 고래관찰을 위한 전용 선

박을 보유 또는 임차가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선박의 건조비 혹은 임차료를 회

수할 만큼의 관경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해상에서 관광 또는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자가 관경사업을 겸업으로 하게 하

는 것이 고래생태관광인 관경을 해양관광상품으로 개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고

래를 관찰하려는 욕구를 가진 관광객의 관찰활동의 안전과 사고 발생시의 보험지급 

등의 보장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유선과 해운법의 여객선 등

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두 가지 법령에 의한 사업자 중에 관광유람선업을 

면허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이용되는 선박을 활용하게 하는 대안도 있다. 

◦ 관경사업의 다양한 선박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선 유선과 여객선을 선박범위에 포함시

킬 수 있으며, 관광이라는 목적 측면에선 선박의 범위를 좁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유람선만을 활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 낚시어선업법에 규정한 낚시어선을 관경사업의 선박범위에 포함시킨 이유는 어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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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낚시어선의 다양한 활용과 어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 제4조는 제3조에서 규정한 선박의 소유 혹은 임차한 자가 관경사업을 겸업으로 하려

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제1항은 신고시에 제출

해야할 서류로서 사업자의 신고 및 면허 증명서와 고래생태교육 확인서를 규정한다. 

제2항은 신고를 필한 자중 하자가 없는 자에게 신고증을 교부할 의무를 규정한다.

◦ 제5조는 제4조에서 신고증을 교부받은 관경사업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규정한다. 

고래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관경사업을 할 수 있는 관경사업의 가

이드라인을 제1항에서 규정한다. 그리고 제2항은 관경선에 고래생태교육을 받은 1인 

이상의 승선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다.

◦ 제6조의 제1항에 고래생태교육의 담당기관을 규정하고, 제2항은 고래생태교육 시간

과 교육내용을 규정한다. 제3항은 고래생태교육 담당기관이 교육생태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확인서 발부 의무사항을 규정한다.

◦ 제7조는 관경사업자가 제6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영업정지 및 폐쇄에 대한 

내용을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다. 그리고 고시의 발효시한을 부칙에 명시한다. 

◦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고시는 <표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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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호

고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경사업의 신고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관경(觀鯨)사업의 신고 절차 및 운영에 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래자원의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통한 고래생태관

광의 활성화를 위한 관경사업의 신고에 관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관경사업”이라 함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바다에서 야생의 고래

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비영리적 혹은 영리적 활동을 말한다.

2.“관경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선박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관경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선박의 범위)관경사업에 이용 가능한 선박은 다음과 같다.

1.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

2.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3.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유람선업에 종사하는 선박)

제4조(신고절차) ①관경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 서식

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신고․면허 증명서류

2. 고래생태교육 확인서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표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사항)관경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5-3> 관경사업의 신고 절차 및 운영에 대한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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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경사업자는 별표3의 관경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관경선의 근무자 중 1인은 고래생태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고래생태교육)①고래생태교육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가 담당

한다. 

②고래생태교육과정은 2시간 이상이며,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우리나라 연안의 고래회유로 및 종

2.고래의 생태적 특성

3.기타 관경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③국립과학원 고래연구소장은 제2항에 의거 고래생태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에게 고래생태교육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경사업자가 제5조 제1호를 위반

할 경우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경사업을 정지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경사업자가 제5조 제1호를 3회 위반할 경우에 

관경사업을 폐쇄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은 관경사업을 하려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할 때 서식을 나타낸

다. 신청자의 인적사항, 관경사업을 겸업으로 신청하기 전에 제3조에서 규정한 선박

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번호, 관광객의 승선 최대 인

원, 선박명칭 및 재원, 정박항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1의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그리고 신청서 뒷면에 신청자가 신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

류와 신고증 교부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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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별표1-서식 제1호] (앞쪽)

관경사업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전화:              )

⑤사업자의 면허 또

는 신고의 종류 번호

⑥ 관광객의 최대 인

원

⑦ 사용선박의 선명, 

톤수

선명
톤수

⑧ 정박항

    농림수산식품부의 고래관광에 따른 고시 ***호에 따라 고래관광의 허

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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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유 도선사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 신고증명서류

2. 낚시어선어업법 의한 신고 증명서류

3. 해운법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증명서류 증 

중 택 1

4. 고래생태교육 확인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발급 ◀ 신고필증 작성

◦ 별표2는 제4조 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신고증을 교부할 경우에 신고자에

게 발부하는 신고서의 양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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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제2호서식]     

관경사업 신고증

  지 정  번 호 :   제        호

  대   표   자 :

  소   재   지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호 에 따라 관경사업자로 

신고하였습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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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경사업의 가이드라인

1. 관경 사업자의 필수사항

 1) 관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그 상업적 활동이 고래의 행동 패턴에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악영향을 가져

오지 않아야 한다. 

 3) 고래관광을 하는 사업자와 직원은 고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4) 상업적 활동은 참가자 또는 대중에게 충분한 교육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5) 사용되는 선박은 국가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6) 사용되는 선박은 선박에 승선한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또한 그 선

박은 고래관광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2. 고래에게 주어질 스트레스

 1) 고래관광 가능시간 관찰시간은 30분이 적당하며 다른 선박이 없는 경우 1시

간 내외로 관찰하며 1시간 3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배의 접근 방법은 고래를 향해서는 정면과 뒤쪽이 아닌 측면에서 다가가야 

하고, 배가 고래에 근접해서 나란히 가거나 돛을 올린 배가 고래에게 접근해서

는 안 된다.

 3) 승객들이 고래를 볼 수 있게 배를 멈출 때, 엔진은 중립으로 해야 한다.

 4) 항적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느린 속도 이하나 그보다 더 저속인 속도로 접근

해야 한다.

3. 배의 접근 

 1) 접근금지 구역은 고래로 부터 100m미터 이내, 경계구역은 접근 금지구역으로

부터 300미터까지이며, 그 이외의 지역은 일반항해구역으로 명명한다.

 2)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경계구역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3) 고래관광에 사용되는 선박은 접근금지구역 내에서는 운항을 해서는 안되며 

엔진을 중립으로 한다. 

 4) 한 번에 단 한척의 배만 접근금지구역 내에 있을 수 있으며 총 3한척의 배만 

경계구역안에 있을 수 있다.

 5) 배의 속도는 경계구역내에서는 5노트 미만으로 한다.

4. 금지행위

 1) 어떤 종류의 수중 소리도 녹음 재생해서는 안 된다

 2) 고래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동작이나 만져서는 안된다.

 3) 고래를 찾아내거나 수면으로 유도하기위해 소리를 나게 하는 수중음파탐지기

를 고래관광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

다. 

 4) 어떠한 경우에라도 배가 고래들을 내몰거나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배가 고래를 향해서 항로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6) 고래와 사람들에게 위험하므로 동물들이 있는 경계구역과 접근금지구역내 바

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7) 먹이를 주거나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

[별표3] 



6.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고래관광

추진을 위한 

법제도

1.결론 및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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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구미제국과 일본이 고래기름을 얻기 위하여 포경선이 우리나라 연안에서 고래잡이를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연안은 고래의 회유경로로서 뿐만 아니라 고래의 먹이생

물이 풍부한 해역으로서 고래의 서식지였음을 역사적 문헌에서 알 수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 연안뿐만 세계적으로 고래기름의 획득과 식용의 목적으로 인한 포

경으로 고래의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래생태자원의 감소로 국제

포경위원회는 1986년 상업적 포경금지를 권고하게 이르렀다. 상업적 포경의 금지는 

고래자원의 다른 이용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하는 나라를 제외한 세계 연안국의 대부분이 그 대안으로서 고

래생태관광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였다. 미국과 호주 등은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

를 생태관광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포경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 고래의 상업적 포경을 고시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고래생태관광에 필요한 제도적 조치가 없다. 고래생태관광을 

위해서는 해역별로 고래의 조우확률를 높일 수 있는 과학적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러

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가 고래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예산

과 인력부족으로 고래자원의 생태환경, 고래의 종류, 개체 수, 회유시기 등에 세밀한 

조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자원의 조사결과 우리연안에서 고래자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래연구소는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고래자원을 보호하면서 활용하기 위

하여 고래생태관광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 이와 함께 최근에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항시 등이 고래생태관광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고래를 주제로 고래관광테마도시 조성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 고래조유확률이 높은 미국과 호주 등은 고래생태관광을 해양관광과 함께 다양한 상

품을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바다에서 고래를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관광상

품으로 손색이 없지만, 해양관광상품, 고래관련 역사문화 상품 등과 결합하여 관광객

의 다양한 해양관광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 특히 이러한 국가보다 바다에서 고래를 만날 확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고래생태관광

을 단독 관광상품으로 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고래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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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고래 관련 역사문화, 고래관련 생태체험공간 등을 결합한 고래종합관광 상품

을 개발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고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래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는 농림수

산식품부, 해양관광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관광리조트 등 관광시설을 담당하는 문

화체육관광부 등의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 즉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래관광이 고래생태

자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령을 준비하고, 국토해양

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고래와 관련한 해양관광상품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 고래생태관광을 위한 법․제도는 고래생태관광을 시행하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고래자

원의 보호국의 대표적 국가인 호주는 해양포유류의 보호차원에서 고래관광사업을 허

가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법령을 기초로 지방정부의 고래관련 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고래 관련 단체 등이 자체 고래관

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고래관광을 시행하고 있다. 각국의 고래관련 법․제도는 다

소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고래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감소시키면서 관광객에게 생태

관광상품으로서 고래관광을 시행하고 있다.

◦ 일본보다 고래의 조우 확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해양관광상품의 다양화와 지역적 특

화상품의 개발차원에서 관경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단독 관광상품의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관경사업에 필요한 선박은 이미 바다에서 관광객을 승선시

키는 선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러한 측면에서 고래생태관광에 필요한 법․제도는 선박의 범위, 신고절차와 의무사

항 등으로 구성되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로 제안하였다. 고래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선박은 기존 선박중에서 바다에서 관광행위를 할 수 있는 낚시어선, 유선, 

관광유람선 등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선박은 해상에서 고래를 관찰함에 있어서 안

전수단과 보험 등에 대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독의 관경사업으로 수

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리고 새로운 해양관광상품으로서 고래생태관광을 도입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고

래관광상품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경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허가

가 아닌 신고로서 규정함으로써 관경사업에의 진입이 용이할 것이다. 관경사업의 용

이한 진입이 고래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래생태관광의 가이드

라인의 준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고래생태환경의 보호와 이용이 동시에 가능할 것이

다.

◦ 고래생태관광은 고래생태자원의 이용을 통해 국민들에게 바다 생태계에 대한 교육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고래와 관련한 역사문화자원, 문헌, 무형자원 등을 활용한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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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래관광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 교육 등과 관련이 있는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부와 

고래생태자원의 관리와 이용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고래

관광의 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7. 부록

고래관광

추진을 위한 

법제도

1. 호주의 법과 가이드라인

2. 미국의 가이드라인

3. 일본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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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록

제1절 호주의 법과 가이드라인

1. 호주의 국가 가이드라인 

1) 호주의 국가 가이드라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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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현재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 법규정 2000 에 속하는 연방법으로 통

합되었다.

 

고래와 돌고래 관광(watching) 호주 국립 가이드라인 2005

호주는 호주 영해에 살고 있거나 이동해 오는 고래와 돌고래가 45종이나 된다. 이렇게 

다양한 종이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고래와 돌고래 관광 체험을 하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기회들로 인해 호주는 일반인들이 자연 서식지에

서의 이 동물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을 보유하고 발전시켜 나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고래와 돌고래 관광(상업적이든 휴식적인 것이든)으로부터 오는 잠재적 영향이 제

대로 관리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책임감과 관련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사람들

이 고래와 돌고래를 관찰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동물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틀을 

제공하는 데 있다. 

 

고래와 돌고래 관광 호주 국립 가이드라인은 국립 자원관리 부처 위원회(Ministrial 

Council)를 거쳐 전 호주 주 및 준주(territory) 정부들이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고래와 

돌고래 관광의 관리를 위한 일관성 있는 국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0년에 출판된 고래 관찰을 위한 호주 국립 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만들어졌고 이를 

대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목적

이 가이드라인이 국가 기준과 목표를 세운 것은:

• 고래와 돌고래 관광이 개별 고래와 돌고래와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이다. 

• 고래와 돌고래를 관찰할 때 사람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는 법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의 역할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기준을 세우고 고래와 돌고래 관광을 위한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 

때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가이드라인은 수영하고 다이빙, 젖 먹이기, 만지기 그리고 소리 내기와 같은 행동들

뿐만 아니라 육지, 바다, 혹은 상공에서의 관찰을 포함하여, 야생의 고래와 돌고래를 관

찰하는데 관한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 호주 영해(연방, 주 및 준주)에 

관련이 되며 상업적 운영자들과 일반 대중들을 포함하여 고래와 돌고래를 관찰하는 모

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 

 

가이드라인의 구조

이 가이드라인은 두 개의 카테고리 – 1열(Tier) (국가 기준) 및 2열(Tier) (추가 관리 사

2) 호주의 국가 가이드라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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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 나뉘어져 있다. 

 

1열(Tier) – 국가 기준

1열(Tier)은 고래와 돌고래를 관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

한 일반적인 요구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2열(Tier) – 추가 관리 사항

2열(Tier)은 추가적인 관리 수준을 필요로 할지 모르는 지역이나 활동들에 대한 주의사

항을 알려주며 주로 상업적인 고래와 돌고래 관광 산업에 적용될 것이다. 2열(Tier) 조항

은 다음에 적합:

• 과학적 증거가 다른 관리 장치를 뒷받침하는, 특별히 허가된 고래와 돌고래 관광 활동

• 특정한 지역 특성을 지닌 지역들 (예를 들면, 지리, 민감한 종들, 중요한 개체군들, 해

상 공원 등) 

• 고래와 돌고래 관광 노력이 집중된 지역

 

동물들이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하는 것

동물들을 보호하고 고래와 돌고래 관광 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

어서 동물들이 사람들과 어떻게 접촉하고 어느 정도 접촉할지 그들에게 맡기도록 하는 

식으로 고래와 돌고래 관광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고래와 돌고래를 관광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물을 향해 움직이는 것과 그들을 향

해 움직이는 동물들간의 중요한 차이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

람들에 의한 활발한 접근을 언급하고 있고 사람들이 고래와 돌고래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된 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거리에 도착할 때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기다려야 한다. 

 

때때로 고래와 돌고래들이 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사람들을 

향해 다가올 수 있다. 이 상황에 대처하는 법도 가이드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통 받는 동물들

사람과 동물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 가이드라인은 고래들과 돌고래들이 고통 받고 있

는 장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거나, (그물 등에) 걸

렸거나, 아프거나 상처 입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 모든 사람들은 관련 호주 정부, 주 또는 준주 관리 당국의 승인과 지도 

하에서만 동물과 서로 어울리게 될 수 있다. 모든 사법권은 사람들이 승인 없이 고래나 

돌고래를 만지게 되는(죽이고, 상해를 가하고, 잡고, 매매하거나, 키우거나 옮기거나 만

지는 것)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호주의 각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다양한 법과 규제들을 거쳐 특별 사법권의 상황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것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경우에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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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권의 법률이 이 가이드라인과 다를 수 있고 고래와 돌고래 관광 산업과 일반 대중들

은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마땅하다. 

 

각각의 사법권 내에서 관련 법률들, 고래와 돌고래 관광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진 지

역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고래와 돌고래 서식지와 구분, 개체군 상태, 생물사에 관한 상

세 정보에 관해서는 다음의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 호주 정부 환경 및 유산 부서 www.deh.gov.au/whales

• 대산호초(Great Barrier Reef) 해상공원 당국 www.gbrmpa.gov.au

• 뉴 사우스 웨일즈 환경∙보호 부서 www.environment.nsw.gov.au

• 북부 준주 기반시설 계획 및 환경부서 www.ipe.nt.gov.au

• 퀸즐랜드 환경보호 에이전시 www.epa.qld.gov.au

• 남호주 환경 및 유산 부서 www.environment.sa.gov.au

• 태스매니아 주요 산업, 수자원(Water) 및 환경부서 www.dpiwe.tas.gov.au

• 빅토리아 지속가능성 및 환경부서 www.dse.vic.gov.au

• 서호주 보호 및 토지 관리(Land Management) 부서 www.naturebase.net

 

동요(disturbance)

고래와 돌고래들은 사람이나, 배들 혹은 항공기가 있으면 동요할 수도 있다. 동물들이 

특히, 지속적으로 동요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도 있다. 

비록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동요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몇몇 잠재적인 

문제들이 있다. 

• 행동의 중단(예를 들면, 젖 먹이기, 새끼 돌보기, 짝짓기, 이동하기와 기타 행동들)

• 중요한 서식 지역들(예를 들면, 쉬고, 젖 먹이고, 새끼를 품고(breeding), 출산하는 지

역들)을 바꾸거나 피하는 것

• 스트레스

• 상해

• 사망률 증가 그리고

• 번식(breeding) 성공률 감소

 

교육

고래와 돌고래 관광산업은 이 동물들의 서식지와 행동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배움의 기

회를 제공해 준다. 

사람들이 동요의 낌새를 알아채고 동요하는 동물들로부터 즉시 멀리 떠나는 것이 중요

하다. 다음의 반응들은 고래나 돌고래가 동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 그 지역을 떠나려고 시도하거나 배로부터 빨리 혹은 천천히 멀어져 가는 것 

• 헤엄치는 방향이나 속도를 규칙적으로 바꾸는 것

• 급하게 다이빙하는 것

• 호흡 패턴의 변화

• 수면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다이빙에서 보내는 시간의 증가

• 청각 행동의 변화, 그리고 꼬리치기나 나팔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공격적 행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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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체험’으로 평가 받기 위해서 운영자들은 투어에 교육적인 요소를 포함해야 한

다. 운영자들이 운영자들에게 지침을 주고 고래와 돌고래들을 보호하는 주립 및 국립 가

이드라인과 규칙들에 대해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권장된다. 

 

호주 정부, 주 또는 준주 관리 당국들은 또한 고객층에 제공되는 교육 자료의 질과 콘텐

츠를 개발하고 향상하기 위해 고래와 돌고래 관광 산업을 연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 즉, 오너들, 운영자들과 그들의 직원들에게 교육 훈련과 필

요할 경우 인가를 하는 것도 장려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돌고래들’은 분류학상 참돌고래과(Family Delphinidae)의 일

부인 종들이다. 다른 모든 종들은 ‘고래들’로 보아야 한다. 

 

고래들과 돌고래들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호주정부 환경 및 유산 부서의 웹사이트

(www.deh.gov.au/whales)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보호해야 하는 동물들(Animals of special interest)

일부 경우에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보호해야 하는 개별 혹은 고래나 돌

고래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사람들과 동물들의 안전을 위해 ‘특히 보호해야 할’ 동물들

을 위한 추가 관리 조치들을 사법권들이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호주 해역에서 관찰되는 고래와 돌고래가 45종이라고는 하지만, 고래와 돌고래 관광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들은 이보다 훨씬 더 적다. 흔히 볼 수 있는 종은

고래들

• 흰긴수염고래

• 브라이드 고래

• 혹등고래(혹고래)

• 밍크 고래

• 남대서양산(産)인 검은 빛깔이 도는 참고래의 일종

• 향유 고래

 

돌고래들

• 청백돌고래

• 참돌고래

• 범고래붙이

• 인도-태평양 혹등흰참고래(Indo-Pacific humpback dolphin)

• 범고래

• 거두고래과(Pilot whale)

• 강거두고래(또는 이라와디 돌고래) Australian snubfin dolphin(Irrawaddy) 

• 스피너 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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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들

자연 서식지에 있는 고래나 돌고래를 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배를 이용해서 보

는 것이다.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배를 이용하면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초래할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완전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배가 고래나 돌고래에 미칠 몇 

가지 가능한 영향에는 중요한 행동들의 중단, 중요한 서식 지역들을 바꾸거나 피하는 

것, 스트레스, 상해, 사망률 증가, 번식률 감소가 있다. 

 

만약 선박들이 적절하게만 관리된다면, 고래와 돌고래 관광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선박들은 고래와 돌고래 근처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운항해야 하고, 불규칙적으

로 선박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동물들을 가깝게 지켜보려고 하

지 않고 적절히 배를 운항한다면 관광으로 인한 영향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사람들이 훨씬 더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금지된 선박들

특정 선박들은 고래와 돌고래 관광에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여기에는 모든 개인소유의 

모터 배들(예를 들면 제트스키와 수중 스쿠터들), 패러세일(모터보트 따위로 끌어 공중

을 나는 스포츠용 낙하산), 원격 조정 소형선박, 위그선(wing-in-ground effect craft), 

후버크라프트(hovercraft)가 포함된다. 

 

금지된 선박들은 고래나 돌고래로부터 300M 이상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 만약 금

지된 배가 의도치 않게 이 거리 내로 움직이고 있다면 천천히 속도를 늦추고 고래나 돌

고래를 피하면서 적어도 300M이상 멀어지기 전까지는 항적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이동하여야 한다. 

 

허용 가능한 선박들

국가 기준에 맞는 선박들로는 모든 다른 종류의 모터 선박들, 노 젓는 배들, 그리고/또

는 돛을 단 배들(예를 들면, 보터보트, 카약, 카누, 서핑 스키(surfskis), 고무보트가 있

다. 

 

선박용 국가기준 1열(Tier 1)

고래와 돌고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고 표 1에 요약되어 있는 접근 거리와 운항 절차들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고래와 돌고래 관광이 아닌 목적으로 배를 운항하고 있을 때 고래나 돌고래 한 마

리가 배 근처에서 수면으로 올라온다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라. 배를 멈추거나 속도를 늦추고/또는 그 동물에게서 멀어지도록 키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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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래 접근 거리

300M~100M 경계 구역

100M 이내는 접근 금지 구역, 이 구역 앞에서 대기해서는 안 된다. 

 

고래들

그림 1은 고래 접근 가능 거리를 나타내준다. 경계 구역(노란색 표시)은 고래의 양 측면

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이다. 이 경계 구역 내에서는 한번에 3척 이하의 배만 있을 

수 있고, 배들은 이 구역 내에서는 항적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접근 금지 구역은 고래로부터 100M이내이고, 또한 고래의 정면과 바로 뒤에서는 

300M까지의 지역이 여기에 포함된다. 배들은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고

래 한 마리 혹은 작은 떼가 이동하는 방향 앞 쪽에서 대기해서는 안 된다. 배들은 고래

들이 동요하는 낌새가 보이면, 고래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해서는 안 

된다. 

 

돌고래들

그림 2는 돌고래 접근 가능 거리를 나타내준다. 경계구역(노란색 표시)은 돌고래의 양 

측면으로부터 150M 이내의 지역이다. 이 경계구역 내에서는 한 번에 3척 이하의 배만 

있을 수 있고, 배들은 이 구역 내에서는 항적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운행하

여야 한다. 접근 금지 구역은 돌고래로부터 50M 이내이며, 돌고래의 바로 앞 혹은 바로 

뒤에서는 150M까지의 지역이 여기에 포함된다. 배들은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돌고래들이 동요하는 낌새가 보이면, 그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한 마리 

혹은 작은 떼를 지은 돌고래들이 이동하는 방향 앞에서 대기해서는 안 된다. 

 

그림 2 돌고래 접근 거리

150M~50M 경계 구역

50M 이내는 접근 금지 구역, 이 구역 앞에서 대기해서는 안 된다. 

 

요구사항

경계구역

• 항적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느린 속도

• 최대 3척의 배

• 만약 동물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거나, (그물 등에) 걸렸거나, 고통에 처했을 경우

에는 경계 구역으로 들어가지 마라.

 

접근 금지 구역 

• 들어가지 마라

• 이동하는 방향 앞쪽에서 대기하지 마라

• 뒤쪽에서 접근하지 마라

 

고래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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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구역

100M에서 300M에서 사이

 

접근 금지 구역

100M 이내

 

고래까지의 거리

경계 구역

50M에서 150M 사이

 

접근 금지 구역

50M 이내

 

파도타기(bowriding)

• 의도적으로 파도타기를 시키지 마라

• 동물들이 파도타기를 할 때 방향이나 속도를 갑작스럽게 바꾸지 마라

• 만일 멈춰서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점차적으로 속도를 늦추어라.

 

좁은 수로

만이나 하구, 해협, 강과 같이 수로가 좁은 곳에서는 배들이 접근 거리를 지키거나 경계

구역 내에서 3대 이상의 배가 있을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하기가 불가피하게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고래와 돌고래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라. 

 

고래와 돌고래 주위의 경계구역과 접근금지 구역을 준수하는 것과 함께 배들은 동물들 

근처에서 적절하게 운항되어야 한다. 

 

고래나 돌고래를 접근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권장할 만한 방법은 그 동물의 측면에서

부터 약간 뒤쪽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동하는 경로를 막거나 정면으로 접근하지 말고, 

고래와 돌고래를 뒤쫓지 마라. 

 

경계구역을 들어가는 것과 구역 내에서

경계구역을 들어가거나 구역 내에서 배들은 고래와 돌고래를 동요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운항되어야 한다. 배들은 마땅히

• 경계구역 내에는 한 번에 세 척 이상의 배가 들어갈 수 없다. 

• 접근 금지 구역 안으로 고의적으로 들어가도록 해선 안 된다. 

• 느린 속도로 움직여야 하고 갑작스럽거나 반복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 갑작스럽거나 지나친 소음(배에 탄 승객들의 소리도 포함해서)을 내서는 안 된다.

• 해변으로 동물들의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 새끼들이나 새끼들이 있는 작은 떼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새끼란 보통 가까이에서 머무르는 어미 길이의 반보다 적은 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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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래나 돌고래가 피하려고 하거나 동요하는 낌새를 보인다면, 배들은 동물들을 관

찰하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즉시 항적을 남기지 않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경계 구역 밖

으로 이동해야 한다. 

 

동요

다음 반응들은 고래나 돌고래가 동요한다는 표시일 수 있다.

• 그 지역이나 배를 떠나려고 하는 시도(빠르게 혹은 천천히)

• 헤엄치는 방향이나 속도를 규칙적으로 바꾸는 것

• 급한 다이빙

• 호흡 패턴의 변화

• 수면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다이빙해서 머무는 시간의 증가

• 청각(acoustic) 행동의 변화, 그리고

• 꼬리치기나 나팔 소리를 내는 등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들

 

경계구역을 떠나는 것

고래와 돌고래를 떠날 때, 배들은 천천히 항적을 남기지 않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자리

를 떠야 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로부터 경계 구역을 넘어서서야 속도를 천천히 높일 수 

있다. 

 

파도타기

배들은 고의적으로 동물들이 파도타기를 하도록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돌고래들 

혹은 새끼 고래들이 파도타기를 할 경우에 배들은 경로와 속도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 

배들이 멈춰서야 할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속도를 감속해서 멈춰서야 한다. 

 

선박용 국가기준 2열 (Tier 2)

많은 종의 고래와 돌고래들이 살아남기 위해 특정 지역에 살거나 의존하고 있다. 이 지

역들에서는 배들이 특히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해한 영향으로는 중요한 행동들의 중단, 중요한 서식 지역을 변경하거나 피하는 것, 

스트레스, 상해, 사망률 증가와 번식률 감소 등이 있다. 이 지역들 혹은 고래와 돌고래 

관광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관리 조치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하겠다. 이 조치들 2열(Tier 2)은 규제, 허가, 면허(licenses) 그리고 관리 계획 등

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 조치들을 통해 적용될 수 있다. 추가 관리 조치들로 인해 1열

(Tier) 1에서 규정된 것보다 더 가깝게 고래들과 어울리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국가 기

준에서 약술된 것들과는 많이 다른 결과들이 초래될 수도 있다. 고래들과 더 가까이서 

어울리는 것은 그 지역의 지리(예를 들면, 작은 만의 형태와 특성 때문에)나/혹은 배 운

항의 다른 요소들에 대한 더 엄격한 조치들(예를 들면 동물들과 보내는 시간, 하루 투어 

숫자 등의 제한)로 인해 일부 상황에서 적절할 수 있다.

과학적 혹은 교육적 목적, 또는 상업적 영화 촬영과 같은 일부 경우에 배들이 국가기준 

1열(Tier 1)에서 규정된 것보다 고래나 돌고래에 더 가까이 접근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



고래관광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정비 연구

- 140 -

다. 이것은 관련 주, 준주 또는 호주 정부 기관의 승인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모든 배들은 승인 하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많은 고래와 돌고래 종들을 고려하면, 관광의 시간과 강도 역시 개체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선박용 추가 관리 조치들을 만들 때 다음 문제들도 고려할 것을 권장한

다. 

• 작은 떼를 관광하는 최대 시간

• 하루에 모든 배가 한 떼/개체군을 관광할 수 있는 최대 누계 시간

• 연속적인 관광을 하기 중간에 필수 휴지 시간

• 접근금지 시간대 설정(예를 들면, 동물들이 젖을 먹이거나 쉴 가능성이 있는 때 등)

• 일시적 혹은 공간적 배타 구역의 필요

• 선박 수를 제한할 필요, 그리고

• 종별 생물사(biology)와 행동, 계절별 필요요건과 서식지 필요요건에 관한 연구 실시

 

항공기용 추가 관리 고려사항 2열(Tier 2)

과학적 혹은 교육적 목적, 혹은 상업적 영화 촬영을 위한 것과 같은 일부 경우에 항공기

는 국가 기준에서 규정한 것보다 고래나 돌고래를 더 근접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것은 관련 주, 준주 또는 호주 정부 기관의 승인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 모든 

항공기는 승인 하에서 운항해야 한다. 

 

그림 3 – 헬리콥터 접근 거리

고래로부터 좌, 우, 위로 500M(1,650 피트) 상공에서는 헬리콥터가 날거나 공중에 정지

해 있을 수 없다.

 

동요

다음 반응들은 고래나 돌고래가 동요한다는 표시일 수 있다. 

• 그 지역이나 배를 떠나려는 시도(재빨리 혹은 천천히)

• 헤엄치는 방향이나 속도를 규칙적으로 바꾸는 것

• 급한 다이빙

• 호흡 패턴에서의 변화

• 수면에서 머무른 시간보다 다이빙해서 머무른 시간이 증가

• 청각 행동의 변화, 그리고

• 꼬리치기나, 나팔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들

 

그림 4 – 항공기 접근 거리

고래로부터 좌, 우, 위로 300M(1,000 피트) 상공에서는 항공기가 날 수 없다.

 

고래나 돌고래와 수영(스노클을 포함)하거나 다이빙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험

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이 위험하게 되는 경우는 강제적으로 어울림으로부터 상해를 입거

나 죽을 수도 있고 질병이 감염되는 경우이다. 고래와 돌고래에게 가장 큰 위험은 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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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물속에 부적당한 곳에 위치하면서 동물들을 학대하게 되어 동물들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적극 피하도록 만드는 데서 올 수 있다.

 

수영프로그램을 관련 주, 준주 또는 호주 정부 기관에 의해 공인된 사람들만이 과학적 

혹은 교육적 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과학적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허가된 사람들에

게만 다이빙을 제한함으로써, 호주에서 이러한 영향과 위험들은 최소화되고 있다.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사람들만이 고래나 돌고래 근처에서 신중하게 수영하거나 다이빙

을 해야 한다. 

 

수영과 다이빙 국가기준 1열 (Tier 1)

고래와 돌고래와 신중하게 수영하거나 다이빙하는 것(스쿠버나 후커 기어 사용을 포함)

은 관련 주, 준주 또는 호주 정부 기관의 허가가 없다면 금지된다. 만약 우발적으로 고

래나 돌고래 근처에 있게 된다면

• 수영하는 사람들(스노클러들 포함)과 다이버들은 고래에게는 100M, 돌고래에게는 

50M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선 안 되고, 어떤 동물에게도 30M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된다. 

• 종종 고래나 돌고래들이 수영하는 사람들이나 다이버들에게 다가오거나 가까이 지나갈 

수 있다. 이 경우 가이드라인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공인된 수영 프로그램

수영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수영 프로그램들이 

고래와 돌고래가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동물들이나 사람들

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동물의 행동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지속적인 

연구와 병행되어야만 한다. 활동을 발전시키거나 확대하기에 앞서 연구에 착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연구의 초점은 연구 대상 고래나 돌고래 개체군의 생물사와 행동, 계절

별 필수요건, 서식지 필수요건에 맞춰져야 한다. 공인 수영 프로그램은 일부 경우에, 관

련된 호주 정보, 주 또는 준주 관리 당국들의 높아진 관리 태만과 수영하는 이의 행동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들 때문에 1열(Tier 1)에서 규정된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어울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수영 활동을 개발하거나 검토할 때 고려되어야 할 특정 문제들로는 배와/또는 수영자들

의 숫자 제한, 하루에 작은 떼/개체군을 관찰하는 최대 시간(각각의 동물과의 어울림의 

최대 시간, 연속적인 수영 시도 사이에 필요한 시간, 그리고 모든 배들/수영자들이 관광

하는 최대 누계 시간을 포함), 접근금지 시간대 설정(예를 들면 동물들이 젖을 먹이고 

쉬기 쉬운 때 등), 일시적 또는 공간적 배타 구역의 필요, 수영자들과 동물들간의 거리, 

머메이드 라인(인어의 꼬리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한 실루엣;mermaid lines) 혹은 붐 네트

(;선박에 연결해 네트 위에서 바닷물놀이를 할 수 있게 만든 장치; boom net) 의 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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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과 다이빙에 대한 추가 관리 사항 (Tier 2)

배들은 이 가이드라인과 다른 규제들, 그 지역과 종들에 해당되는 수칙이나 제한들의 해

당 부분을 위반하지 않고 운항되어야 한다. 배들은 수영자들을 활발하게 끌어서는(tow) 

안 되고, 수영을 실시하고 있는 배 근처로 다른 배가 10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운영자들은 동물 한 마리 혹은 무리가 움직이는 바로 앞에 수영자들을 넣어서는 안 된

다. 수영은 고래나 돌고래 새끼들, 혹은 새끼들이 있는 작은 떼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새끼란 흔히 가까이에 있게 되는 어미의 길이의 반보다 적은 

동물을 말한다.

동물들이 동요하는 낌새가 보이면, 고래나 돌고래와 수영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동요   

다음 반응들은 고래나 돌고래가 동요한다는 표시일 수 있다. 

• 그 지역이나 배를 떠나려는 시도(재빨리 혹은 천천히)

• 헤엄치는 방향이나 속도를 규칙적으로 바꾸는 것

• 급한 다이빙

• 호흡 패턴에서의 변화

• 수면에서 머무른 시간보다 다이빙해서 머무른 시간이 증가

• 청각 행동의 변화, 그리고

• 꼬리치기나, 나팔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들

 

과학적 혹은 교육적 목적

과학적 혹은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 수영자들이나 다이버들이 신중하게 고래나 돌

고래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것은 관련 주, 준주 또는 호주 정부 기관

의 승인 하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영자들이나 다이버들은 승인된 조건 하

에서만 활동해야 한다. 인간이 먹이를 주는 것은 때때로 고래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낳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육지

육지에서 관찰하는 것이 고래와 돌고래에게 가장 방해가 되지 않는다. 절벽이나 갑은 많

은 다양한 종의 고래와 돌고래들을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장소이다. 

 

당신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 알고 해안 모래언덕이나 갑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sensitive areas)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꼼짝 못하게 갇힌 동물들

사람과 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사람들은 관련 호주 정부, 주 또는 준주 관리 당국의 

승인이나 지침이 없다면 꼼짝 못하게 갇힌 동물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모든 사법권들은 법률에 따라 사람들이 승인 받지 않고 고래나 돌고래들과 어울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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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고, 상해를 입히고, 잡고, 판매하고, 키우고, 옮기거나 만지는 것)을 금한다. 

 

먹이 주기

고래와 돌고래에게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와 관련해서 환경적, 건강상 그리고 안

전상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이 먹이를 주는 것은 먹이를 주는 고래와 돌

고래에게 종종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별히 허가 받은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조심스럽게 고래나 돌고래에게 먹이

를 주어야 한다. 

 

먹이 주기에 대한 국가 기준 1열(Tier 1)

사람들이 야생 고래나 돌고래에게 의도적으로 먹이를 주려고 하거나 주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고래나 돌고래 근처에서 물속으로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던지는 것과 보트에서 

먹이를 먹이는 것이 포함된다. 

 

먹이 주기에 대한 추가 관리 사항 2열(Tier 2)

먹이 주기 프로그램

먹이를 주는 것은 관련 호주 정부, 주 또는 준주 기관이 허가한 프로그램에서만 허락된

다. 이 경우, 먹이 주기 프로그램은 허가된 조건 내에서만 진행되어야 한다. 먹이 주기 

프로그램을 추가로 만들거나 확대해서는 안 된다. 

 

모든 기존의 먹이 주기 프로그램은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암시가 될 수 있는 동물 행동

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고래와 돌고래의 반응을 모니터링 하는 지속적인 연구와 

병행되어야 한다. 

 

만지기

고래와 돌고래를 만지는 것은 관련 호주 정부, 주 또는 준주 기관의 승인이나 지침이 없

을 경우에는 허락되지 않는다. 

 

만약 고래나 돌고래가 접근해 온다면, 동물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동작이나 

만지는 것을 피해라. 

 

소음

고래와 돌고래들은 청력이 민감하고 소리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방향을 잡고 먹

이를 추적한다. 

 

인간이 내는 소리가 동물의 청력을 손상시키거나 이 때문에 중요한 소리들이 들리지 않

게 될 수도 있다. 고래와 돌고래들이 어떻게 특정 소리에 반응하는지 또는 그 영향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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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심각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해

야 한다. 

 

• 배들이나 항공기는 소음이 수중으로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비가 잘 되

어 있어야 한다.

• 고래나 돌고래 근처에서 갑작스럽거나 큰 소음을 내지 않도록 해라. 만일 고래나 돌고

래가 해변이나 배로 가까이 다가온다면, 조용히 있어라. 

• 고래나 돌고래를 모이게 하기 위해 소리를 일부로 내지 않도록 해라. 여기에는 수중에

서의 고래나 돌고래들의 소리나 노랫소리들을 녹음한 것을 다시 들려주는 것이 포함된

다. 

Part 8 Interacting with cetaceans and

whale watching

8.1 Interacting with cetaceans

8.01 Purpose of Division 8.1

For paragraph 247 (d) of the Act, this Division provides for the

protection and conservation of cetaceans.

8.01A Interpretation

For this Division:

cetacean does not include a part of a cetacean or product of a

cetacean.

8.02 Application of Division 8.1

This Division applies in the Australian Whale Sanctuary,

except in the coastal waters, or a part of the coastal waters, of a

State, or the Northern Territory, if a declaration under

section 228 of the Act is in force for the coastal waters or part

of those waters.

8.03 Offences in this Division

(1) A person does not contravene a provision of this Division only

because the person is undertaking:

(a) an activity mentioned in paragraph 231 (c), (d), (e) or (f)

of the Act; or

(b) an activity mentioned in paragraph 231 (a), (b) or (h) of

the Act and the activity could not be undertaken at a time

or in a way to avoid contravening the provision.

(2) A person in the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does not

2. 호주의 고래관련 법률 

1) 호주의 고래관련 법률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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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vene a provision of this Division if the person to whom

the provision would apply has an exemption, in force at the

time, issued to the person by the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 under regulation 117K of the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Regulations 1983.

8.04 Prohibited vessel

(1) This regulation applies to a person who is operating a

prohibited vessel.

(2) A prohibited vessel must not approach closer than 300 metres

to a cetacean.

(3) A prohibited vessel must move, at a constant speed of less than

6 knots, away from a cetacean that is approaching so that the

vessel remains at least 300 metres away from the cetacean.

Note A boat travelling at a speed that is the equivalent of a brisk walking

pace is not exceeding 6 knots.

(4) If a prohibited vessel is operated in a way that contravenes

subregulation (2) or (3), the person operating the vessel is

guilty of an offence.

Penalty: 50 penalty units.

(5) An offence under subregulation (4) is an offence of strict

liability.

Note For strict liability, see section 6.1 of the Criminal Code.

8.05 Other craft —- adult cetaceans

(1) This regulation applies:

(a) to a person who is operating a vessel that is not a

prohibited vessel; and

(b) in relation to cetaceans other than calves.

Note Regulation 8.06 contains special provisions for calves.

(2) Within the caution zone for a cetacean to which this regulation

applies, the person must:

(a) operate the vessel at a constant speed of less than 6 knots

and minimise noise; and

(b) make sure the vessel does not drift or approach closer to

the cetacean than:

(i) for a dolphin —- 50 metres; or

(ii) for a whale —- 100 metres; and

(c) if the cetacean shows signs of being disturbed,

immediately withdraw the vessel from the caution zone at

a constant speed of less than 6 knots; and

(d) if there is more than 1 person on the vessel, post a look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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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etaceans; and

(e) subject to paragraph (b), approach the cetacean only:

(i) from the rear, no closer than 30 degrees to its

observed direction of travel; or

(ii) by positioning the vessel ahead of the cetacean at

more than 30 degrees from its observed direction of

travel; and

(f) make sure the vessel does not restrict the path of the

cetacean; and

(g) make sure the vessel is not used to pursue the cetacean.

Penalty: 50 penalty units.

Note If a cetacean approaches a vessel or comes within the limits

mentioned in paragraph (2) (b), subregulations (4) and (5) apply.

(3) The person must not enter the caution zone of a cetacean to

whom this regulation applies if there are already 3 vessels in

the caution zone.

Penalty: 50 penalty units.

(4) If a whale (other than a calf) approaches the vessel or comes

within the limits mentioned in paragraph (2) (b), the person

must:

(a) disengage the gears and let the whale approach; or

(b) reduce the speed of the vessel and continue on a course

away from the whale.

Penalty: 50 penalty units.

(5) If a dolphin (other than a calf) approaches the vessel or comes

within the limits mentioned in paragraph (2) (b), the person

must not change the course or speed of the vessel suddenly.

Penalty: 50 penalty units.

(6) It is a defence to an offence against paragraph (2) (b) that the

cetacean has approached the vessel.

(7) An offence under subregulation (2), (3), (4) or (5) is an offence

of strict liability.

Note For strict liability, see section 6.1 of the Criminal Code.

8.06 Other craft —- calves

(1) This regulation applies to a person who is operating a vessel

that is not a prohibited vessel.

(2) The person must not allow the vessel to enter the caution zone

of a calf.

Penalty: 50 penalty units.

(3) If a calf appears within an area that means the vessel is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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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e caution zone of the calf, the person:

(a) must immediately stop the vessel; and

(b) must:

(i) turn off the vessel’'s engines; or

(ii) disengage the gears; or

(iii) withdraw the vessel from the caution zone at a

constant speed of less than 6 knots.

Penalty: 50 penalty units.

(4) It is a defence to an offence against subregulation (2) that the

calf has approached the vessel.

(5) An offence under subregulation (2) or (3) is an offence of strict

liability.

Note For strict liability, see section 6.1 of the Criminal Code.

8.07 Aircraft

(1) This regulation applies to a person who is operating an aircraft.

(2) The person:

(a) must not operate the aircraft (other than a helicopter or

gyrocopter) at a height lower than 1 000 feet within a

horizontal radius of 300 metres of a cetacean; and

(b) must not operate a helicopter or gyrocopter at a height

lower than 1 650 feet or within a horizontal radius of

500 metres of a cetacean; and

(c) must not allow the aircraft to approach a cetacean from

head on; and

(d) if the aircraft can land on water, must not land the aircraft

on water so that the aircraft comes within the radius of a

cetacean mentioned in paragraph (b).

Penalty: 50 penalty units.

(3) An offence under subregulation (2) is an offence of strict

liability.

Note For strict liability, see section 6.1 of the Criminal Code.

8.08 Feeding

(1) A person must not feed, or attempt to feed, a cetacean.

Penalty: 50 penalty units.

(2) An offence under subregulation (1) is an offence of strict

liability.

Note For strict liability, see section 6.1 of the Criminal Code.

(3) Subregulation (1) does not apply to the routine discarding of

bycatch by a commercial fisher if he or she makes reasonable

efforts to avoid discarding bycatch near a ceta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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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or subregulation (1), feed includes to throw food or rubbish

into the water near a cetacean.

8.09 Touching and sudden movements

(1) A person must not:

(a) touch a cetacean; or

(b) make sudden movements within 2 metres of a cetacean.

Penalty: 50 penalty units.

(2) An offence under subregulation (1) is an offence of strict

liability.

Note For strict liability, see section 6.1 of the Criminal Code.

8.09A Swimming with cetaceans

(1) This regulation applies to a person who is entering the water, or

in the water.

(2) The person must not enter the water within 100 metres of a

whale or within 50 metres of a dolphin.

Penalty: 50 penalty units.

(3) The person must not, while in the water, approach within

30 metres of a cetacean.

Penalty: 50 penalty units.

(4) If a cetacean comes within 30 metres of a person in the water,

the person:

(a) must move slowly to avoid startling the cetacean; and

(b) must not touch the cetacean or swim towards it.

Penalty: 50 penalty units.

(5) An offence under subregulation (3) or (4) is an offence of strict

liability.

Note For strict liability, see section 6.1 of the Criminal Code.

Division 8.2 Whale watching

8.10 Purpose of Division 8.2

For paragraph 238 (3) (c) of the Act, this Division sets out how

whale watching must be carried out.

8.11 Application of Division 8.2

This Division applies in the Australian Whale Sanctuary,

except in the coastal waters, or a part of the coastal waters, of a

State, or the Northern Territory, if a declaration under

section 228 of the Act is in force for the coastal waters or part

of those waters.

8.12 How whale watching is to be carried out

(1) A prohibited vessel must not be used for whale watching.

(2) A person who operates a vessel for whale watching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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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e i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8.05 and 8.06.

(3) A person who operates an aircraft for whale watching must

operate it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8.07.

(4) A person who takes part in whale watching must comply with

regulations 8.08, 8.09 and 8.09A.

호주의 환경보호와 생태보전의 관한법률

< part8 >

Part 8 고래와의 상호작용 및 고래관광

8.1 고래와의 상호작용

8.01 법의 목적

고래의 보호와 보전에 목적을 둔다.

8.02 법의 적용

호주고래구역에 적용되며 각주의 연안지역과 Act 288항에 의해 발표된 북쪽지역의 범위

에 적용된다.

8.04. 금지된 배

(1) 이 법률은 호주고래구역에 금지된 배를 운영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2) 만약 고래가 배가 접근하거나 또는 고래가 배에 접근한 경우 개인 관찰자는 속도를 

줄여야 하며 최소 300미터 이상 고래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금지된 배들은 6노트 이하의 속도로 최소 300미터 이상 야 한다.

8.05 다른 종류의 배

(1) 호주고래구역에서 운영되는 금지된 배가 아닌 배를 운영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2) 고래의 경계지역에 있을 경우 개인이 해야 하는 것

 (a) 항적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배를 일정한 속도로 줄인다.

 (b) 다음범위까지 배가 이동하거나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ⅰ)큰 고래의 경우 100 미터

  (ⅱ)돌고래의 경우 50미터

 (c) 만약 고래가 방해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즉시 경계지역으로부터 이탈해야 한다. 이

때 항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d) 만약 1명 이상의 배에 탑승하고 있다면, 주위를 살펴야 한다. 

 (e) 고래에게 접근할 경우

   (ⅰ) 고래의 뒤에서 30° 이내의 각도에서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ⅱ) 고래의 앞쪽 30°이내의 각도에서 위치하고 있지 않도록 한다.

 (f) 모터류의 선박이 저속으로 고래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고래의 가는 방향으로 배를 

유지하라

 (g) 급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방향이나 속도를 바꾸는 것을 피하라

 (h) 배의 소음정도를 갑자기 줄이는 것을 피하라

 (i) 급하게 배의 엔진을 사용하거나 기어를 바꾸거나 전진 또는 후진하는 것을 피하라

2) 호주의 고래관련 법률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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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두 또는 선미의 측면으로 밀치는 것을 피하라

 (k) 고래가 지나가는 길을 막지마라

 (l) 고래를 추적하거나 고래의 무리중으로 들어가거나 고래의 무리를 통과하는 것을 금

한다.

만약 고래가 배에 접근하거나 (2)(b)의 한계내로 들어올 경우 법률 8.04(7)(8)를 적용한

다.

(3) 고래새끼 또는 고래새끼가 포함된 무리가 있는 경계지역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4) 만약 배가 우연히 고래새끼나 고래새끼가 있는 경계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경우

 (a) 즉시 배를 멈추어야 한다. 

 (b) (ⅰ) 배를 멈추고, 자연스럽게 위치해 있어야 하거나

   (ⅱ) 경계지역으로부터 배를 일정한 항적을 남기지 않은 낮은 속도로 경계구역을 벗

어나야 한다.

(5) 경계구역에 2대의 배가 있는 경우 다른 배는 경계구역 밖에 위치해야 한다. 

(6)고래의 경계구역을 벗어날 경우 

 (a)항적이 생기지 않는 낮을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b)가장 가까이 에 있는 고래의 경계구역을 벗어나야 천천히 속도를 올릴 수 있다.

(7) 만약 고래, 돌고래가 배에 접근한 경우 또는 (2)(b)에 언급된 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a) 엔진을 꺼야 하며 고래가가 다가오도록 가만히 두어야 하며 엔진의 프로펠러를 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속도를 줄이며 진행 방향을 유지하며 충돌을 피해야 한다.

 (c) 고래를 벗어날 때는 4노트 이하의 속도로 일정한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

(8) 만약 돌고래가 배에 접근하거나 (2)(b)에서 언급된 범위내로 들어온다면 배의 방향

을 변경하지 말고 배의 속도를 줄여야 한다.

(9)고래의 관광을 하는 경우 만약 대형고래가 배 근처의 수면에 있다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a) 멈추거나

 (b) 속도를 줄이거나

 (c) 고래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방향을 바꾸거나 

8.07 항공기

(1) 이 법률은 호주고래구역에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2) 사용자

 (a) 수평선의 반경 300미터 이내에 고래가 있는 경우 1000피트 이하의 높이에서는 항

공기를 이용할 수 없다. 

 (b) 헬리콥터는 500미터 이내에 고래가 있는 경우 1650 이하의 높이에서는 운행하지 

못한다.

 (c) 고래의 머리쪽에서 항공기가 접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d) 만약 항공기가 수면에 착륙이 가능한 항공기라면, 고래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착륙

해서는 안된다.

8.08 먹이주기

(1) 야생의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먹이를 줄려고 시도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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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2) (1)의 법률에 있어서 만약 어부가 고래근처에서 잡어 등을 버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상업적인 어부들에 의한 잡어들을 버리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3) (1)의 법률에 있어서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고래가 근처에 있는 바다에 던지는 행위

가 포함된다.

8.09 만지거나 갑작스런 움직임

(1) 다음 사항을 해서는 안된다.

(a) 고래를 만지는 행위

(b) 고래로부터 2미터 이내에 있을 때 갑작스런 움직임

8.09A 수영

(1) 이 법은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다.

(2) 고래 100미터 돌고래 50미터 이내의 거일에서는 입수를 금지한다.

(3) 물속에 있는 사람은 고래와 돌고래로부터 30미터 이상 접근해서는 안된다.

(4) 물속에 있는 사람에게 해양포유류가 30 미터 이내로 다가올 경우

 (a)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b) 만지지 말도록 하며 고래를 향해서 수영해서는 안된다.

범위 8.2 고래관광

8.10 8.2의 목적

이 법률은 어떻게 고래관광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이다.

8.11 8.2의 적용

호주고래구역에 적용되며 각주의 연안지역과 Act 288항에 의해 발표된 북쪽지역의 범위

에 적용된다.

8.12 관경의 이행

(1) 금지된 탈것들은 관경에 이용하지 못한다.

(2) 관경에 사용되는 배를 운영하는 사람은 법률 8.04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

(3) 관경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영하는 사람은 법률 8.05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

(4) 관경을 하는 사람은 법률 8.06,8.078.08,8.09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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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의 가이드라인

1. 미국의 해양 포유동물 관광용 가이드라인

1) 미국의 해양 포유동물 관광용 가이드라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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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양 포유동물 관광용 가이드라인

1. 야생에서 해양 포유동물을 보는 경험은 색다른 관광의 경험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해

양포유동물의 관광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무의식중에 해양 동물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연방법을 위반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2. 고래들, 돌고래들, 포르포이스들과 육지, 바위, 빙하 위에 있는 물개와 바다사자들로

부터 적어도100야드(역주: 1야드는 0.9144M로 100야드는 91.44M가 됨)는 떨어져 있어

야 한다.

3. 해양 포유동물을 관광할 때 동물들의 행동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삼가라. 

해양 포유동물 무리들을 뒤쫓거나 모으려고 하거나 무리들 또는 어미를 새끼들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4. 당신의 배와 해변 사이에 혹은 다른 배와 당신의 배 사이에 고래나 다른 해양 동물들

이 갇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항상 그들이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5. 만약 운항 도중에 해양 포유동물들이 가까이 접근해 왔다면, 속도를 줄이고 기어를 

중립에 두며 동물들이 배에서 멀리 떨어져서 수면에 보일 때까지는 속력을 높여서는 안

된다.

6. 다른 고래 관광선들을 밀치고 들어가서는 안되며, 다른 고래 관광선들과 마주치면, 

떨어져서 차례를 기다렸다가 다른 배들이 떠나고 난 후에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다. 해양 

포유동물을 보는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7. 고래나 다른 해양 포유동물을 뒤에서 따라가거나 혹은 바로 앞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며, 배들은 고래가 가는 경로와 나란히 가려고 해야 한다. 

8. 고래나 해양 포유동물 근처에서는 속도나 방향을 갑작스럽게 바꾸거나 속도를 지나치

게 내는 것을 피해야 한다.

9. 고래와 해양 동물들은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다. 일정하게 소

리를 내면 배의 위치를 고래들이 알 수 있어서 배와 고래가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배의 측면을 단단한 물체로 일정하게 두드려

라. 

10. 해양 동물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한다면, 국립해양수산청 24시간 직통전화 

1-800-853-1964, 지역 법 집행기관들, 항구 순찰, 또는 당신의 지역 해안 경비소에 보

고해라. 

2) 미국의 해양 포유동물 관광용 가이드라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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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AST REGION,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Cape Hatteras to the Mexican Border, including the Gulf of Mexico 

Marine mammal Viewing Code of Conduct

-Remain a respectful distance from marine mammals.

-The minimum recommended distances are 50 yards from dolphins and porpoise 

and 100 yards from whales.

Marine Mammals have sensitive hearing and many species communicate by 

vocalizing underwater:

-Underwater sound produced by a vessel’'s engines and propellers can disturb 

these animals. 

Cautiously move away from the animals if you observe any of the following:

-Rapid changes in direction or swimming speed.

-Erratic swimming patterns

-Escape tactics such as prolonged diving, underwater course changes, or rapid 

swimming at the surface.

-Tail slapping or lateral tail swishing at the surface

-Female attempting to shield a calf with her body or by her movements. 

Even if approached by a marine mammal or sea turtle:

-Do not touch or swim with the animals. 

Never feed or attempt to feed marine mammals or sea turtles:

-It can alter their natural behavior, make them dependent on handouts, and can 

be harmful to their health.

-Marine mammals, like all wild animals, may bite and inflict injuries to people who 

try to feed them. 

If you need to move around marine wildlife, do so from behind (i.e., never 

approach head-on):

-Vessels that wish to position themselves so that the animals would pass them, 

should do so in a manner that stays fully clear of the animals path. 

Be aware that marine mammals may surface in unpredictable locations.

-Breaching and flipper slapping whales may endanger people and/or vessels.

2. 미국의 남동지역 국립해양수산청 가이드라인

1) 미국의 남동지역 국립해양수산청 가이드라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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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남동 지역, 국립 해양수산청 가이드라인

멕시코만을 포함하여 멕시코 국경까지해터러스곶

1. 해양 포유동물 관광 행동수칙

해양 포유동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돌고래들과 포르포이스들로부터 최소 권

장 거리는 50야드이고 고래들로부터는 100야드이다. 

Marine mammals are more likely to be disturbed when more than one boat is near 

them:

-Avoid approaching the animals when another vessel is near.

-Always leave marine mammals an escape route.

-When several vessels are in an area, communication between operators will help 

ensure that you do not cause disturbance. 

Limit your viewing time:

-Prolonged exposure to one or more vessels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marine 

mammals will be disturbed.

-Viewing periods of greater than ½ hour should be undertaken only if you are 

absolutely sure that you are not causing disturbance or any changes in behavior.

-Since individual animal’'s reactions will vary, carefully observe all animals and 

leave the vicinity if you see signs of disturbance.

-Your vessel may not be the only vessel in the day that approaches the same 

animal(s); please be aware of cumulative impacts.

Travel in a predictable manner:

-Marine mammals appear to be less disturbed by vessels that are traveling in a 

predictable manner.

-The departure from a viewing area has as much potential to disturb animals as 

the approach.

-If a marine mammal or sea turtle approaches, put your engines in neutral and 

allow the animal to pass.

-Never pursue or follow marine wildlife. 

-Never attempt to herd, chase, or separate groups of marine mammals or females 

from their young.

-Avoid excessive speed or sudden changes in speed or direction in the vicinity of 

the animals.

2) 미국의 남동지역 국립해양수산청 가이드라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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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 포유동물은 청각이 예민하고 많은 종들이 수중에서 소리를 내면서 의사소통을 

한다. 선박의 엔진과 프로펠러가 내는 수중 소리들이 이 동물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

3. 아래 중 하나라도 목격이 되면 동물들로부터 조심해서 멀어져 가라.

1) 방향이나 헤엄치는 속도의 급속한 변화

2) 평상시와 달리 헤엄치는 패턴

3) 장시간 다이빙, 수중 경로의 변화, 또는 수면에서 빠르게 헤엄치는 것과 같은 도망치

려는 노력

4) 수면에서 꼬리치기나 가슴지느러미를 휘두르기(lateral tail swishing)

5) 새끼를 어미가 몸으로 또는 움직이면서 막으려고 하는 행동들

4. 만일 해양 포유동물이나 바다거북이 접근해 왔다면 동물들을 만지거나 같이 수영하지 

마라.

5. 해양 포유동물들이나 바다거북에게 먹이를 주거나 먹이를 주려고 시도하지 마라.

1) 이것은 이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바꾸고 건네주는 먹이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2) 모든 야생동물과 같이 해양 포유동물들도 자신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

게 상처를 입히거나 물 수 있다. 

6. 만약 해양 야생동물 주위로 갈 경우가 있다면, 뒤쪽에서 그렇게 해라(즉, 절대로 정

면으로 다가가지 마라).

1) 자리를 잡아서 동물들이 그 옆을 지나게 하려는 배들은 동물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해양 포유동물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2) 물위로 뛰어오르고 물갈퀴를 찰싹거리는 고래들은 사람과/또는 배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 

7. 해양 포유동물은 주변에 한 척 이상의 배가 있으면 더 불안해하기 쉽다: 

1) 다른 배가 가까이에 있을 때 동물에게 접근하지 마라. 

2) 항상 해양 포유동물이 도망갈 길을 남겨 두어라.

3) 한 지역에 여러 척의 배가 있을 때는 항해사들 간에 교신을 하여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확인해라.

8. 관광하는 시간을 제한해라:

1) 한 척 또는 그 이상의 배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해양 동물은 동요할 가능성이 농후해

진다. 

2) 관광 시간을 30분을 넘기는 때는 동요하는 기색이나 행동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100% 확신할 때만 가능하다. 

3) 개별 동물의 행동이 다 다르므로 세심하게 모든 동물을 살펴서 동요하는 기색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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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그 근처를 떠나야 한다. 

4) 당신의 배 이전에 이미 그 동물에게 다른 배가 접근했을 수 있다.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누적된다. 

9. 예측 가능하게 운항

1) 예측 가능하게 운항하는 배는 해양 포유동물에게 비교적 방해가 덜 될 수 있다.

2) 관광한 지역에서 떠날 때 도착할 때만큼이나 동물들을 동요시킬 수 있다.

3) 만일 해양 포유동물이나 바다거북이 접근해 온다면, 엔진을 중립에 두고 동물이 지나

가게 해라.

4) 절대 해양 야생동물을 뒤쫓아 가지 마라.

5) 해양 포유동물 무리를 한 떼로 모으거나 뒤쫓지 말고 무리 또는 어미를 새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지 마라.

6) 동물의 근처에서는 과속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방향이나 속도를 바꾸지 마라.

NORTHWEST REGION,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WATERS OFF THE COASTLINE OF WASHINGTON STATE AND OREGON

In order to protect and conserve marine mammals and promote public awareness

of the need to avoid harassment of marine mammals, the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is providing the following information and guidelines for viewing 

marine mammals. These guidelines are directed towards those whose interests and 

enthusiasm for watching marine mammals may inadvertently result in harm to the 

animals being viewed. Although these guidelines are generally directed at gray 

whale watching, they also apply to other species of marine mammals such as 

killer whales, dolphins, and porpoise and include specific guidelines for seals and 

sea lions (pinnipeds) on land. 

Marine mammals are protected under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72

(MMPA). Large whales such as sperm whales and humpback whales are also 

protected under the Endangered Species Act. These laws prohibit the ‘'take’' of 

any marine mammal except by permit or exception. The term ‘'take’' means to 

harass, hunt, capture or kill any marine mammal or attempt to engage in any such 

conduct. Thus, any actions by persons or vessels or aircraft that they are 

operating in the vicinity of marine mammals that substantially alter the behavior of 

the marine mammals may be a violation of the law unless such persons have 

specific legal authority or a permit issued under the MMPA.

Violators of the MMPA may be subject to a civil penalty of up to $10,000 for each 

3. 미국의 북서 지역, 국립 해양수산청 가이드라인

1) 미국의 북서지역 국립해양수산청 가이드라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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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ation or criminal prosecution prosecution with a fine of up to $100,000 or 

imprisonment for up to one year or both.

Human activities in the vicinity of marine mammals may result in a range of 

impacts varying from no observable effect to modifying their behavior to causing 

physical harm to the animals. Activities that harass marine mammals may cause 

detrimental effects such as: separation of mother whales and their calves; 

disruption of migratory patterns; disruption of social groupings such as killer whale 

pods; interference in breeding and reproductive activities; abandonment of nursing 

pus and/or rearing activities. These guidelines are intended to not only protect the 

animals, but also to benefit and protect the general public since an occurrence 

such as a vessel/whale collision could be detrimental to both the animal and the 

people involved.

Guidelines

People should not perform any action that substantially disrupt the normal behavior 

of a marine mammal. Such actions include the negligent or intentional operation of 

an aircraft or vessel, or individual acts that result in a substantial disruption of a 

marine mammal’'s normal behavior pattern.

These actions would be harassment and thus would be violat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Substantial disruption of a marine mammal’'s normal behavior pattern are actions 

by the marine mammal such as, but not limited to: 

1. a rapid change in direction or speed; 

2. escape tactics such as prolonged diving, under water course changes or 

underwater exhalation; 

3. evasive swimming patterns such as rapid swimming or ‘'porpoising’' at the 

surface; 

4. a rapid departure off land by seals and sea lions; 

5. attempts by a female whale to shield a calf from a vessel or a

human observer by tail swishing or other protective movements.

Vessels

1. While underway, vessels should avoid intentionally approaching closer than 100 

yards to a marine mammal. Activities within 100 yards of marine mammals require 

caution and approaching closer than 50 yards would involve high risk of harassing

the animal.

2. Vessels should not be used to herd or chase marine mammals nor to separate 

any groups of marine mammals.

3. Vessels should not be used to put people in the water in the vicinity of marine 

mammals.

4. When whale watching or within 100 yards of a wh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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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t take actions that may evoke a reaction from the whales or result in 

physical contact.

- Maintain a constant speed while in the vicinity of the a whale.

- Avoid following behind a whale or approaching directly in front of a whale. 

Vessel movements should parallel the whale movements. When approaching 

whales, it should be from an oblique angle.

- Avoid speed. Vessels should not operate at speeds faster than a single whale 

or the slowest whale in a group.

- Avoid radical speed or direction changes when approaching or leaving whales.

- If possible, put the vessel in neutral and allow the whales to approach the 

vessel.

- Avoid positioning the vessel such that it restricts or modifies the whale’'s normal 

movements.

- Avoid going through or separating any groups or pairs of whales such as 

mother/calf pairs.

Aircraft

1. Aircraft include seaplanes, microlite and light aircraft. Aircraft must not 

approach closer than a height of 300 metres above a Whale. No aircraft may land 

on the water to Whale Watch. If an aircraft has to land in the vicinity of Whales a 

distance of 2,000 metres is required.

The duration of a Whale encounter by aircraft is limited to five minutes or two 

approaches (sweeps). No more than one Whale Watching aircraft may be within 

five kilometers. Ban on helicopters for Whale Watching.

Individual Actions

1. Individuals should restrict their activities when within 100 yards of marine 

mammals to prevent an alteration of the whale’'s behavior due to the person’'s 

presence.

2. Swimmers or divers should not approach within 50 yards of marine mammals.

Seals and Sea Lions 

Pinnipeds (seals and sea lions) are also protected under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and should not be disturbed or by humans or dogs accompanying 

them. Pinnipeds on land (haul-out areas) are especially sensitive to human and 

vessel disturbance. Intentional or negligent actions by persons, their pets, or the 

vessels/aircraft that they are operating in the vicinity of pinnipeds haul-outs that 

cause the pinnipeds to flee can be MMPA violations.

1. People/vessels should not intentionally approach pinnipeds hauled-out on land 

any closer than 100 yards.

2. The following reactions by the pinnipeds may indicate disturbance:

- a number of animals raise their heads;

- a few animals hurriedly enter th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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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umber of animals move closer to the water;

- increased vocalizations by sea lions;

Summary

People should exert caution when in close proximity to marine mammals. Some 

activities may result in harassment of the animals even in instances when these 

guidelines are being adhered to. For example, in some circumstances, vessels 

operating outside the minimum approach distances may result in disruption of the 

marine mammal’'s behavior, and therefore, could be viewed as harassment. Failure 

to observe these guidelines may result in the harassment of marine mammals 

which is a violation of the MMPA. Public cooperation in adhering to these 

guidelines is essential for the protection of these animals. Observations of marine 

mammal harassment should be reported to the NMFS or State law enforcement 

agencies.

북서 지역, 국립 해양수산청 가이드라인

워싱턴 주와 오레곤의 해안선에서 떨어진 수역 

해양 포유동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이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일

반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국립 해양수산청은 해양 포유동물 관광을 위한 가이드라인

과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나친 관심이나 열정이 무의식

중에 관광하는 동물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가

이드라인은 주로 쇠고래 관광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범고래, 돌고래와 포르포이스 같

은 다른 종의 해양 포유동물들에게도 적용이 되며, 육지에 있는 바다표범과 바다사자(물

개 따위의 기각류 동물)를 위한 특정 가이드라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해양 포유동물은 1972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MMPA)으로 보호되고 있다. 향유고래와 혹

등고래 같은 대형 고래들은 또한 멸종위기종 보호법으로도 보호되고 있다. 이런 법률들

은 해양 포유동물을 허가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취하는 것’이란 용어는 해양 포유동물을 괴롭히고, 사냥하고, 포획하거나 죽이는 것 또

는 그와 같은 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해양 포유동물 근처에서 운항중인 

항공기 또는 배 또는 사람들이 이 동물들의 행동을 크게 변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만약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MMPA)에 의거 관련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MMPA)을 위반한 자는 각 위반 사항에 대해 미

화 10,000불 이하의 민사 처벌 또는 미화 100,000불 이하의 벌금과 함께 형사소송 또

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또는 이 모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양 포유동물 인근에서의 인간 활동으로 인해 동물들에게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세한 

영향부터 동물들이 행동이 약간 다르게 바뀌거나 신체적으로 해를 입는 경우까지 다양

2) 미국의 북서지역 국립해양수산청 가이드라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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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해양 포유동물을 괴롭히는 행위들은 다음과 같은 해로운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어미 고래와 새끼들의 떨어짐, 이동하는 패턴의 중단, 범고래 

작은 떼와 같은 사회적 무리 짓기를 중단, 번식과 생식 활동에서의 장애, 고름(pus)을 

치료하고/거나 양육하는 활동의 포기. 이 가이드라인은 동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일

반 대중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인데, 왜냐하면 선박/고래 충돌과 같

은 사건들이 동물과 그에 연루된 사람들 모두에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

1. 사람들은 해양 포유동물의 정상적인 행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에는 항공기 또는 선박을 고의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운항하는 것 

또는 해양 포유동물의 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개인

적인 행위가 있다. 이런 행위들은 괴롭히는 게 되므로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2. 해양 포유동물의 정상적인 행동 패턴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나타나는 행동은 예를 들

어 다음과 같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 방향이나 속도를 급속하게 바꾸는 것

2) 장시간 다이빙, 수중 경로 바꾸기 또는 수중 호흡과 같은 도망가려는 행동들

3) 급속하게 헤엄치기 또는 수면을 스치며 쏜살같이 질주하기와 같은 도피하는 헤엄 패

턴

4) 바다표범과 바다사자가 급하게 육지를 떠나는 것

5) 어미 고래가 꼬리를 휘두르거나 다른 보호 행동을 하면서 배나 관광하는 사람으로부

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2. 선박

1) 항해 중일 때 선박들은 해양 포유동물에게 100야드 이상 고의적으로 근접해서는 안 

된다. 해양 포유동물로부터 100야드 이내에서는 주의해서 행동해야 하고 50야드 이상 

가깝게 접근하는 것은 동물을 괴롭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선박들은 해양 포유동물을 모으거나 뒤쫓아서는 안되며 무리들을 흩어놓아서도 안 

된다. 

3) 선박들은 해양 동물 인근의 물속에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4) 고래 관광 또는 고래로부터 100야드 이내에 있을 때

• 고래들의 반응을 야기해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을 삼가라.

• 고래 근처에 있는 동안에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라.

• 고래 뒤를 뒤쫓거나 고래 바로 정면으로 접근하는 것을 피해라. 선박의 움직임은 고래

의 움직임과 나란히 되어야 한다. 고래에게 접근할 때 비스듬히 45도 각도로 되어야 한

다. 

• 과속하지 마라. 선박들은 고래 한 마리 또는 무리에서 제일 뒤쳐진 고래보다 빠른 속

도로 운항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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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에게 접근하거나 고래를 떠날 때 급격히 과속하거나 방향을 바꾸지 마라. 

• 가능하다면, 엔진을 중립에 두고 고래들이 배로 접근해오게 한다.

• 고래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변형하게 하도록 배를 위치시키지 마라.

• 고래 무리 또는 어미 새끼 고래 쌍을 흩어놓거나 그 사이로 지나가지 마라.

3. 항공기

1) 항공기에는 수상비행기, 경비행기가 포함된다. 항공기는 고래 위로 300M의 고도보다 

더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

2) 어떤 항공기도 고래관광을 위해 수면에 착륙할 수 없다. 만약 항공기가 고래 근처에 

착륙해야 한다면 2,000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항공기로 고래와 마주치는 시간은 5분 또는 2회 접근(정찰)으로 제한한다.

4) 5KM 이내에는 한 대의 고래 관광용 항공기만 있을 수 있다. 

5) 고래관광에는 헬리콥터 사용을 금한다.

4. 개인행동

1) 사람의 존재 때문에 고래의 행동이 변하지 않도록 해양 포유동물로부터 100야드 이

내에서는 개인들의 활동을 제한한다.

2) 수영하는 이들이나 다이버들은 해양 포유동물로부터 50야드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5. 요약

사람들은 해양 포유동물 가까이에 있을 때에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 행동

들은 여기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을 때조차도 동물들을 괴롭히는 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배들이 최소 접근 거리 밖에서 운항해도 해양 포유동물의 행동

을 방해할 수 있고 따라서 괴롭히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

지 않으면 해양 포유동물을 괴롭히게 될 수도 있어 해양포유동물 보호법(MMPA)을 위반

하게 된다. 일반 대중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것이 이 동물들 보호

에 매우 중요하다. 해양 포유동물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하면 국립 해양수산청(NMFS) 또

는 주 법 집행기관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ALASKA MARINE MAMMAL VIEWING GUIDELINES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Protected Resources

Guidelines for Water-Based Viewing

Remain at least 100 yards (length of a football field) from whales, dolphins, 

porpoises, and from seals and sea lions that are on land, rock or ice.

 

4. 미국의 알래스카 해양 포유동물 관찰 가이드라인

1) 미국의 알래스카 해양 포유동물 관찰 가이드라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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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extra caution when viewing seals and sea lions that are on land, 100 yards 

may not be sufficient distance to prevent harassment.

-If a whale approaches within 100 yards of your vessel, put your engines in 

neutral and allow the whale to pass.

Even if approached by a marine mammal:

-Offering food, discarding fish, fish waste, or any other food is prohibited.

-Do not handle pups, do not touch or swim with the animals as this may 

constitute harassment, which is prohibited.

If you need to move around a whale, do it from behind the whale.

-vessels that wish to position themselves to allow whales to pass the vessel 

should do so in a manner that stays fully clear of the whale’'s path.

Whales may surface in unpredictable locations.

-Breaching and flipper slapping whales may endanger people and/or vessels. 

Feeding humpback whales often emit sub-surface bubbles before rising to feed at 

the surface. Stay clear of these light green bubble patches.

-Emitting periodic noises may help whales know your location and avoid whale 

and boat collisions. For example, if your engine is not running, occasionally tap 

the side of the boat with a hard object.

Whales, dolphins, and porpoises are more likely to be disturbed when more than

one boat is near them.

-Avoid approaching the animals when another vessel is near.

-Do not encircle the animals or trap them between the shore or another boat and 

your boat.

-Always leave whales, dolphins, and porpoises an “"escape route.”"

-When several vessels are in an area, communication between vessel operators 

will ensure that you do not cause disturbance. 

Limit your time with any individual or group of marine mammals to ½ hour.

-Your vessel may not be the only vessel in the day that approaches the same 

animal(s), please be aware that cumulative impact may also occur.

Vessels traveling in a predictable mannerappear to be less disturbing to animals. 

The departure from a viewing area has as much potential to disturb animals as 

the approach.

-Pursuit of marine mammals is prohibited by law.

-Never attempt to herd, chase, or separate groups of marine mammals or fem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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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ir young.

-Avoid excessive speed or sudden changes in speed or direction in the vicinity of 

whales.

Guidelines for Land-Based Viewing

Approaching seals or sea lions hauled out on land should be accomplished 

without the animal’'s awareness of your presence.

-Avoid detection by sight, smell or sound (for example by staying hidden by 

natural cover and approaching viewing areas quietly – avoiding conversation and 

noisy movements).

-Pups are often left alone when the mother is feeding. They are not abandoned 

and should be left alone.

Guidelines for Aircraft-Based Viewing

-Buzzing, hovering, landing, taking off, and taxiing near marine mammals on land 

or in the water is likely to result in harassment.

-Maintain a 1500 foot minimum altitude when viewing marine mammals from the 

air.

Behavior Awareness

While viewing marine mammals, you should ensure that your actions do not cause 

a change in the behavior of marine mammals. Since individual animal’'s reactions 

will vary, carefully observe all animals and leave the vicinity if you see the 

following signs of disturbance.

Seals, Sea Lions and Fur Seals

Harbor seals, Stellarsea lions, and Northern fur seals hauled out on land, rock or 

ice are particularly sensitive to boats, aircraft, and human presence. Assume that 

your action is a disturbance and cautiously leave the vicinity if you observe any of 

the following behaviors:

-Aggressive behavior by many animals towards the disturbance; or movement by 

many away from the disturbance.

-Herd movement towards the water.

-Hurried entry into the water by many animals.

-Increased interactions with other animals.

-Increased vocalizations.

-Several individuals raising their heads simultaneously. 

Whales, Dolphins and Porpoises

Much of the disturbance for these animals is related to underwater sound 

produced by a vessel’'s engines and propellers. Assume that your action is a 

disturbance and cautiously move away from the animals if you observe an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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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behaviors:

-Rapid changes in direction or swimming speed.

-Erratic swimming patterns.

-Escape tactics such as prolonged diving, underwater exhalation, underwater 

course changes, or rapid swimming at the surface.

-Tail slapping or lateral tail swishing at the surface.

-Female attempting to shield a calf with her body or by her movements.

알래스카 해양 포유동물 관찰 가이드라인

미 해양수산청 보호 자원 

1. 수상에서의 관찰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육지, 바위 또는 빙하 위에 있는 물개, 바다사자, 고래, 돌고래로부터 최소 100야드 

(축구장 길이의)거리를 유지해라

2) 육지에 있는 물개와 바다사자를 관찰할 때 보다 크게 주의해라. 100 야드는  괴롭히

지 않도록 하는 충분한 거리가 아닐 수 있다. 만약 고래가 배가 있는 곳에서 100야드 

안으로 접근하면, 엔진을 중립에 두고 고래가 지나가도록 해라. 

3) 만약 그래도 해양 포유동물이 다가온다면 다음과 같이 해라. 

• 먹을 것을 주거나, 어류, 어류 잔해, 혹은 다른 먹을 것을 버리는 것은 금지된다. 

• 어린 새끼를 만지거나 그들과 같이 수영을 하지 마라. 이는 그들을 괴롭히는 법으로 

금지된 행동이 된다. 

• 만약 고래 주위를 돌 필요가 있을 때, 뒤에서 행동하라 

• 고래가 배를 지나가도록 제대로 위치를 잡기를 원하는 배들은 고래가 지나가는 길을 

충분히 숙지하고서 행동해야 한다. 

4) 고래는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다. 

• 물위로 뛰어 오르고 앞 지느러미를 움직이는 고래들은 사람이나 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혹등고래가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물 위로 먹이를 먹기 위해 올라오기 전에 

물속에서 기포를 발생시킨다. 이런 밝은 녹색 기포가 발생하는 곳을 피해라.

• 일정한 간격으로 소리를 내면 고래가 배의 위치를 알고 고래와 배가 충돌하는 것을 막

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의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때, 가끔씩 단단한 물체로 

배의 측면을 두드려라. 

5) 고래, 돌고래, 포르포이스(porpoise)는 한 대 이상의 배가 그들에게 접근 할 때 더욱 

방해 받기 쉽다. 

• 다른 배가 가까이 있을 때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피하라. 

• 해안가 또는 다른 배와 당신의 배 사이에 이들 동물들을 가두거나 에워싸지 마라. 

• 고래, 돌고래, 포르포이스(porpoise)에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라. 

• 몇 대의 배들이 한 지역에 있을 때,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 간에 교신을 하여 해양 동

물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2) 미국의 알래스카 해양 포유동물 관찰 가이드라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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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 개체 또는 무리 지어 있는 해양 포유동물과 있는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해라. 

당신의 배가 그 날 그 동물에 접근하는 유일한 배가 아닐 수 있다. 영향이 누적될 수 있

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7) 예측가능 한 방식으로 항해하는 배들은 해양동물들에게 방해를 덜 줄 수 있을 것이

다. 관찰 지역에서의 이탈은 가까이 접근하는 것만큼 그들을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해양 포유동물을 뒤쫓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떼를 모으려고 하거나 뒤쫓아 가거나 해양 동물 무리를 따로 떼어놓거나 암컷들을 그

들의 새끼들로부터 떼어내려고 시도하지 마라. 

• 고래가 근처에 있을 때 속력이나 방향을 급하게 바꾸거나 과속하지 마라. 

2. 육지서식 관찰 가이드라인

1)육지로 올라온 물개나 바다사자에서 접근하는 것은 당신의 존재를 이들이 알지 못하

는 상태로 이뤄져야 한다. 

• 시각, 후각, 청각에 의한 발각을 피하라. (예를 들어 자연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장소에

서 숨어있거나 대화를 하거나 시끄럽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서 조용히 관찰지역에 접

근함으로써,)

• 새끼들은 종종 어미가 먹이를 줄 때 혼자 남아 있다. 그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고 혼자 

남아있는 것이다.

3. 항공기 근처에 서식 관찰 가이드라인

1) 육지나 수중에 있는 해양 동물들 가까이에서 윙 소리를 내거나 공중을 맴돌거나 이, 

착륙 시, 땅에서 비행기를 몰 때 그들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2) 공중에서 해양동물을 관찰할 때 최소 1500피트의 고도를 유지하라. 

4. 행동자각

해양 포유동물을 관찰하는 동안, 당신의 행동이 이들 동물의 행동변화를 일으키지 않도

록 확실히 해야 한다. 개체들의 반응은 다양할 것이므로, 만약 당신이 다음과 같은 동요

의 낌새를 보게 된다면, 모든 동물들을 조심해서 관찰 하고 근처를 떠나라

5. 고래, 돌고래, 포르포이스(porpoises) 이들 해양 동물들을 상당히 괴롭히는 것은 배의 

엔진과 추진기(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수중의 소리와 관련이 있다. 당신의 행동이 방해

가 된다는 것을 알고 만약 다음과 같은 행동이 관찰된다면 그 동물들로부터 조심스럽게 

떠나라. 

1) 방향 또는 헤엄치는 속도의 급격한 변화

2) 변덕스러운 헤엄 방식 

3) 오랜 시간 잠수, 물속에서 숨쉬기, 물 속에서 방향 변경, 또는 수면에서 빠른 헤엄

4) 수면 위에서 꼬리치기, 옆 지느러미 휘두르기 

5) 암컷이 자신의 몸으로 또는 움직임으로 새끼를 보호하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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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asawara (Bonin) Islands, Tokyo 

Legislative status: Voluntary rule of the Ogasawara Whale Watching Association 

(Ogasawara Whale Watching Association, enforcement on January 14, 1997) 

Target species: Baleen whales and sperm whale 

Approaching methods:

1. Slow down when 300 meters from a whale (the slow down area). 

2. Do not approach from the targeted whale’s direction. 

3. Do not maneuver the vessel in ways, which may disturb current whale’s 

behavior. 

Minimum approaching distance:

1. Do not approach within 100 meters from baleen whales and 50 meters from 

sperm whales (the exclusive area). 

2. If a whale approaches a vessel, leave with slow speed or stop until it out of 

the area. 

Number of boats and watching time: No restriction 

Others: 

1. The rule applies in the waters within 20 miles of the coast of Ogasawara 

Islands. 

2. Do not playback cetacean sounds or similar sounds into the sea. Do not make 

sounds, which might confuse the behavior of whales. However normal sounds 

from vessels are excluded. 

3. In order to approach whales for research or filming purpose without adhering to 

above rules, one must submit a research plan or filming plan and receive 

permission from the Association. Boat with special permission will hoist a 

designated flag. 

4. Above rules apply to small boats (less than 20 tons, include non-motor vessel 

such as yacht, canoe etc.). Large vessels (more than 20 tons) slow down within 

1000 meters and don’t approach within 300 meters from a whale. 

제3절 일본의 고래관광 가이드라인

1. 오가사와라(보닌)섬 가이드라인

1) 오가사와라(보닌)섬 가이드라인 원본



❙Chapter 07부록  

- 169 -

오가사와라(보닌) 제도

 오가사와라 고래관광 협회(OWA) 자체 규정(voluntary rule)

 

1. 목적

이 규정들은 오가사와라의 천연 자원일 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의 천연 자원인 고래의 

자연 습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가사와라 고래관광협회(OWA)가 자발적으로 

제정하였다. 이 규정들은 또한 오가사와라 지역에서 고래관광이 행해지지만 혹등고래의 

번식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지역

이 규정은 오가사와라 해안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3. 고래 종

이 규정은 모든 종의 수염고래와 향유고래들에게 적용된다. 

4. 내용

1) 고래관광 선박과 규정 사이의 상호 관계

 (1) 협회의 회원 선박은 다음 규정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비회원 선박은 다음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 소형 선박용 규정(요트, 카누 등과 같이 모터가 장착되지 않은 선박들을 포함하여 20

톤 이하)

 (1) 다음 규정들은 전 지역에서 적용된다.

a. 고래의 소리 또는 이와 유사한 소리들을 수중으로 재생해서 들려주지 않는다.

b. 수상 혹은 수중에서 고래들의 행동을 혼란시킬 수 있는 소리들을 내지 않는다. 선박

에서 나는 정상적인 모터 소리는 예외로 한다. 

 

 (2) 목격된 고래로부터 200M 이내는 감속 구역으로 다음 규정들이 적용된다. 

a. 고래관광 선박은 고래에 접근할 때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b. 목격된 고래가 가는 방향에서 접근하지 마라.

c. 다른 행동들을 야기할 수 있는 식으로 배를 조정하지 마라.

 

 (3) 목격된 고래로부터 50M 이내는 배타 구역으로 다음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a. 어떤 고래관광 배들도 이 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b. 만약 고래가 배로 접근해 온다면, 느린 속도로 떠나거나 그 지역을 벗어날 때까지 

멈춰라.

 

3) 대형 선박(20톤 이상)용 규정

2) 오가사와라(보닌)섬 가이드라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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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항(2)의 감속 구역은 1000M 이내가 되며, 배타 구역은 300M 이내로 하고 규정

은 2)의 (1)에서 (3)까지 상응해서 적용된다.

4) 상공에서의 접근에 대한 규정

항공기나 헬리콥터 등으로부터 접근 각도에 무관하게 목격된 고래들로부터 300M 이내

로 접근하지 마라.  

 

5) 예외 규정

상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연구 또는 영화 촬영 목적으로 고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연구 계획/촬영 계획을 제출하고 오가사와라 고래관광협회(OWA)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 허가를 받은 선박은 지정된 깃발을 게양한다. 

 

6) 기타

기타 필요한 규정들은 오가사와라 고래관광협회(OWA) 규정 위원회에 의해 제정된다. 

Zamami Island, Okinawa 

Legislative status: Voluntary rule of the Zamami-mura Whale Watching Association 

(Zamami-mura Whale Watching Association, enforcement on February 1, 1997) 

Target species: Baleen whales and sperm whales 

Approaching methods: 

1. Slow down when 300 meters from a whale (the slow down area) 

2. Do not approach from the targeted whale’s direction. 

3. Do not maneuver the vessel in ways, which may disturb current whale’s 

behavior. 

Minimum approaching distance: 

1. Do not approach within 50 meters from a whale (the exclusive area). 

2. Do not approach within 100 meters from the mothers with their calves. 

3. If a whale approaches a vessel, leave with slow speed or stop until it out of 

the area. 

Number of boats and watching time: 

1. No more than 3 vessels should attempt to watch a whale or group of whales at 

one time, and 

a maximum of 2 hours will be spent. 

2. A maximum of 1hour will be spent for mothers with their calves. 

Others: 

1. The rule applies in the waters within 10 miles of the coast of Zamami Island. 

2. 자마미마을 가이드라인

1) 자마미마을 가이드라인 원본



❙Chapter 07부록  

- 171 -

2. Do not conduct the underwater watching (includes the sea surface swimming). 

3. Do not playback cetacean sound or similar sound into the sea. 

4. In order to approach whales for nonprofit purpose such as research, education 

or filming 

purpose without adhering to above rules, one must submit a plan document and 

receive 

permission from the Association. Boat with special permission will hoist a 

designated flag. 

자마미마을의 고래관광협회 자체 가이드라인

1. 목적

 이 규정은 자마미마을 주변의 해역에 있어서 고래관광을 행할 시에 소중한 자연자원인 

고래의 행동을 방해하지 않음과 동시에 혹등고래의 번식해역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마미마을 고래관광협회(이하 협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하였다.

2. 고래관광보트와 규정과의 구속관계

1) 협회회원보트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2) 협회회원이외의 보트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도록 협력을 요청한다.

3. 규정적용해역

이 규정은 자마미마을 주변에 있는 섬(해안)으로부터 10마일이내의 해역에 있어서 적용

된다.

4. 규정적용고래

이 규정은 수염고래아목 및 향유고래에게 적용된다.

5. 선박 (요트 · 카누 등의 동력선을 포함) 규정

1) 감속수역 : 대상이 되는 고래로부터 300m이내를 저속수역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고래관광보트는 속도를 낮추어 접근한다.

• 대상이 되는 고래의 진행방향을 방해하는 등의 조종을 하지 않는다.

• 그 외,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래의 행동을 방해할만한 조종을 하지 않는다.

2) 접근금지수역 : 대상 고래로부터 100m이내를 접근금지수역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고래관광보트는 이 수역을 침입해서는 안된다.

• 대상 고래가 부모와 자식 함께일 경우 접근금지수역을 500m로 한다.

• 대상이 되는 고래가 접근을 해왔을 경우는 느린 속도로 고래로부터 떨어지거나 배를 

2) 자마미마을 가이드라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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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리에 정박시키는 등 고래와의 거리가 접근금지수역을 벗어날 때까지 이와 같은 행

동을 취한다.

3) 배의 척수와 시간의 제한 : 고래관광을 할 때에 관광보트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

한다.

• 1마리 또는 한 무리의 고래에 대해 관광보트는 3척까지로 제한하고 관광시간은 2시간

을 넘어서는 안된다. 만약 4척 이상이 되었을 경우는 진입금지수역을 200m 이내로 하

며 관광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 어미와 새끼고래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관광시간을 30분 이내로 한다.

4) 그 외의 금지행위 : 적용해역전역에 있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해면에서의 수영을 포함한 바다 속에서의 수영을 금한다.

• 바다 속에 고래의 울음소리 및 그와 비슷한 소리를 내서는 안된다. 단 선박이 움직일 

때 자체에서 발생하는 동력음은 제외한다.

6. 특별 예외 규정

비영리로 교육 · 조사 · 연구 등을 위해 상기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고래에게 접근

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협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별예외허

가를 받은 선박은 지정된 특별예외 깃발을 게양해야 한다.

7. 그 외

그 외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협회규칙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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